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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방송통신규제기 의 심결 차의 비교연구로서 년 북미미국 캐나

다 년 유럽 독일 랑스에 이어 아시아일본 호주 싱가폴 국가의 경우를 

상으로 한다 이들 개국의 방송통신규제기 의 조직  규제집행을 한 시정조치와 

제재처분등을 한 조직 차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더하

여 본 연구의 일부로서 우리 방송통신 원회의 규제집행을 한 조직과 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항에 해서는 이

상 개년의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참고로 하여 실질 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방송통신분야에 한 문규제는 총무성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성은 방

송통신만을 담당하는 규제기 이 아니라 일반 인 행정조직 공무원제도 지방행재정

선거 소방방재 등 국가의 기본  구조에 련되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앙행정기

이라는 에 특징이 있다 총무성 내부에서는 내무부국  종합통신기반국정보통신인

라에 한 사항 장 정보유통행정국방송과 정보통신이용에 한 사항 장 정보

통신국제 략국 산업의 종합정책 등 정책 장이 담당하고 일정한 사항에 해서는 

총무성에 설치된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감리 원회 정보통신심의회 등이 민간이 

참여하는 문  심의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총무 신이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인의 원으로 구성된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는 총무성의 총무 신이 시정조치와 제재처분 등 규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총무 신은 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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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 해 의무 으로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심의 답신을 받

도록 하고 있다 심의 답신의 법  구속력에 한 명문의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지

까지 이에 따름으로써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총무 신은 약 의 변경명령 업무개선명령 지행  

반행 의 정지 변경명령 등 규제집행을 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차법

에 한 특례규정을 두어 인허가취소 등 그 지 를 직  박탈하는 경우에만 청문

을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 차법과는 달리 청문 차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를 

확 하고 있다 이는 불이익처분의 상 방에 한 의견진술기회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문이 개최될 경우 그 처분이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의무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청문주재 은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권고를 얻어 동 원회의 원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법  방송법에 근거한 총무 신의 업무정지명령 등 불이익처분에 해서는 그 

처분에 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감리심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총무 신 

등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 는 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 행정 차법에 비해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안을 확 하고 기

통신분쟁처리 원회의 원을 청문주재 으로 하는 등 차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 랑스 등의 경우와 같이 규제집행을 한 불이익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격 으로 심주의  구조와 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문

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 인 차 등에 해서는 일반 행정 차법의 규정이 용된

다

호주는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정책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채택하 고 방송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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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에 지나친 는 불필요한 재정 행정  부담의 부과를 지양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정책 취지에 따라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는 효율 이고 자발 인 규제 수 

환경을 도모하기 하여 입체 으로 운 되고 있다 방송통신 산업의 한 문 규제와 

경쟁 규제가 분리되어 자는 호주통신미디어 원회 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자

는 호주경쟁소비자 원회 에서 담당한다 할의 규제 업무의 많은 부분

도 일차 으로 산업이 자발 으로 산업자율규약 을 제정하여 자율규제

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율규약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 제정하는 산업기

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규제의 집행도 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차 으로는 산업이 자발 으로 

법령 산업자율규약 산업기   면허 조건 등을 수하도록 유도하기 하여 산업자율

규약에 고유한 소비자 민원처리 차  사업자간의 분쟁해결 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자발 인 방식으로 자율규약  의무의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는 리스크

를 고려하여 진 이고 략 인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한다

의 민원처리 차와 법집행 차는 사건의 인지민원제기 직권 는 주무장 의 

지시 조사 조사결과 통보 행정조치 이행 는 불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 법집행 차나 민원처리 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에 범 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사건 등과 같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 반이 인정되

는 경우 는 그 반행 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상당한 제재조치

를 취하는데 조사 결과를 토 로 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는 할 법령의 

반행 에 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크게 행정조치면허의 정지  취소 공식

경고 시정지시 동의명령 반고지 등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이 있다 의 법

집행 차는 신속하고 경제 이어야 하며 는 일반 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권한을 사용하거나 개입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규제당국의 간에 치한 자율규제기구는 산업의 자발 인 규제 수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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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실 하기 하여 소비자에 의한 민원처리 차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

차  불복 차를  모두 갖추고 있다 통신부문에는  통신 회의 자율규약의 

수  집행 체계와 체계가 운  이다 는 화 는 인터넷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의 분쟁해결 차는 일반 으로 소비자

가 제기한 민원의 수 분류 처리 조사 사건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통신

회는 산업에서 제기되는 불만 특히 사업자간의 분쟁을 단계 불만처리 차를 통해 해

결한다

는 사법권을 가진 독립규제기 으로 특별히 통신 부문에서 근 업무

의 일체를 장하고 있다 는 통신사업자간의 근과 망에 한 분쟁을 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 통신 근분쟁해결 차는 크게 사  단계 실질 단계 그

리고 결정 단계 나뉘어 진행된다 사  단계에서 는 분쟁의 실질 인 쟁 과 

련 당사자를 식별하여 당해 분쟁을 가장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다 실질 단계에서 는 재 사건의 쟁 을 심의한다 는 일반 으로 당사자

에게 련 자료와 의견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안에 하여는 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심의를 마친 후 결정 단계에서는 재 사건에 한 결정을 내린다

싱가포르는 방송통신분야에 특별히 용되는 사 사후  경쟁규제를 포함하는 경쟁

법 을 갖고 있다는 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법에는 다

른 할국가의 경쟁법에서 발견되는 반경쟁  행 에 한 사후  규제

규정뿐만 아니라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 특별한 사  의무 부과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 사후  규제의 집행을 한 집행 차에 

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방송통신 역에 한 통합  정부부처로서 정보커뮤니 이션 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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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산하에는 통신규제

기 으로서 정보통신개발청

이 그리고 콘텐츠와 방송규제를 담당하는 기 으로서 미디어개발청

이 있다 와 는 법정이사회

라는 싱가폴 특유의 기 형태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부처와는 달리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고 의장 이 존재하며 일상  업무권한은 최고집행 원

과 국장 에게 맡겨져 있다 법정이사회는 법률에 기

하여 정부부처의 권한을 임받아 수행하며 정부부처가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법정이사회는 정부부처의 직 이고 극 인 감독을 받으면서 일상 인 결정과 활동

을 수행한다  경쟁  기반시설개발국 내의 정책  경쟁개발과가 규제집행과 

직  련된 부서이다

사인의 신고규제집행의 요청 는 직권으로 규제집행을 개시하기로 하면 는 당

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아서 양자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최종 결정

을 한다 는 당사자에게 신문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회계장부 설비와 업내용 

등에 한 조사 허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 하여 

결정을 내린다 의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에 사건의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최종

처분권을 가진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차를 거친 자는 법원에 사법심사

를 구할 수 있다 에 의한 방송규제 역시 유사한 차  특징을 갖는다

방송통신 원회이하 방통 라 한다의 심결 차를 개선하는 직 인 목 은 피심

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결 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독립규제기구로서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  심결의 권 를 높이고 처분에 한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방송  통신사업 련법규상 법의 의심이 있는 행 에 하여는 방통 의 

이용자보호국을 비롯한 각 실 국이 조사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한 다음 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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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법성 단과 제재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 한 방통  심결과정에서 피

심인의 방어권 등 차  권리를 효과 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 한 과제가 되었다 그

와 함께 지 까지 안 에서 지 된 여러 가지 심결 차와 련조직상 문제 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비되는 심결조직과 차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결의 공정성 확보와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총체 으로는 우리나라 방송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사회  규제비용

을 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목표는 방통 에 독임제 행정

청과는 다른 조직과 임무를 부여한 방송통신 원회의 설치  운 에 한 법률 이하 

방통 설치법 이라 한다의 정신과 원회 형식의 구조설계의 취지를 실 하기 한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방통 의 조직이 독립규제 원회가 아니라 독임제 행정 청과 같

은 다른 형태로 바 다 하더라도 법행 에 하여 용되는 차가 사법 인 것이

라는 기본  틀이 바 지 않는 한 와 같은 목표와 가치는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통 의 행 심결 차는 제재처분에 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제한 으로만 듣는 직

권주의  청문 차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한 채 피심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분 으로만 확 하는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없

을 것으로 단된다 직권주의와 심주의는 차의 기본 인 틀이 다를 뿐 아니라 규

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 의 속성상 직권주의에 한 내부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인 구조와 차를 존치하면서 운용의 묘를 기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재보다 

크게 보장할 것을 기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결 차가 직  용되는 

기업들의 기 수 이 방송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다른 규제기 인 공정거래 원회이

하 공정 라 함 수 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부분 인 개선으로는 높은 기 수 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결 차의 개선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법기 에게 요

구되는  원리를 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소추기 과 심 기 을 실질

으로 분리함으로써 방통  원회 결정의 독립성 객 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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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피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심주의  요소를 도입 확 하여 심결

차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재의 직권주의  차를 근본 으로 환하는 것인데 개선방안에 따

라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무리를 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과도기

으로 행 조직과 차에 다소의 심주의  요소를 추가하는 정도의 개선과정을 거

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심주의로의 환에 발맞추어 합의제 행정기 이면

서 독립규제기 인 방통 의 운 을 투명화 합리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발

된 심주의  차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심결 차가 방통  심결 차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

이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차  보장이 보통 심결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

키는 효과를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이에 한 고려는 요하다 특히 방통 가 제

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에서 법원이나 공정  수 의 강한 수 까지 심주의를 

철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원리를 철할 수 있는 한 상 으

로 효율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되는 차는 원칙 으로 방통  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모든 안건에 용하여 

일 성을 유지하되 원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차는 생략하거나 다르게 설계하

는 등 사안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차를 마련하는 것도 요하다 따라서 제재

처분이 가해지는 모든 사건에는 동일한 차를 용하고 재정사건에는 실 국이용

자보호국장 포함 이하 같음의 조사 등이 필요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일부 차를 

생략하고 정책안건의 경우 조사나 심구조 자체가 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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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의 목  

년 방송통신 원회의 설립은 통신과 방송이라는 규율 상 역의 결합에 못

지않게 조직과 차 측면에서도 한 변화를 가져왔다 효율 인 법집행을 추

구하던 독임제 행정청인 정보통신부와 합의제 민간기 이었던 방송 원회가 결

합하여 합의제 행정청으로 변모하 고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필연 으로 그 기

의 의사결정 구조와 차의 변화로 이어졌다 방송통신 원회의 법집행 차

즉 련법령을 반한 행 에 해 시정명령이나 과징 부과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는 차에 해서도 이러한 향이 미칠 것이다

그 설립과정에서 새로운 기 의 의사결정 구조와 차에 해 많은 숙고가 있

었겠지만 여 히 통합 이 의 각 기 에 용되던 의사결정 구조와 차의 불완

한 결합에 머물러 개선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개선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다

양한 차원의 문제에 한 응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법집행의 공정성과 

차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 그 구성에 정치  

이 투 되는 합의제기 에 의해 법령에 기 한 의무 수의 확보로서의 법집

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립 이고 객 인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과 규제집

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 이 경 을 불문하고 

모든 집행사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인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방송통신 원회의 규제집행 차의 공정성

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 조직과 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해외방송통신규제기 의 심결 차의 비교연구로서 년 북

미 미국 캐나다 년 유럽 독일 랑스 에 이어 아시아 일본 호주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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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국가의 경우를 상으로 한다 이들 개국의 방송통신규제기 의 조직  규

제집행을 한 시정조치와 제재처분등을 한 조직 차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의 비교법  연구와 병행하여 본 연구의 다른 

부분은 우리 방송통신 원회의 규제집행을 한 조직과 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항에 해서는 이

상의 해외사례 비교연구로부터 도출된 시사 들을 참고로 하여 실질 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  연구의 방법

아시아 개국에 한 비교법  연구는 이 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방송통신

규제기 에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특히 규제집행업무를 담당한 내부조직과 집

행 차를 심으로 고찰하되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각국의 방송통신법연구에 정

통한 문가들에 의한 지방문 인터뷰를 수행하 다

방송통신 원회의 집행 조직과 차의 문제  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해서

는 공동연구원  외부 문가들과 방송통신 원회 실무담당자들로 담반을 구

성하여 회의 워크샵을 개최하 고 그 밖에 규제 상 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한 세

미나를 통해서 실무에 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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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그림 총무성 조직도 방송통신규제조직을 심으로

개

총무성에는 그 장으로서 총무 신이 있으며 이를 보좌하는 기 으로서 총무부

신 인 과 총무 신정무 인이 있으며 주로 참의원의 국회의원들이 맡

고 있다 총무성의 소 사무를 수행하기 한 조직은 다수에 이르나 이들 가운

데 방송통신규제의 심결 차와 련하여 특히 요하다고 단되는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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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의회 등에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내부부국

총무성의 내부부국으로서는 신 방 인사 은 국

행정 리국 행정평가국 자치행정국 자치재

정국 자치세무국 정보통신국제 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통계국

정책통 정책통계담당 이 있다 이들 총무성 

내부부국 가운데 방송 정보통신 련부서는 정보통신국제 략국 정보유통행정

국 종합통신기반국이다

가 정보통신국제 략국

개

정보통신국제 략국은 종래 국 구 정보통신정책국 구 종합통신기반국에 분산

되었던 산업의 종합정책 기술정책  국제정책기능의 집약과 동시에 다른 국

과 유기 으로 연계하여 종합 인 략의 추진과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처

하기 해 년 월에 신설되었다 정보통신국제 략국의 업무담당부서로는 정

보통신정책과 기술정책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 력과 참사 인 등이 있다

주요 업무

통신업  방송업의 발 개선  조정 에서 통신업  방송업의 국제 경

쟁력 강화에 한 업무

주 수 표 치의 설정 표 의 발사  표 시 통보

유선통신설비  무선설비에 한 기술상 규격 제정

정보 유통   이용에 한 기술의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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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  련 업무 에서 정보 유통 련 업무

조약  법률로 정해진 범  내에서 정보 유통  의 이용에 한 국제

 결정의 의  체결 국제통신연합 이외의 기 과의 연락

나 정보유통행정국

개

정보유통행정국은 년 월 총무성 조직개편으로 구 정보통신정책국의 방송

련 과와 정보유통 련 과 우정행정국의 업무가 이 되었다 정보유통행정국

의 업무담당부서로는 총무과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통신작품진흥과 정보통신이용

진과 지역통신진흥과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방송과 성 지역방송과

우정행정부기획과 우편과 보험과 신서편 사업과 가 있다

주요업무

방송에 련된 정보 유통을 한 유선 는 무선 시설의 설치  사용 규제

정보 유통을 한 유선 는 무선 시설의 정비 진

국제방송 자국과 외국간의 정보 유통 진

방송통신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한 제도 정비  환경 정비

정보 유통의 규제  진흥

방송산업의 발 개선  조정

다 종합통신기반국

개

종합통신기반국은 통신사업의 경쟁 진 정보통신 인 라의 안정 인 이용 환

경의 정비 의 유효 이용 진이나 세계 최첨단 무선 로드밴드 환경의 구

축 등을 하여 년에 구 우정성의 통신국과 신 방국제부가 통합되어 신

설되었다 종합통신기반국의 업무담당부서로는 총무과 기통신사업부 사업정책

과 요 서비스과 데이터통신과 기통신기술시스템과 고도통신망진흥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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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정과 부 정책과 기간통신과 이동통신과 성이동통신과 환경

과 가 있다

주요업무

정보 유통을 한 유선 는 무선 시설의 설치  사용 규제

통신업의 발달 개선  조정

비상사태시 요 통신의 확보

주 수 할당   감리 리

 감시 의 품질 시정  불법 으로 개설된 무선국이나 불법 으로 

설치된 고주  이용 설비의 탐사

가 무선 설비 이외에 미치는 향으로 인한 피해 방지 는 경감

 이용의 진

분배된 주 수 사용  혼신에 한 국제통신연합 외국의 주요 청 등과의 

연락  국제 감시기 과의 연락

심의회 등

가 개

총무성은 국민생활 반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해서는 심의회

원회 연구회 간담회 등을 설치하고 국민 각층을 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

직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 하고 있다 심의회와 원회는 국가행정조

직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반면 연구회와 간담회 검토회 등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년간 특정 의제에 해 집 으로 조사 분석 후 보고서를 

내고서 해체하는 것이 일반 이다 재는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감리심

의회 정보통신심의회 등과 다수의 연구회  간담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

1) 이를 행정운 상의 회합 는 사  자문기 이라고도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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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방송  정보통신의 심결 차와 련하여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통

신분쟁처리 원회와 감리 원회를 들 수 있다

그림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조직도

나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개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는 기통신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하여 

년 월 일 설치된 문 인 기 이라고 할 수 있다 년에 성립 공포

된 방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년 법률 제 호이 년 월 

일에 시행되어 동 원회가 취 하는 분쟁에 방송분야등의 분쟁 이 추가됨과 더

2) 법령의 개정에 의해 동 원회의 소 사항으로 추가된 분쟁은 다음과 같다 . 

이블텔 비 사업자등과 기간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텔 비 방송의 재방송과 련

된 동의에 한 분쟁 기통신사업자간에서의 철탑등의 에 한 분쟁, , 

기통신사업자와 콘텐츠배 업자등과의 사이에서의 기통신역무의 제공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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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명칭도 종래의 기통신사업분쟁처리 원회 에서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로 변경되었다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조  기

통신사업법 제 장제 조 내지 제 조에 그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직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는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 신이 임명

하는 원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원은 법률 경제 회계 통신공학 등의 문

가로서 비상근 이며 임기는 년이고 재임될 수 있다 한 이들 원과는 별도

로 다수의 알선 재사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나 문 인 사안이 발생한 경

우 등에 응하기 하여 명의 특별 원을 총무 신이 임명할 수 있다 기통

신분쟁처리 원회령 년 정령 제 호 조 이들 특별 원은 비상근으로 임

기는 년이다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

다 종래에는 기통신사업의 경쟁규칙의 정비를 담당하는 종합통신기반국에서 

처리하던 것을 원회의 공정성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원회 내에 독립된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에는 국장 참사 분쟁처리조사  등이 있으며 국

장은 신 방의 정책평가심의 이 겸임하고 있다

된 분쟁

3) 쪽 참조 , 23 , 276 .

4) 심의회등 제 조 제 조의 국가의 행정기 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장사무의 범 ( ) 8 3

내에서 법률 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요사항에 한 조사심의 불복심사 , , 

기타 학식경험을 가지는 자 등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당한 사무를 장

하게 하기 한 합의제의 기 을 둘 수 있다.

5) 다만 인이내에서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 , 2 .

6) 재는 명의 특별 원이 활동하고 있다 원래 명을 임명하 으나 그  명이  7 . 8 , 1

원으로 임명되어 명이 된 것이다7 .

7) 사무국장은 련부서의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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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기통신사업자간의 속 등에 한 

분쟁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의 주 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기존

의 무선국의 면허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한 알선 재 총무 신이 기통

신설비의 속 재방송의 동의등에 한 명령 재정 업무개선명령 등의 행정처

분을 행하는 경우에 총무 신으로부터 받은 자문에의 심의 답신 원회의 권

한에 속한 사항에 하여 필요한 규칙 정비 등에 한 총무 신에의 권고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사무국에 기통신사업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속 등 

기통신사업자 간의 분쟁에 한 상담 문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 알선 재

원회의 핵심 인 기능으로서는 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알선

재 가 있다 구체 으로는 기통신설비의 속이나 공용 도매 기통신역

무의 제공 등에 한 분쟁에 하여 알선 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 까지 원회에서는 계 이버와의 속에 한 분쟁 속료나 망

개조료의 지불에 한 분쟁  콜로 이션 스페이스 원

의 이용에 한 분쟁 등에 하여 건의 알선과 건의 재를 행하 다

년 월 일 재 이들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개월 반으로 신

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문에 한 심의 답신

기통신사업법은 총무 신이 속 등에 한 정의 의명령 속 정의 세

목 의 재정  업무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원회에 자

문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회는 총무 신의 자문을 받아서 이들 

사안에 한 심의 답신을 한다

지 까지 원회는 와 간의 속 정에 한 재정이나 업무개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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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에 한 심의 답신 건을 하 다 년 월 일 재

다 권고

기통신사업법은 원회의 분쟁처리를 통하여 명백하게 된 경쟁규칙의 개선  

등에 하여 총무 신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까지 원회에서는 콜로 이션규칙의 개선을 한 권고 속요 에 한 

권고 등 건을 하 다 년 월 일 재

라 기타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는 알선 재제도의 보다 활발한 이용을 하여 사무

국에 기통신사업자 상담창구 를 설치하고 각종 분쟁에 한 기통신사업

자로부터의 상담을 수하고 있다

원회 사무국은 알선 재제도의 활용을 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례나 

계법령 등을 기 로 하여 기통신사업자의 상담에 응함으로써 분쟁을 사

에 방지하는 기능을 실질 으로 담당하고 있다

다 감리심의회

그림 감리심의회 조직 개요



- 11 -

법  근거

감리심의회는 법 조의 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서 법  

방송법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방송에 한 사무의 처리를 그 소 으로 

하고 있다

조직

감리심의회는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 신이 임명하는 원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원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방

송사업자 기통신사업자 등의 임원 사업자단체의 임원을 포함한다 등은 원

으로 임명할 수 없다 불복신청의 심리  의견청취 차를 주재하기 하여 명 

이내의 심리 을 둔다 심리 은 감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 신이 임

명한다

심의회의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총무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소 사무

그림 감리심의회 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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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 신의 자문 필요  자문사항 에 한 답신

나 필요  자문사항과 련된 사항에 하여 총무 신에의 권고

법 조의  방송법 조는 감리심의회가 필요  자문사항에 

해서 총무 신에게 권고할 수 있고 총무 신은 권고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공

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  방송법에 근거한 총무 신의 처분에 한 불복신청 이의신청 심사청

구의 심사  의결

법 조  방송법 조는 양 법률에 근거한 총무 신 등의 처분에 한 

불복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감

리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총무 신 등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 

는 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일본 방송통신규제기 의 심결 차

총무 신의 자문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심의 답신

가 차의 개요

종래 총무 신은 기통신설비의 속 등에 한 정의 의명령 속 정등

의 세목 의 재정 토지등의 사용에 한 의인가 재정  업무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 기통신사업법 이하 사업법 에 의하여 원회에 자문을 하

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년 방송법등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블

사업자등에 의한 지상기간방송지상 방송의 재방송의 동의에 한 재정

8) 법 조의  방송법 조는 일정한 사항에 하여 총무 신은 감리심 99 11 177

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항을 필요  자문사항이라고 . ‘ ’

한다.

9) 이에 해서는 종래 정보통신행정 우정행정심의회 의 자문사항으로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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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통신사업자간의 기통신설비설치용 공작물의 에 한 의명령 세

목재정에 해서도 원회의 자문사항으로 되었다

원회는 와 같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항에 하여 총무 신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그에 하여 심의 답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총무 신의 일정한 처분에 하여 필요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이고 원회의 답신에 한 구속력에 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

문에 법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원회

의 답신에 반하는 처분이나 재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지 까지의 례이기 때문

에 원회의 답신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재정 차의 개요

법개정에 의하여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의 자문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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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처리와 련한 차

기통신사업자 간의 분쟁

가 의명령

의의① 

의명령제도는 기통신사업자간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

는 경우에 총무 신이 의의 개시 재개를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인 정 계약② ㆍ

총무 신의 의명령은 기통신설비의 속에 한 정 기통신설

비의 에 한 정 도매 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한 계약의 체결에 

하여 그 체결을 신청하 음에도 상 방이 그 의에 응하지 않거나 는 

의를 개시하 지만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법 

조 항 조 항 조

차③ 

신청a. 

의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총무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 신에 의한 청문b. 

총무 신의 의명령은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업법 조 항 총

무 신은 원회가 그 원 가운데 추천한 자를 청문주재자로 지명한다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료 후 조서 심리의 경과를 기재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진술의 요지를 설명  보고서 의명령의 원인인 사실에 한 당사자등의 주장

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 의견을 기재를 총무 신에게 제출한다 당사자 

 참가인은 이 조서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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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와 답신c. 

총무 신은 의명령에 하여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법 조 호 총무

신의 자문을 받은 원회는 심의 를 한 후 의명령에 하여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다

총무 신의 의명령d.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청문조서의 내용  보고서에 기재된 청문주

재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명령을 발한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재신

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참가인은 의명령에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행정수속법 

조 항 본문

나 세목재정

의의① 

세목재정은 기통신사업자간에서의 속 등에 하여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 할 액 등 기타 정 등의 세목에 하여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때에 총무 신이 이를 재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상인 정 계약② ㆍ

총무 신의 세목재정은 기통신설비의 속 기통신설비의 

도매 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한 정 는 계약에 해서 정 등의 세목에 

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법 조 항

조 항 조 다만 당사자가 재 신청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목재정 신청

에 앞서서 미리 의명령 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10)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 계자 그밖에 참고인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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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③ 

그림 세목재정 차

신청a.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총무 신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타방 당사자에의 통지  답변서의 제출b. 

총무 신은 재정신청을 수리하 을 때는 타방 당사자에게 재정 신청이 있었음

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총무 신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일방 당사자가 

재정을 청구한 사항에 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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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와 답신c. 

총무 신은 재정에 해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총무 신의 자문을 받은 

원회는 심의를 한 후 재정에 하여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다

총무 신의 재정d.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재정을 한다 총무 신은 재정을 하 을 때

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재정 가운데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 할 액에 해 불복하는 자는 그 

재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월 이내에 소로써 그 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사업법 조 항 한편 재정에 한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

해야 할 액에 한 불복을 그 재정의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사업법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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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사업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용자 간의 분쟁

가 차의 개요

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용의 선로 설치를 원활하게 실 하기 하여 타인의 

토지나 공작물의 사용에 한 규정 조 내지 조 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의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 공작물의 소유자 사용자의 사권을 제한하게 되고

인정 기통신사업자 와 토지 공작물의 소유자 사용자 간의 분쟁이 상되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해 의인가  재정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에 총무

11) 인정 기통신사업자란 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해서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통신사업을 운 하는 기통신사업자 는 당해 기통신사업을 운 하고자 

하는 자로서 타인의 토지나 공작물의 사용에 한 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의 용, 

을 받기 하여 총무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업법 조 항( 117 1, 2 , 

조 항12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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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의인가  재정처분을 할 때에는 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

고 원회는 이를 받아서 심의 답신을 한다

나 의인가

의의① 

타인의 토지등의 사용과 련한 의인가제도는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그 사업

에 사용하는 선로  공 선 그리고 이들 부속설비의 설치를 원활하게 실 하기 

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의 설정에 한 의 는 그 기간을 연장하기 한 

의를 청구하는 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토지등의 사용권의 내용은 토지등의 소

유자 사용자와의 의 는 총무 신의 재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본래 토지등의 사용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임차권등을 설정함으로써 하여야 

하지만 인정 기통신사업은 소유자등의 권리자가 서로 다른 토지를 연결해서 선

로를 부설할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원활하게 실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선로의 설치에 있어서 일부의 주라도 설치할 수 없다면 체의 

공사가 완성할 수 없게 되는 한 다수의 주등을 설치하기 하여 다수의 

권리자와의 사이에서 토지수용법의 엄격한 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공사의 한 지연을 래할 수 있다는 토지등의 사용을 인정하더라도 주

등의 유면 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은 토지수용법이 상으로 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단히 경미하다는  등이 고려되어 간편한 제도가 설치된 것이

다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권등을 설정함으로써 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차가 인정된다

상이 되는 토지등의 이용② 

총무 신의 의인가는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격지자간의 통신을 한 선로를 

설치하기 하여 토지등 의 이용에 하여 신청할 수 있다

12) 그러나 행정재산 도로  도로 정구역 도시공원 하천구역 등은 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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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③ 

신청a.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총무 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총무 신에 의한 의견청취b. 

총무 신은 인가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 행정재산의 리자등 행정재산등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해 인

가 신청이 있는 경우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원회의 심의와 답신c. 

총무 신은 의인가에 해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총무 신의 자문을 받

으면 원회는 심의를 한 후 의인가에 해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다

총무 신의 인가d.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그 토지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하며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에 의한 

이용을 히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토지등을 사용할 경우에 공익성과 토

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의 수인한도를 비교형량하여 인가를 한다 사업법 조 

항

의인가에 의해 설정되는 사용권은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

용할 수 있는 사업보다 우선된다 사용권의 존속기간은 년 는 년 지하공작

물이나 철강이나 콘크리트지상공작물의 경우 이지만 의 는 재정에 의해 이

보다 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총무 신은 인가를 하 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고 공고한다

의의 성립e. 

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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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의가 성립하 을 때는 당사자인 인정 기통신사업자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는 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무 신에게 신고한다 신고가 있었

을 때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인정 기통신사업자는 토지등의 사용권을 취득

하거나 사용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다 토지등의 사용과 련된 재정

의의① 

토지등의 사용과 련된 재정은 의인가를 받아서 의를 하더라도 의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사용권의 내용을 총무 신에게 재정

함으로써 신속하게 확정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상이 되는 경우② 

인정 기통신사업자는 의인가를 받아서 의를 하더라도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사용권에 한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는 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의인가로부터 월 이내에 총무 신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법 조 항

차③ 

신청a.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 정본 통 부본 통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공

사계획서  공사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총무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의견서의 제출b. 

총무 신은 재정 신청을 수리한 때는 일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에게 

재정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한다

시정 장 등은 총무 신으로부터 신청수리 후 일 이내에 신청서의 

사본의 송부를 받아서 그로부터 일 이내에 송부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주간 송부된 사본을 공 의 열람에 제공한다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



- 22 -

자 기타 이해 계인은 공고일부터 일 이내에 총무 신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도부 수용 원회로부터의 의견청취c. ( )都道府縣

총무 신은 토지등의 사용권의 가액 가의 지불시기  방법에 하여 도

도부 수용 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다

원회의 심의와 답신d. 

총무 신은 재정에 하여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총무 신의 자문을 받으

면 원회는 심의를 한 후 재정에 하여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다

총무 신의 재정e.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사용권을 설정할 토지등의 소재지  그 

범 선로의 종류  수 사용개시의 시기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정

하 을 때는 그 기간 가의 액과 그 지불시기  방법에 해 재정을 하

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정 기통신사업자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에게 통

지하고 공고한다

라 선로의 이  기타 지장 의 제거와 련된 재정

의의① 

지장의 제거와 련된 재정은 사용권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인정 기통신

사업자의 선로가 토지등의 이용에 하게 지장을 미치게 되었을 때에 활용되

는 제도이다 구체 으로는 그 지장의 제거를 한 조치에 하여 당사자 간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지장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총무 신이 재정하고 그에 따라서 인정 기통신사업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

자와의 사이에서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제

도이다

상으로 되는 경우② 

인정 기통신사업자 는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는 의인가를 받아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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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이 설정된 토지등 는 이것에 근 한 토지등의 이용의 목  는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해 사용권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선로가 토지등의 이

용에 하게 지장을 미치게 되었을 때로서 그 지장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하여 인정 기통신사업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와의 사이의 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때 는 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총무 신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사업법 조 항

차③ 

신청a.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 정본 통 부본 통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총

무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의 제출b. 

총무 신은 재정 신청을 수리한 때는 일 이내에 인정 기통신사업자 는 토

지등의 소유자 사용자에게 재정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시정 장등은 총무 신으로부터 신청 수리 후 일 이내에 신청서의 사본의 송

부를 받고 그로부터 일 이내에 송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주간 송부된 사본을 공 의 열람에 제공한다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 기타 이해 계인은 공고일부터 일 이내에 총무 신

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회의 심의와 답신c. 

총무 신은 재정에 하여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원회는 심의를 한 후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다

총무 신의 재정d.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인정 기통신사업자가 선로의 이  기타 지

장의 제거에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등의 소유자 사용자가 청구한 조치를 하여야 

할지 여부에 하여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인정 기통신사업자에게는 청구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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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업무의 수행상 는 기술상 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재정이 행하여진다

기통신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역무제공과 련된 이해 계자 간의 분쟁

가 개요

기통신사업법에는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에 한 요  그밖에 제공

조건이나 기통신사업자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한 계

약의 체결의 매개 리를 업으로 행하는 자의 업무방법의 시정을 청구하기 한 

제도로서 의견신청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의견신청인에는 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이용자도 포함되지만 기통신사업

자도 다른 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조건등에 하여 의견의 신청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기통신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나 의견신청제도의 취지

의견신청제도는 기통신사업자등의 서비스등에 하여 고충 그밖에 의견이 있

는 자가 이를 총무 신에게 신청하여 처리를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 상으로 되는 사항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에 한 요  기타의 제공조건과 기

통신사업자등의 업무방법에 해 고충 기타의 의견이 있는 자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의견 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차

신청① 

의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총무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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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a. 

총무 신은 의견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성실하게 처리한다 사업법 조 

항 총무 신은 의견신청과 련된 사항에 하여 의견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신속하게 처리를 종료하도록 노력한다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응해 기

통신사업법상의 조치 나 행정지도를 행하는 등의 차를 취한다

원회의 심의 답신b. ㆍ

총무 신이 기통신사업법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원회에 자문을 하여

야 한다 총무 신의 자문을 받으면 원회는 심의를 한 후 총무 신에게 답신

을 한다

공정거래 원회에의 연락c. 

의견신청과 련된 사안에 하여 사  독 의 지  공정거래의 확보에 

한 법률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한 경우에 총무성은 신청자의 희

망을 참고하여 공정거래 원회에 연락한다

결과의 공표d. 

총무 신은 의견신청의 처리를 종료하 을 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

한다 총무성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는 것에 해 기업비 이나 개인정보 등에의 

배려를 한 후 공표한다

다 불이익처분과 련된 차

차의 개

기통신사업법은 총무 신에게 일정한 사항에 한 불이익을 처분을 하기 

에 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자문을 하기 에 행정

차법의 특례규정을 두어 청문을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불이익처분과 

13) 이러한 조치로서는 기통신사업 등록취소 계약약 변경명령 업무개선명 , , 

령 지행  정지 변경명령 속약 변경명령 망기능계획 변경권고, , , , 

인정 기통신사업자에의 업무개선명령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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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차는 기통신사업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이익처분과 련

한 행정 차법상의 일반 차에 의하게 된다

그림 불이익한 처분 차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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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문 상인 처분

총무 신이 처분을 하기 에 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처분으로서는 기  

기통신역무에 한 요  기타 제공조건에 한 계약약 의 변경명령 조 항

지정 기통신역무의 보장계약약 의 변경명령 조 항 특정 기통신역무의 요

변경명령 조 항 기통신사업자에 한 업무개선명령 조 항 지행  

반행 의 정지 변경명령 조 항 조 항 제 종지정 기통신설비와의 

속약 의 변경인가신청명령 조 항 제 종지정 기통신설비와의 속약 의 변

경명령 조 항 제 종지정 기통신설비의 기능의 변경 는 추가에 한 계획

변경의 권고 조 항 인정 기통신사업자에 한 업무개선명령 조 항 등

이 있다

처분의 차

가 총무 신에 의한 청문

총무 신은 원회에의 필요  자문사항인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

정 차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업법 조 항 따라서

총무 신은 청문을 실시하기 하여 청문주재자의 추천을 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의 지명① 

총무 신은 원회가 그 원 가운데에서 추천한 자를 청문주재자로서 지명한

다 사업법 조 항 행정수속법 조 항 총무성청문수속규칙 조 항

당사자에의 통지② 

총무 신은 청문주재자를 지명한 후에 당사자에 해 정된 불이익처분의 

내용  근거법령의 조항 불이익처분의 원인사실 청문의 기일  장소

청문에 한 사무를 소장하는 조직의 명칭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행정

수속법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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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의 참가③ 

불이익처분에 해 이해 계를 가지는 자로 인정되는 계인은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청문에 참가할 수 있다행정소속법 조 항 계인은 그 성

명 주소  당해 청문과 련된 불이익처분에 해 이해 계를 가진다는 소명을 

기재한 서면을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한다 청문주재자는 이해 계인이 당해 청문

에 한 차에 참가할 것을 청구할 때는 이를 허가한다사업법 조 항

리인의 선임④ 

당사자  참가인은 청문 차에 있어서 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한 일체

의 행 를 시킬 수 있다 리인의 자격은 서면에 의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

수속법 조 항 조 항

당사자 는 참가인은 청문기일에 출두할 때에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아서 보

좌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참가인의 참가⑤ 

청문주재자는 필요에 응해 학식경험자를 참고인으로서 청문에 한 차에 참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⑥ 

당사자  당해 불이익처분이 이 진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참가

인은 처분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열람을 사  는 청문 당일에 요청할 

수 있다행정수속법 조

청문의 개최⑦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나 참가인의 일부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청문기일에 심

리를 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최 의 청문기일의 모두 에서 총무성직원은 불이익처분의 내용  근거법

령의 조항과 그 원인사실 등을 설명한다행정수속법 조 항

당사자 는 참가인은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서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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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을 제출하며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얻어서 총무성직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청문주재자는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 혹은 참가인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진술이

나 증거서류 는 증거물의 제출을 구하거나 충무성직원에 해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당사자 는 참가인은 청문기일의 출석에 신

하여 청문기일까지 진술서  증거서류 는 증거물을 주재자에게 제출할 수 있

다 행정수속법 제 조 항 청문주재자는 청문기일의 출석자가 이를 청구한 경우

에 이들 제출된 것을 당해 출석자에게 보일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청문심리의 비공개⑧ 

청문기일에서의 심리는 총무 신이 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

외하고 비공개로 한다행정수속법 조 항 공개의 경우에는 총무 신은 청문

기일  장소를 공시하고 당사자  참가인  참고인에 해 그 내용을 통지한

다

청문의 종결⑨ 

청문주재자는 청문기일의 심리 후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청문

을 속행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당사자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나 증거서류 는 증거물도 제출하

지않을 때는 청문주재자는 다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

문을 종결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참가인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

을 때에는 청문주재자는 다시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않고 청문

을 종결할 수 있다 행정수속법 조 항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료 후 조서  보고서를 총무 신에게 제출한다 행정수

속법 조 항 당사자 는 참가인은 이 조서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수속법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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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회의 심의와 답신

총무 신은 일정한 불이익처분을 하기 에 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사업법 

조 호 원회는 심의를 한 후 불이익처분에 해 총무 신에게 답신을 한

다

다 총무 신의 불이익처분 업무개선명령 등

원회의 답신을 받은 총무 신은 청문조서의 내용  보고서에 기재된 청문주

재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불이익처분을 행한다

당사자  참가인은 총무 신의 불이익처분에 해서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수속법 조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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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신의 자문 감리심의회의 심의 의결

일본 법 조  방송법 조 은 양 법률에 근거한 총무 신 등 의 처분

14) 여기서 총무 신 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총무 신 이외에도 총무성령의 규정에  ‘ ’

의해 총무 신의 권한을 임받은 종합통신국장 는 오키나와종합통신사무소장

이 한 처분에 한 심사청구에 해서도 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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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불복신청이의신청 심사청구 에 하여 감리심의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감리심의회에서의 심결

차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감리심의회 심결 차

가 이의신청의 상

법에 근거한 총무 신의 처분

법에 총무 신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무선국 개설면허

조 무선국의 호출부호 는 호출명칭의 지정 조의 무선국의 비면허 조 

항 공사설계 등의 변경허가 조 항 공사의 공검사 조 항 무선국의 면허

거부 조 무선국의 목  등의 변경허가 조 항 변경검사 조 항 검사사

업자의 등록 조의 항 등록의 갱신 조의 의 항 합명령 등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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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취소 등 조의 항 무선국의 등록 조의 항 등록의 거부 조의

방해 등 방지명령 조의 항 등 다수에 이른다

방송법에 근거한 총무 신의 처분 등

방송법에 총무 신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기간방송사업자의 

인정 조 항 인정의 갱신 조 항 방송사항 등의 변경허가 조 항 인정

의 취소 등 조 항 설비개선명령 조 항 기간방송국제공사업자에 한 

변경명령 조 기간방송국설비개선명령 조 일반방송의 등록 조 항 인

정방송지주회사의 인정 조 항 업무정지명령 조 항 등이 있다

나 이의신청의 방식

법이나 방송법 는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근거한 총무 신의 처

분에 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정부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

정 차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한 법률 에 의해 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정부 통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이의신청 제한의 용제외

일본 행정 차법은 청문을 거쳐 행하여진 불이익처분에 해서는 행정불복심사

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조 항 그러나

법  방송법에 의한 총무 신의 처분에 해서는 행정 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

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외를 두고 있다

라 심리

심리의 개시

감리심의회는 총무 신으로부터 부의된 사안에 해 이의신청이 수리된 날

로부터 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는 감리심의회에 부의된 사안별로 행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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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복수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사안을 분리해서 행할 수 있다

심리의 주재자

심리는 감리심의회가 사안을 지정해서 지명하는 심리 주임심리 이 주

재한다 감리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임심리 을 보좌하기 하

여 별도로 심리 보좌심리 을 지명할 수 있다

사안이 특히 요한 경우에는 감리심의회가 심리를 주재할 원 감리

심의회 원을 지명하여 심리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심리 은 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심리 에게는 제척 기피 회피가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사안의 이의신청인 는 참가인 의 리인 는 보좌인

의 배우자 내의 친족 는 동거의 친족 에 해당하 던 자

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는 보좌인 직무상 당해 사안의 처분에 여했던 

이 있는 자 당해 사안에 해서 참고인으로 된 이 있는 자 부터 

까지 게시한 자 이외의 이해 계를 가지는 자는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된다

총무 신 이의신청인  참가인은 지명된 심리 에게 심리의 공정을 해할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기피할 수 있다 감리심의회는 심리 의 제척 는 기피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곧바로 이를 심사하여야 하고 주임심리 은 심리를 정지하

여야 한다 다만 시 을 요하는 행 에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리심

의회는 심사 결과 신청에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 의 

지명을 취소하고 그 자에 신하여 새로이 심리 을 지명하여야 한다 감리

심의회는 신청이 심리를 지연시킬 목 만으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때 그밖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심리 은 지명된 사안에 해서 심리의 공정이 확보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감리심의회에 해서 당해 사안으로부터 회피를 신청하

여야 한다 감리심의회는 심사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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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 지명을 취소하고 그 자에 신하여 새로이 심리 을 지명하여야 한다

심리의 통지

심리의 개시는 심리기일 주 까지 이의신청인에 해 심리  는 원의 이

름으로 사안의 요지 심리의 기일  장소 그리고 출두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한 심리개시통지서를 송부한다 심리개시통지서를 발송하 을 때에는 사안의 요

지와 심리의 기일  장소를 공고하고 한 알고 있는 이해 계자에게도 그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고는 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심리의 참가인

이해 계자는 심리 의 허가를 얻어서 참가인으로서 당해 심리에 한 차에 

참가할 수 있다 즉 참가인으로서 당해 심리에 한 차에 참가하고자하는 이

해 계자는 그 이해 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주임심리 에게 제출해서 허가

를 얻어야 한다 주임심리 은 이해 계자의 참가를 허가하 을 때는 그 내용을 

총무 신 이의신청인  그밖의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해 계자에 해 참가인으로서 당해 심리

에 한 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리인  지정직원

이해 계자는 변호사 기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다 총무 신 이의신청인  참가인은 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서면으로 그 자

의 주소 성명  직업을 주임심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했을 때도 마찬

가지이다

총무 신은 소속직원으로서 그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직원 로 하여  심리

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직원의 성명  직을 주임심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 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리인은 심리에 해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에 신해서 일체의 

행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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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진행

가 비서면의 제출 등

주임심리 은 심리를 능률 으로 행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사안의 이의신청인 참가인  총무 신이하 이의신청인등 에게 비서면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비서면에는 비서면을 제출하는 자의 주소 법인의 경

우에는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표자

의 성명 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심리기일에 행하는 진술의 요지

의 각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주임심리 은 제출된 비서면을 

지체 없이 그 밖의 이의신청인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비서면을 제출한 자가 심리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는 주임심리 은 그 서면

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임심리 은 비서면에 기재

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 때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심리 비회의

주임심리 은 쟁 의 정리  입증의 비를 하게 하기 하여 심리를 하기 

에 이의신청인등에게 출두를 요구해서 심리 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임심리

은 심리 비회의의 경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의견진술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은 심리기일에 출두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신청인 는 참가인은 심리 의 허가를 얻어서 보좌인과 

함께 출두할 수 있다 심리에 출두한 자의 진술은 사안의 범 를 넘어서는 안된

다 비서면을 제출한 자는 심리시에 비서면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진술을 할 

수 없다

심리 은 심리에 즈음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에 해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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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명  질문

주임심리 은 사안 계를 명백히 하기 하여 이의신청인등에 해 질문하거나 

입증을 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등은 다른 이의신청인등의 진술의 취지가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임심리 에게 질문을 요청하거나 주임심리 의 허가를 

얻어서 직  질문할 수 있다

마 다투어지지 않는 주장

주임심리 은 이의신청인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을 때나 

출두하더라도 상 방이 주장한 사실에 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을 때는 심리에

서 주장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 심리의 속행

주임심리 은 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이의신청인등

에 해 미리 다음 심리의 기일  장소를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출두한 이의신청인등에 해서는 당해 심리기일에 이를 고지하면 된

다

사 최후진술

주임심리 은 심리를 종결하기 에 이의신청인등에게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인의 부 는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심리기일

에 출두하지 않고 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는 참가인의 부 는 

일부가 심리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아 질서의 유지

주임심리 은 심리에서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주임심리 은 심리 형편상 

필요가 있을 때는 심리에 출두한 자의 진술에 해서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주임심리 은 심리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질서를 어지럽

히는 자에 해 퇴장을 명하는 등의 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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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등의 제출  참고인 등

가 증거서류 등의 제출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은 심리에 있어서 증거서류 는 증거물 이

하 증거서류등 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리 이 증거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 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등은 주임심리 에 해 증거서류등을 제출할 때는 서면 는 구두

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임심리 은 고의 는 한 과

실에 의하여 시기를 놓쳐서 제출된 증거서류등에 해 그 조사가 심리의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인정할 때는 그 증거서류등을 각하할 수 있다

나 참고인의 진술  감정의 요구

심리 은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고인으로서 출두를 요구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진

술하게 하거나 감정 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

정직원도 그 참고인에게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주임심리 은 참고인의 출두를 요구할 때는 사안의 요지 출두해야할 일시 

 장소 진술 는 감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

률상의 제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호출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참고인에 한 심문은 우선 참고인의 심문을 신청한 자가 행하고 그 심문이 

종료한 후 다른 이의신청인이 행한다 주임심리 은 이들 심문이 종료한 후 참고

인을 심문한다 그러나 주임심리 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자신이 

15) 이러한 신청에는 참고인으로서 환문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 주소  직업 증 , , 

명하고자 하는 사실  이것과 참고인으로서 환문을 신청하는 자와의 계 진술, 

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이러한 감정의 신청에는 서면 는 구두에 의해 감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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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심문하거나 이의신청인등에게 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다 물건의 제출요구

심리 은 이의신청 참가인 는 지정직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서류 

기타 물건의 소지인에 해 그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제출된 물건을 유치

할 수 있다

물건 제출요구의 신청은 이의신청인등이 주임심리 에 해 서류 기타의 물건

을 소지할 자에 해서 그 제출을 요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서면 

는 구두에 의해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  소지인 증명하고자 하

는 사실  이것과 물건과의 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검증

심리 은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

한 장소에 해 검증할 수 있다 심리 은 검증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일시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에 입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 이의신청인 는 참가인의 심문

심리 은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정직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의

신청인 는 참가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참가인 는 지

정직원도 그 참고인에게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조서  의견서

심리 은 심리에 즈음하여서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건명

심리의 기일  장소 주임심리   보좌심리 의 성명 심리의 기일에 

출두한 자  출두하지 않은 이의신청인등의 주소  성명 이의신청인등의 

진술의 요지 증거서류등의 취조  참고인심문의 결과 그밖에 참고로 될 

사항을 기재하고 주임심리   보좌심리  그리고 심리사무를 장한 직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심리 은 이 조서에 근거하여 의견서 를 작성하여 조서와 함께 감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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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심의회는 조서  의견서의 등본을 공 의 열람

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심리 은 의견서를 제출하 을 때는 신속히 제출된 증거서류 는 증거물  

제출요구에 응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물건을 그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의 제한

심리 이 심리에 한 차에서 한 처분에 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

복신청을 할 수 없다

마 의결  결정

의결

감리심의회는 조서  의견서에 근거하여 사안에 한 결정안을 의결하여

야 한다 총무 신이 감리심의회에 부의한 사안과 련한 처분에 하여 이

의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감리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결정

총무 신은 감리심의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한 결정을 행한다 결정서에는 심리를 거쳐서 

감리심의회가 인정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총무 신의 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결정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밖에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는 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총무 신은 결정서의 등본을 참가인에게 

17) 의견서에는 의견 사실  쟁 이유를 기재하고 주임심리   보좌심리 , , ,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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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참고인의 여비 등

출두를 요구받은 참고인은 정령으로 정한 액의 여비 일당  숙박료를 받는

다

소의 제기

총무 신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에 한 이의신청에 한 결

정에 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취소소송은 동경고등재 소의 

속 할로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 재 소는 지체없이 총무 신에 해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실인정의 구속력

취소소송에 해서는 감리심의회가 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이것을 입증하

는 실질 인 증거가 있을 때는 재 소를 구속한다 이러한 실질 인 증거의 유무

는 재 소가 단한다

제  시사

규제기 의 형태

한 일 양국의 방송규제기 의 법  지 를 단 으로 나타낸다면 일본의 총무

성은 독임제 앙행정기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원회는 통령 소

속하의 합의제 앙행정기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18) 이는 행정기 을 기 구성자의 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 . , , 

사 면 다만 단독 청과 합의제 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홍정, 2011, 8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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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총무 신을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앙행정기 인 성 의 장

신 은 일반 으로 여당의 국회의원이 임명된다 정치  당 성을 가진 

총무 신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의 보장이 요한 방송통신규제기 으로서 

합한지를 놓고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유력하게 주장되어 온 것이 

일본  로서의 통신 방송 원

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재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년에 통신 방송 원회설치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년 의원

선거에서도 통신 방송행정을 총무성에서 분리하여 통신 방송에 한 규제 등

을 소 하는 독립행정 원회로서의 통신 방송 원회의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 정권을 창출한 이후 년 월에 당시 총무 신

이 련법안을 년 통상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 다

하지만 재 그와 같은 주장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방송통신행정의 통합이라는 에서 보면 일본의 총무성은 방송통신행

정을 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에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에 보다 잘 응

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주

선 행정법원론하 박 사 면, ( ), , 2010, 16 .

19) 면  , , , 1989, 82-85 ; , “

면 ”, 37 4 , 2007, 32-35 ; , “

”, 201 , 2007, 

면44-45 .

20) 일자 참조 2009.7.24 

(http://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09/news1/atmoney/20090724-OYT1T00132.htm)

21) 총무성이 재의 독임제 형태가 당하다는 이유로 드는 것은 첫째로 기술 신 , 

의 동향 등에 기동 이고 략 으로 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둘째로 후 , , 

감리 원회 등의 행정 원회가 폐지된 경 와 일본에서는 내각의 일원인 각 성( ) 

신이 책임을 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는  등을 들고 있다. 

년 월 일 쪽의 당시의 166 21 19 (2007 ) 5 18 9

총무 신의 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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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다시피  정권에 들어서서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방송통신행정의 통합

과 더불어 정보통신행정의 분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통신행정의 통합  처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재의 총무성이 설립되게 된 년 정부조직 개편시에 당시의 자치성 우정성

총무청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상호 련성이 해 보이지 않

는 기능들 즉 국가행정조직 국가공무원 련 행정 선거 정치자 련 행정 우

정행정 지방자치행정 방송통신행정이라는 업무를 소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통합 인 방송통신행정의 조직형태를 가지면서도 여러 다른 기능과의 혼합으로 

인하여 효율 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에 해서는 여 히 의문이 있다

기능의 분담

일본 방송통신규제기 은 총무 신의 각종 불이익처분이나 재정에 있어서 범

하게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에의 자문과 원회의 심의 답신을 규정하고 있

다 분쟁처리 원회의 원은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되기 때문에 이

러한 제도를 통하여 독임제 행정 청인 총무 신의 결정이나 재정에 공정성과 

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 원회는 그 원의 선

임에 있어서 통령과 국회여 야당의 배분 에 의한 정  균형을 취하고 있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때문일까 방송통신 원회에는 일본 총무성의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나 감리심의회와 같은 심결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방송

통신 원회에서 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심결제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나 감리심의회의 공정성이나 립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행정에 

있어서의 기능 역할의 분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다 개별 처분의 당부나 법 여

부를 일일이 독임제 기 에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과부하를 지우기보다는 문

인 조직에 그 기능을 맡김으로써 보다 요한 정책이나 업무에 집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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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우리나라 방송통신행정에 있어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문화의 차이 행정지도

일본의 방송통신규제와 련하여 기통신분쟁처리 원회의 처리실 을 보면

은 년 설립된 이래 년 월 일 재 알선 건 재 건 심의 답신 

건 권고 건의 실 을 보이고 있다 원회의 이러한 처리실 은 년간의 실

으로서는 결코 활발히 활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불이익처분 등과 련된 

심의 답신이 건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치만으로 일본의 방송통신규제의 실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운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본의 행정지도 는 

소 트로 에 의한 비공식 인 처리에 의한 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

본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한 업법을 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계의 표기 컨  각종 회 을 통하여 주무행정기

의 의사가 비공식 으로 한 법률의 규정 여부에 계없이 반 되어 행정규제

의 실제에 그 효력을 강력히 발휘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들

을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의 법제도를 법문 만에 의존하여 악하고자 하는 

데에는 그 실제의 법 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22) 소 트로란 국가의 법률이 아니며 최종 으로 재 소에 의한 강제  실행이  , 

보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이 일종의 구속감을 , 

가지며 따르는 제 규범 이라고 한다. ,

, 60

쪽 참조,127 。

23) 쪽 참조, , 83 2, 2011.2, 9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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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

호주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부문의 규제는 로드밴드 통신 디지털

경제부

산하 법정 원회인 호주통신미디어 원회

이하 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방송 통신 산업의 경쟁 

규제  통신 산업의 근 규제는 호주경쟁소비자 원회

의 할에 속한다 호주의 방송 통신 

산업의 풍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년 월을 기 으로 이미 여개

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과 여개의 상업 방송국 개 이상의 커뮤니티 라

디오 방송국과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방송국 이 개의 국 라디오 방송국

과 방송국과 더불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명 이상이 비

행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목 을 해 주 수 사용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

신사업자 면허만 무려 여개가 발 되었으며 여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가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송 통신 

산업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호주 의회와 정부는 자율규제 와 공동규제

24) ACMA,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August 2010, p.1. 

25) 커뮤니티 방송은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심에 기여하는 국지 인 방송서비스라 

고 할 수 있다 안정민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란 비교법  연구. , (VII) - 

호주 한국법제연구원 면 참조 부분 원주민을 한 방송서비스- , , 2009, 61-62 . 

와 련된다. ACMA,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August 2010, p.1. 

26) 통신법이하 통신법 제 조 규제정책 1997 ( , ) 4 ( ) 

의회는 통신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 

산업  규 를 최 한 사 하도록 촉진하고   (a) 

호주 통신 산업  사업 들에게 지나친 재  행  담  과하지 않는 방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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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제정책으로 채택하 고 방송 통신 인터넷 산업 참가자들

에게 지나친 는 불필요한 재정 행정  부담 부과를 지양할 것을 천명하

다

와 같은 정책 취지에 따라 는 방송 통신 산업에 한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를 구 하기 독특한 규제체계를 발 시켰다 의 규제체계는 일차

으로 산업이 자발 으로 산업자율규약 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율규약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 제정하는 산업기

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규제의 집행도 이

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차 으로는 산업이 자발 으로 법령 산업자

율규약 산업기   면허 조건 등을 수하도록 유도하기 하여 산업자율규약

에 고유한 소비자 민원처리 차  사업자간의 분쟁해결 차를 마련해 두고 있

다 자발 인 방식으로 자율규약  의무의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진 이고 략 인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한다

흥미로운 은 미국의 국의 는 캐나다의 와 달리 

는 규제의 수  집행권한을 가질 뿐 선진국 방송통신규제기구의 트

드라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는 이다 의 법집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 반이 인정되는 경우 는 그 반행 의 심각

다만 통신법 에  규 한 규   달 하는  어  규  효과를 한하지  , 3

않는 방식 로 규 어야 한다.  

원문  [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Sect. 4 (Regulatory policy) 

   The Parliament intends that telecommunications be regulated in a manner that: 

    (a) promotes the greatest practicable use of industry self-regulation; and 

    (b) does not impose undu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on participants in 

the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ut does not compromi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in achieving the objects 

mentioned in section 3.

27) ACMA,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August 2010.

28) 통신법 제 조 호  년 방송서비스법이하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4 (b) 1992 ( ) 4 2 (a)

호 제 항 호 제 항 호 등, 3 (a) , 3A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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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법집행 차는 신속

하고 경제 이어야 하며 는 일반 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권한을 사용하거나 개입한다

한편 통신 산업에서의 경쟁 규제 특히 통신 산업에서의 근 규제는 

호주경쟁소비자 원회 호주공정거래 원회라고도 번역한다

이하 가 맡고 있다 는 

사법권을 가진 독립규제기 으로 통신사업자 간의 근과 망에 한 분쟁을  

고유한 분쟁해결 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를 이해하고제 제 와  

의 규제집행정책  규제집행 차를 차례로 살펴본 후제 통신 산업

에서 자율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자율규약에 의한 민원처리 차

와 분쟁해결 차 제 를 소개하고 나아가 에서 통신 산업의 근에 한 

분쟁해결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 마지막으로 호주 사례가 우리나라 제도

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제 을 가름하고자 한다

제  방송통신규제체계

개요

호주는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업무를 분리하여 운 하고 있다 방송통신에 

한 정책업무는 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

에서 담당하고 규제업무는 년 출범한 호주

통신방송 원회 에서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는 효율 이고 자발 인 규제 수 환경을 도모하기 

하여 입체 인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은 경쟁업무와 기타 업

무로 분리되어 자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원회에 해당하는 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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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후자는 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부문에서 근

업무의 일체를 에서 다루고 있다 가 담당하는 규제 업무의 많은 부

분도 산업자율규약의 정립을 통해 일차 으로는 그리고 가능한 산업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으며 가 이를 감시하는 체계로 설계

되어 있다

의 규제 수  집행 활동에 한 근거법령으로는 년 방송서비스

법 년 법

과 년 법 시행령 년 

통신법 년 소비자 보호  서비스 기 에 

한 통신법

 년 통신법 시행령

년 스팸방지법 년 스팸 화 지법

 년 인터넷도박법 등이 있다

는 의 법령에 의거하여 특히 년 통신법과 년 방송법에 따라

이러한 법령들 이외에도 가 제정한 산업기 이나 서비

스제공자규칙 는 동 원회에 등록된 산업자율규약

의 반행   이와 련하여 제기된 이용자의 불

만을 처리한다

요컨 의 규제집행권한의 근거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히 다양하다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기   산업자율규약 등도 규제집행

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지향하는 호주의 방송통

신규제체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제집행 차를 이

해하기 해서는 의 규제체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주의 방

송규제체계는 통신규제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통신

규제체계를 심으로 의 규제체계와 규제조직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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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통신규제체계  

가 개요 

호주의 통신규제체계는 통신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장기 인 이익을 도모하고 

호주 통신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고안되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통신 산업의 자율규제가 근 기술 기 상호 속 기

소비자  소비자 서비스 기  등을 포함한 모든 역에서 권장된다

와 등 련 규제기 은 통신 산업의 자율규제가 특정한 사안에서 효과

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통신규제의 상 

통신규제의 상은 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 이하 망소유통신사업자라 

한다와 망을 소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이

하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라 한다  방송과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제공자 이다

다 통신규제의 근거

개요

호주의 통신규제는 법률 시행령 산업자율규약 산업기 기술기 서비스제

공자규칙  면허에 부과되는 조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산업자율규

약 산업기 기술기

 서비스제공자규칙 등은 통신 산업에서 자

29) 호주의 방송통신의 규제체계는 횡 으로 크게 법 시행령 산업기  산업자율 - - - 

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신규제체계를 심으로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방송 산업이 비하여 통신규제체계에 보다 다양한 규제의 

근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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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 내지 공동규제를 구 하기 해 도입된 규제의 근거들이다

산업자율규약은 산업의 특정 부문을 규율하기 하여 산업에서 정한 규칙 는 

가이드라인이다 산업기 은 산업자율규약과 유사한 규칙 는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산업자율규약과는 달리 산업기 은 규제기 에 의해 통신 산업의 경우 

에 의해 제정된다 특히 기술기 은 이블이나 망과 같은 고객 장치

의 기술  범 를 가 정한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규

칙은 년 통신법 별표 와 경쟁소비자법 제 조 제 항에 포함된 규칙을 말

한다 이하에서는 호주의 통신체계  우리에게 조  생소한 산업자율규약 산업

기   서비스제공자규칙에 하여 순서 로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자율규약

가 제정

호주 통신법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들 상호 간의 계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 계를 규율하는 산업자율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일정한 요

건이 갖추어지면 산업에 특정 사항에 한 자율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이러한 요청을 하기 해서는 첫째 공동체에 한 안 조치를 제공

하기 하여 자율규약의 제정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며 둘째 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합리 인 기간 내에 산업자율규약이 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는 증요한 사항에 하여 산업이 자발 으로 

산업자율규약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한 자율규약의 제정을 요청한다

이와 련하여 는 요한 사항에 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지 못하는 기

과 제정하지 않는 기 을 구별하여 정한다

30) 통신법 제 조  제 조 이 두 조항에서 산업 자율규약의 용범 를 당해 산 112 113 . 

업 자율규약 제정에 참여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 산업 . 

자율규약은 기술  사항에 하여도 정할 수 있다.

31) 통신법 제 조 제 항 118 1 .

32) 통신법 제 조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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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자발 으로 는 의 요청에 의해 제정된 사업자율규약을 

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율규약을 수령한 후에 그 자율규약이 공

동체에 한 안 조치를 제공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는 등록된 자율규약에 한하여 규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율규약을 근거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자율규약의 유형으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를 규율하는 소비자 자율규

약 사업자들 간의 계를 규율하는 운 자율규약  최종단계

에서의 통신서비스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하여 망의 기술  운 을 규율하는 

망 는 기술 자율규약 등이 있다

나 집행

통신법 제 조에 의하면 산업자율규약의 수는 자발 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따라 통신 산업은 산업자율규약의 자발 인 수를 보장하기 하여 호

주통신산업포럼 의 자율규약의 집행 

 수 체계 통신산업옴부즈만 을 통해 자율규약 반행  등에 한 규

제집행 차를 마련해 두었다 와 의 불만민원 처리 차에 하여는 본 

보고서 제 에서 다룬다

그러나 사업자의 행 를 규율하는 자율규약이 에 등록된 경우에는 상황

이 조  다르다 사업자의 등록된 자율규약 반행 가 인정된 경우에 는 

공식경고 를 발하거나 자율규약의 수를 지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의 지시를 이행하지 

33) 통신법 제 조 모든 자율규약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는 산업이 제출한  117 . . ACMA

자율규약만을 등록하여야 한다. 

34) 통신법 제 조에서는 산업자율규약이 에 집행 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14 TIO

고 정하고 있다. 

35) 통신법 제 조 제 항 122 2 .

36) 통신법 제 조 제 항 1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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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사업자에게 최  의 과징

 부과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최근 도입된 반고지

를 발 하여 불이행에 하여 최  는 장 이 정한 다른 

액 의 벌 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산업자율규약이 에 부여한 집행권한

은 의 집행권한과 구별되며 자에 더하여 후자가 추가 행사될 수 있다

다 개정         

산업자율규약의 개정은 변경이 아니라 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는 등

록된 자율규약의 조항을 폐지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폐지된 조항은 마치 등록 당

시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용되지 않는다

산업기

가 제정

산업기 은 산업자율규약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나 에 의해 제정된다는 

에서 자율규약과 다르다 산업기 은 자율규약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충

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다룬다 는 다음의 요건  하나가 충족

된 경우에만 산업기 을 제정할 수 있다

자율규약의 제정을 맡길 만한 한 산업을 표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산업이 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경

우 는 자율규약의 제정을 하여 산업에 어도 일의 기간을 허

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지 일이 지난 기존의 자율규약에 흠결 이 있다고 단하

37) 통신법 제 조 제 항 호 570 3 (b) .

38) 통신법 제 조 제 항 호 572G 1 (b) .

39) 통신법 제 조 124 .

40) 통신법 제 조 123 .

41) 통신법 제 조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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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에 이러한 흠결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지를 발송하 으나 고지 후  

일 이상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행 가 없는 경우 

주무장 이 기  제정을 지시한 경우

자율규약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자율규약이 특정 사항에 하여 공동체에 

한 안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는 산업 참가자들에 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장 은 자율규약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도 에 

기 의 제정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집행

통신법 제 조는 산업기 의 수는 의무 라고 정하고 있다 사

업자가 산업기 을 반한 경우 는 사업자에게 기 반행 에 한 ➀

공식경고 를 발하거나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최  ➁

의 과징  부과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자율규약을 반한 경

우와는 달리 산업기 의 반 시 는 반 사업자에게 수를 지시할 의무

가 없다 최근 법원 소송에 한 안으로 반고지가 새로운 집행수단으로 도입

되었다 는 산업기 의 반행 를 인정한 경우 반 사업자에게 반고

지를 발 하여 각 반행  당 최  는 주무장 이 정한 액의 

42) 통신법 제 조 제 항 125 7 . 

원문    [ ] [a] code is 'deficient' if, and only if: 

    (a) the code is not operating to provide appropriate community safeguards in relation 

to that matter or those matters; or 

    (b) the code is not otherwise operating to regulate adequately participants in that 

section of the industry in relation to that matter or those matters. 

43) 통신법 제 조 125 .

44) 통신법 제 조 125AA .

45) 각주 참조 44) .

46) 통신법 제 조 제 항 129 2 .

47)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조 128 3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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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개정 

산업기 은 의회가 부인할 수 있는 임명령 이기 

때문에 산업기 에 한 수정 는 변경은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규칙  결정

가 정의

서비스제공자규칙이란 년 통신법 별표 와 경쟁  소비자법 제 조 제

항에 포함된 규칙을 말한다 통신법 제 조에 의하여 는 통신사업자 는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용되는 서비스제공자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서비

스제공자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는 통신법 제 조 는 통신법 시행

령 에서 정한 사항에 하여만 서비스제공자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 통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선불통신서비스와 모바일 리미엄 서비스에 한 규칙

이다

나 집행

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규칙을 반드시 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 규칙을 

반한 경우 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반행 에 

48) 통신법 제 조 제 항 벌 과 련하여 주무장 이 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 없 572G 1 . 

다 다만 주무장 이 결정할 수 있는 액의 상한선은 만 달러이다. 198 . ACMA, 

Reconnecting the Customer: Firnal public inquiry report, Sept. 2011, p.22. 

49) 부인가능한 임명령 이란 의회가 법률에서 임한 입법권 (disallowable instrument)

한을 행사하여 제정한 법규명령을 말한다 이 명령을 제정하기 에는 의견수렴. 

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명령은 회에 제출되며 양원  하나에 의하. ( ) 

여 부인신청고지가 발 되면 부인될 수 있다. ACMA, Reconnecting the Customer: 

Firnal public inquiry report, Sept. 2011, p.21-22. 

50) 통신법 제 조 제 항 호 98 1 (b) .

51) 통신법 제 조에서는 지정된 재난계획 을 다루고 있다 346 (disaster plans) . 

52) 통신법 제 조 제 항 10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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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식경고를 하거나 사업자가 규칙의 수를 약속한 동의명령을 수락할 

수 있다 는 사업자에게  다른 반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조치를 취

할 것을 명하는 시정지시 하거나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최  

만 의 과징  부과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무장 이 결정한 

액의 벌 을 부과하는 내용의 반고지를 발할 수도 있다

규제조직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는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형 인 규제당국인 와 이 외에도 자율규제를 한 별도의 조직들

이 존재한다 통신규제의 경우 규제조직은 크게 와  자율규제기

으로 구성된다 와 는 후술하기로 한다 통신산업의 자율규제기

으로는 통신 회 호주통신 근포럼

 통신산업옴부즈만

이하 이 있으며 이들은 통신규제체계에 있어서 산업

계의 핵심조직이다

가 통신 회 

통신 회는 호주통신산업포럼 이

하 과 서비스제공사연합사 의 통합으로 

탄생한 최  통신사업자단체이다 통신 회의 주요 임무는 기술 운 소비자에 

53) 통신법 제 조 103 .

54) 통신법 제 조 시정지시의 반에 하여 민사상 벌 을 부과할 수 없다 102 . .   

55) 통신법 제 조 제 항 572G 2 .

56) 그 밖에 다양한 이해 계단체가 존재한다 . Australian Communications Comsumer 

Action Network,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Users Group, Communications Law 

Center, Service Providers Action Network, Telephone Information Services Standards 

등이 그 이다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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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자율규약  기 을 제정하는 것이다 통신 회는 의 자율규약의 

집행  수 체계를 그 로 유지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에 하여는 제 에

서 자세하게 다룬다 망사업자 통신서비스사업자 장치 매자 산업 회 이용자

소비자 단체 등 구나 통신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나 호주통신 근포럼

는 가 승인한 산업자율규제기 이다 는 통신 근체제의 

상이 되는 서비스를 권고하고 근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망소유통신사

업자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에 가입할 수 있다

다 통신산업옴부즈만 

는 독립 인 분쟁해결 포럼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가정소비자와 소규

모사업자가 제기하는 불만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는 민원의 상 방이 

된 사업자에게 사건 당 요 을 징수하여 재원을 충당한다 에 하여는 제

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  

의 설립  

호주의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인 는 년 월 일 공식 출범하 다

의 설립은 이 의 방송규제기 인 호주방송 원회

이하 와 통신규제기 인 호주통신 원회

이하 의 수평  통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 설립 배경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호주의 방송 통신 규제기 의 

57)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1593,commsall. 

58) 는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AC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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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을 간략하게 개 하면 다음과 같다 먼  방송부문을 살펴보면 년에 

년 방송법 에 따라 최 의 법정 규제기 인 호주방송

규제 원회 이하 가 설립되었다

는 주로 방송   통신을 규제하고 각종 면허를 부여 갱신  이 하

는 임무를 수행하 으나 기술  사항은 체신부

에서 담당하 다 년에 는 호주방송평의회

이하 로 체되게 된다 당시 일부 기술 인 사항이 

체신부에서 국송신 원회 이하 로 이

되었다 는 년 방송서비스법 에 의해 

바로 의 두 기 즉 와 를 통합하여 설립된 기 이다 통신부문에서

는 가 년 호주통신 원회법

에 의해 리청 과 호주통신 원회 

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되었

다

의 신인 와 는 통신정보기술 술부

산하 원회로 각각 방송과 

통신 분야에 한 규제 수를 감독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하 다 는 주로 

방송산업에 한 정책자문  계획  조정 방송인가  허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 으며 는 통신법  법의 집행 통신산업에 한 이슈보고 등

을 담당하 다

이러한 이원  규제체제는 년 호주 생산성 원회

59) 안정민 앞의 책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n_Broadcasting_Control_Board, , 

각주 면 이하 참조27), 91 .

60) 이종 호주의 방송 통신 규제기  통합과 주요 이슈 , “ : Australian 

통합 사례 디지털 미디어 트 드 미래미디어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 

연구소 면 참조(2006.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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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한 방송산업보고서 에서 와 의 단일기구로의 통합

을 제안함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두 기 의 주무부서 던 통신정

보기술 술부는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효과 이고 한 규제기 의 개편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년 월 일 설립 등에 한 법률인 년 법 제 조에 의하여 

주무부서인 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산하에 방송통신 통합규제 기구인 

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  방송에 한 모든 규제 구조가 획기

으로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면 정비되었다

의 임무와 권한 

가 의 임무

법 제 편 제 장 에 의하면 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 역 통신 

련 임무 리 임무 방송 콘텐츠 데이터캐스  련 임무  기타 임무 

으로 구분된다 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통신과 방송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데이터캐스  규제

면허제도를 통한 주 수 역 근 리  가격 기반 할당 방식을 통한 

주 수 수요 경쟁의 해결

방송서비스가 사용하는 주 수 역 분할 계획  방송면허제도를 통한 주

수 근 리

법령 면허조건 자율규약 기 서비스 보장  기타 안 조치기 의 수 

61) 본 보 Productivity Commission, Broadcasting Report No.11 (Canberra, AusInfo, 2000). 

고서에서는 와 의 역할이 상호 복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ABA ACA

다.

62) 이하 법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 ( ACMA ) Part 2, 

Division 2.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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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안 해결을 한 산업의 자율규제  공동규제방안의 모색과 진

기 이나 서비스제공자규칙의 방식으로 필요한 법령 제정   

통신 상품  서비스에 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도모하기 하여 

정보의 제공 진 

통신 산업에 련 사안의 보고

통신 산업과 련된 호주의 이해를 국제사회에 표명

특정 사안에 하여 정부에 자문 제공        

나 의 권한

법 제 조에 의하여 는 임무 수행과 련하여 필요한 는 편리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다만 부동산이나 사  재산 여기에

는 제소권한 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 취득 보유  처분권한 계약체

결권한  의 목 을 하여 토지나 건물의 부 는 일부를 임 할 권

한은 없다 의 규제집행권한에 해서는 후술한다

다 의 임무와 권한에 한 요건

주무장 은 의 임무와 권한의 행사와 련하여 에 행정지도

를 할 수 있다 다만 주무장 이 방송 콘텐츠  데이터캐스  임무

나 이러한 임무에 련된 의 권한 행사에 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

는 년 방송서비스법에 의하여 특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인 성질의 행정지도만을 할 수 있다 주무장 의 행

정지도는 보에 반드시 게재되어야 하며 는 행정지도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주무장 의 행정지도와 더불어 의 권한 행사에 의회도 

63)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ACMA 14 1 , 2 5 .

64) 동법 동조 제 항  제 항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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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수 있다 다수의 의 결정이 의회에 의해 불허되곤 한다 그러나 

는 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지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는 방송 콘텐츠  데이터캐스  련 임

무를 호주와 뉴질랜드가 긴 한 경제 계를 유지하기 하여 체결한 

상의 호주의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 조직 구성

법 제 편에서는 조직의 구조와 구성원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는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 으로 상임 원회

집행부 감사 원회 자문 원회

 소비자자문포럼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상임 원회 

의 상임 원회는 최고 의결기 으로서 원장 부 원장

그리고 명을 넘지 않은 범  내에서 명 이상의 원 들로 구

성된다 법 제 조 재 년 월 기 상임 원회는 원장과 부

원장 명의 상임 원 명의 비상임 원 명의 비상임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65) 다수의 의 결정이 의회에 의해 불허 되었다 ACMA (disallowance) . Des Butler & 

Sharon Rodrick, AUSTRALIAN MEDIA LAW, 3rd ed. Lawbook Co., 2007, p.615.

66) 법 제 조 ACMA 15 .

67) 법 제 조 ACMA 16 .

68) 법 제 조 제 항 이 조항은 는 법인으로서 범인인감을 가지고 있어 ACMA 18 1 . ACMA

야 하며 기 의 이름으로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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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은 크게 원 과 원 으로 구분

되며 이는 다시 상임 원 는 상임 원과 비상임 원 

는 비상임 원으로 구분된다

원의 임명은 연방총독 이 서면으로 한다 원장과 부 원

장은 상임으로 임명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원은 비상임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제 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은 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

격상실에 하여도 명확한 기 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논쟁의 상이 되고 

있다

원의 임기는 년을 넘기지 못하며 총 년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제 조 제 항  제 항 다만 원이 특정 국민 조사 나 사건 

조사 청문 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 이 서면으로 당

해 국민 조사나 사건 조사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 항

부 원장은 원장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나 외국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 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부 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행하

는 경우 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장의 모든 임무와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동조 제 항 부 원장이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한 직무 행 행 는 직무를 신할 상황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상

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동조 제 항

부 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나 외국에 있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무장 이 원 명을 부 원장 직무 행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주무장 은 나아가 원직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공석

인 경우에도 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동조 제 항 이와 같은 

69) 안정민 의 책 각주 면 , 27),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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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부 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 원장 직

무 행자  원 직무 행자의 행 의 효력은 임명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도 쉽게 상실되지 않는다동조 제 항

원 

원은 특정한 업무를 하여 주무장 에 의해 서면으로 임명된 원을 말한

다 원에 해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무장 이 업무수행

에 필요한 인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주무장 은 원을 상임 는 비상임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장에는 

각 원의 업무 컨  국민 조사 사건 조사 청문 는 의 임무 수행

이나 권한 행사에 필요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동조 제 항  제 항

원의 임기는 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년이며 총 년을 넘지 않는 범

에서 연임할 수 있다 동조 제 조 제 항  제 항 이 경우에도 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이 특정 국민 조사나 사건조사 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에는 장 이 서면으로 당해 국민 조사나 사건 조사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흥미로운 은 원의 임명과 

련된 국민 조사나 사건 조사 청문이 임기 보다 일찍 종료된 경우 임기가 단

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동조 제 항

주무장 은 원이 원직을 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등의 이유로 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직을 행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원 직무 행자의 모든 행 의 효력은 앞에서 본 다른 유사한 경우와 마찬가지

로 임명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상실되지 않는다 동법 제 조 법

을 제외하고 다른 법에서 원이라 함은 원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법에서 반  의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즉 동법이나 반  의도

를 명시한 다른 법을 용함에 있어서는 원과 원을 구분하지만 이 외의 

다른 법에서 원이라 할 때는 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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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임면요건 

원이나 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이해 계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를 사 에 

밝 야 한다 제 조 이해 계 공개 의무는 실제로 이해의 충돌이 발

생하는지의 여부 직간  이익이나 인 이익의 여부 는 그 이익이 임

명되기 에 획득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다

법은 이러한 이해 계 여부를 서면으로 주무장 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나아가 원의 이익과 련된 사안에 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원에게 자신의 이해 계를 공개하고 모든 원이 당해 원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인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항에 

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 조 제 항 이에 동의를 한 원은 

원장에게 동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주무장 에게 상충

되는 이해 계와 사안의 내용과 다른 원들이 결정참여에 동의한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제 항 이해 계의 상충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해임사유가 된다 제 조 제 항 호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가지고 있어서 주무장 이 원이나 원의 직무수행에 

해 상당한 기간 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총독은 원과 원을 해임

하여야 한다제 조 제 항  제 항 그 외의 해임사유에 의한 해임은 임명권자

의 재량에 의하나 원의 업무에 한 주무장 의 불만족은 법정해임사유로 임

명권자는 반드시 해당 원을 해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명권자는 

원이나 원이 부정행 를 하 거나 는 신체  는 정신 으로 행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다동조 제 항 원이나 원이 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산자나 지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구제를 한 법의 용을 신청하

거나 채권자와 타  내지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월 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명

권자는 당해 원을 해임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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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으로 원장과 상임 원은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원장 의 경우에는 장 의 승인을 다른 상임 원

이나 상임 원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

다 제 조

의사결정구조

상임 원회는 효율 인 임무 수행을 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한다 회의는 상임 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원장은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무장 이나 명 이상의 원이 서면으로 회의 소집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 조 상임 원회 회의

가 소집될 정이고 원들에게 통지하기 하여 합리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만약 의제가 원의 업무와 련된 경우에는 원들에게도 회의에 하

여 통지하기 해 동일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상임 원회 회의에서 원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 원장이 부 원장

도 불참한 경우에는 원들  명을 지명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제 조 제 항 만약 한 원이 상충되는 

이해 계로 인하여 특정 사안에 한 심의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당해 회의

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정족수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의장에 남

아있는 원들로 당해 사안에 한 심의 는 결정을 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

조 제 항 원은 자신의 업무와 련된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하여 논

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제 조 상임 원회 회의에서 사안은 출석 원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해 회의의 주재하는 사람이 

심의결정권 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결정표 캐스  보트 를 가

진다제 조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 보 해야 한다 제 조

70) 실제 의 원장은 의 원직을 겸하고 있다 ACMA A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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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없이 의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제안된 결정에 하여 원의 과반수가 

상임 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에는 이해 계의 상충으로 배제된 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안된 결정이 원의 업무와 련된 경우에는 해당 원이 포함된

다 제 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에 한 기록은 반드시 보 해야 한

다 제 조

나 집행부 

의 일상 업무는 원장 부 원장 상임 원을 심으로 개의 국을 담

당하는 국장 명과 각 국에 속해있는 개부의 장

명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 운 된다 국장이 담당하는 개의 국

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 환국 

통신기반시설국 

디지털 경제국 

콘텐츠 소비자 시민국 

총무조정국 

법무서비스국 

각 국은 문 인 기능에 따라 부서와 과로 세분화 된다 집행부 조직

도 그림 참조 디지털 환국 산하의 주요 기능담당부서는 기술계획 평가

부 와 할당 조정 정책부

이며 통신기반시설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

와 운 부  기반시설규제부

이다 최근 통신기반시설국에는 로젝트사업시행그룹

이 신설되었다 디지털 경제국에는 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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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밴드망 산업 감시부 보안 안 교육부

  규제  선물 부

가 있으며 콘텐츠 소비자 시민국에는 시민 커뮤니티부

콘텐츠 소비자부  원하지 않은 통신서비

스부 가 있다 콘텐츠 소비자부에서는 최근 소비자

와의 재연결을 한 국민 조사 담반

이 꾸려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조정국은 의 운  업무를 

총 담당하며 주요 기능부서로는 재정 시설부 정보서비

스부  인사조정부 가 있다 법

무서비스국 은 의 업무  법과 련된 모든 업무를 장한

다 주로 내부의 법률자문과 원회의 각종 결정에 법  타당성과 근거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의 각종 법안의 안을 마련하고 

와 련된 소송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의 심사보고서에 한 법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법정책실무부 이 주 기능부서이다



- 67 -

그림 집행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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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문 원회

법 제 조에 의하면 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원회를 

서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문 원회는 가 임명하는 원들로 구성되며

는 원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나아가 는 자문 원회의 역할 

수행방식과 회의 련 차에 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자문 원직은 공

직이 아니다 재 자문 원회로는 자문 원회

기술자문그룹 비상

화서비스자문 원회 국 계방

송 서비스자문 원회 화번

호 자문 원회 뉴사우스웨일즈 잠수함 이

블 보호 지역 자문 원회

 웨스턴 오스트 일리아 잠수함 이블 보호 지역 자문 

원회

등이 있다

라 소비자 자문 포럼 

소비자 자문 포럼이하 은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는 사안과 련된 

의 임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하여 년 호주통신 원회법에 의하여 설

치되었다 는 통신산업에서 야기되는 소비자 이슈에 하여 소비자와 사업

자의 이해 계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가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하여 소비자의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며 종합

71)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701.

72)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790.

73)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790.

74)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504.

75)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472.

76)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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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자의 이익의 맥락에 시스템 으로 불리한 소비자의 이익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한 조직이다 특히 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는 

통신서비스 련 사안에 하여 에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에 한 재와 미래의 소비자 수요

소비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장기간 최종 이용

에 향을 미치는 우선 인 문제

공동규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한 응방식

가 주도한 심사 로젝트  기타 활동과 련한 소비자 문제에 한 

특별 자문         

는 의 출범 후에도 존속하는데 출범 시에 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 제 조 제 항 는 의 구성원에 

한 임면권을 가지며 동조 제 항  제 항 동 포럼의 역할 수행 방식과 회의 

련 차에 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동조 제 항 포럼의 구성원직은 공직

이 아니다 동조 제 항

마 인  구성

에는 년 월 일 기 으로 총 명의 직원 이 캔버라 멜버

른 시드니 사무소와 리즈번  호바트 지역사무소 에서 

근무 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명이다 의 직원은 년 공무원법

의 용을 받는다

바 재원

는 호주 정부를 신하여 방송  통신 련 세 요

 면허수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한 주 수 경매를 통해 비정기

77) ACMA, Annual Report 2010-11,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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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도 한다 는 년 한 해 동안 약 백만 

한화 약 억원의 수입을 확보하 고 약 백만 약 억원 를 

지출하 다

제  의 규제집행 정책  차 

의 규제의 수와 집행에 한 정책

는 통신과 방송이 호주의 공익을 해 사할 수 있도록 산업과 공동체

의 필요를 효과 으로 조정하는 건설 인 규제집행을 략으로 삼고 있다 이

를 하여 는 수와 집행에 하여 진 이고 략 인 리스크 기반의 

근방식을 채택하 다 이러한 근방식은 두 가지 장 을 가지는데 첫째 법령 

반행 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둘째 방송통신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공동규제 요성과 자발 인 수를 진하기 하

여 필수 인 규제 산업의 참여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반 한다는 것이다

가 규제의 수와 집행에 한 근방식

규제의 수와 집행에 있어서 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 과도한 재정  행정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산업이 규제체계를 

수하고 이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 산업 안에서 

수 문화를 장려하고 규제의무의 고수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통신산업이 

산업 기 을 존 하고 이용자 불만에 하여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는 규제 반행 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행 의 심각성과 피

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취한다 는 일반 으로 원하는 결과 곧 

78) 의 자료 ACMA, , p.31.

79) ACMA,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2010. 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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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이행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권한과 개입을 행사한다

나아가 는 규제집행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집행을 해야 한다면 언제 어

떠한 수 의 개입을 해야 하는 지를 단하기 하여 모든 련 사실을 고려한

다

나 수와 집행 응방식 

아래의 그림 의 수 피라미드는 가 규제 수를 확보하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와 집행 응방식의 범 를 보여 다 이하에서는 먼  

가 수 는 집행 방식을 선택하기 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수 는 집행방식을 개 하기로 한다

그림 수 피라미드 의 수와 집행 

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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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식 선택 시 고려사항 

집행방식을 결정하기 하여 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련 규제 목

행 가 고의 이었는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는 부주의한 것이었는

지 여부 

행 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는 끼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의 성

질 성  범

행 가 시스템 인 문제에 한 것이어서 지속 인 수와 집행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지 여부

행 자가 이 의 수 는 집행행   그러한 행 의 결과의 상인지 여

부

수 는 집행행 의 사  효과와 일반  교육 는 제지 효과

행 에 연 된 자의 연공서열과 경력 수

그 행 의 결과를 구제하고 처리하기 하여 취해진 행

조사의 상이 에 력했는지 여부

사안이 의 긴 한 조치 는 개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집행방식 

가 자발 인 수 장려

의 수와 집행 활동  상당량이 자발 인 수의 장려를 목 으로 하

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범 는 매우 포 이데 교육과 정보제공 지침서 발간

이나 논의 세미나 의견서  자문 원회 등 공식 인  비공식 인 의견수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 특정 사안에 

한 의 응을 설명함으로써 산업에게 수에 한 지침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는 산업에 의한 자율 는 공동 규제  수 이니셔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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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고 지원한다 산업자율규약이 표 인 다

나 비공식 인 해결

가 의무 반의 가능성이나 는 이와 련한 경미한 문제를 인지한 때

에는 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이를 시정하겠다는 서면 약속

을 수락할 수 있다

다 행정 조치

가 의무의 불이행을 인지한 경우 공식 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 경우가 있다 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는 공식경고

반고지 의 발 동의명령

의 수락 시정지시 시정지시 시 당사자에게 시정 

략을 요구할 수도 있다 면허조건의 부과 는 변경 면허 정지  취소 인가 

 승인 철회 등이 있다

공식경고 는 가장 가벼운 행정 조치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자에게 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당사자가 당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당해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기능을 한다

는 일부 법행 나 반행 에 하여 반고

지 를 발 할 수 있다 반고지의 발 을 통해 는 

련 법행 나 반행 의 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반고지를 수

령한 당사자가 고지서에 명시된 벌 을 납부하면 주장된 반행 에 한 책임

이 소멸된다 벌 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가 주장하는 법행  는 반행 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법원의 

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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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 법령의 반행 를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동의명령

을 수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동의명령

이란 특정한 작  는 부작 에 한 공식 인 약속이다 동의명령

은 피규제자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일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시정지시는 서면으

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반행 가 시정되도록 는 향후 반행

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한 결과가 뒤따른다

는 한 피규제자가 산업자율규약을 반했거나 반하고 있다고 인정

한 경우 그에게  다른 행정 조치로서 산업자율규약의 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련 법령의 반행 에 해당할 수 있다

가 리하는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피규제자에 하여 

는 그러한 조치가 련 법률의 반행 를 시정할 수 있거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 조건을 추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보다 한 사건

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라 민사 는 형사 소송

는 한 집행 조치로서 민사소송을 개시하거나 는 검찰에 법행

를 고발할 수 있다 일부 법행 에 해서 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징

부과명령 지명령구제 동의명령의 집

행명령 등을 구할 수 있다

가 집행하는 법은 다수의 법행 를 정하고 있어서 연방검찰

이 이러한 법행 에 하여 기소를 할 수 있다 연방검찰에 사건을 고발할지 

여부는 가 사실 계와 연방기소정책

에 비추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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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집행 차 

의 민원처리 혹은 법집행 차는 사건의 인지 민원제기 직권 는 주무

장 의 지시 조사 조사결과 통보 행정조치 이행 는 불복의 순으

로 진행된다 의 법집행 차나 민원처리 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에 범 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는 

사법기 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사건 등과 같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하에서는 의 민원처리 차를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

어 개 하고 이어 조사 제재조치 집행  불복 차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가 의 민원처리 차의 개

방송  데이터캐스  서비스에 한 민원처리 차의 개  

방송서비스법의 목   하나는 방송서비스에 한 민원처리수단의 제공을 장

려하는 것이고 의 주요한 임무 에 하나가 방송과 데이터캐스 에 한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방송이나 데이터캐스  콘텐츠 는 등록된 산업자율규약

의 수에 한 문제에 하여 방송사업자 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데이터

캐스  사업자에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  당해 방송이나 데이

터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련 산업 

자율규약에 민원처리 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

여야 한다 산업자율규약은 일반 으로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

80) 국제 인 방송서비스는 외이다 방송서비스법 제 조 이하 . 121 .

81) 통신법에서는 산업자율규약을 라고 부르며 방송서비스법은  Industry Code , Code of 

라고 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양자를 모두 산업자율규약으로 번역하기Practice . 

로 한다.

82) 방송서비스법 제 조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데이터캐스터 148 ( ); 6 37 ( ).



- 76 -

며 사업자가 민원 처리를 한 충분한 차를 확실하게 마련 운 하도록 고안

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민원인이 민원 제기 후 일 이내에 응답을 받

지 못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응답은 받았으나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경우

에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원처리 차는 인터넷

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 이메일을 송하는 데이터캐스  서비스와 국방

송 인 나 가 제공하는 데이터캐스  서비스에는 용되지 않는다

민원인이 데이터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데이터캐스  서비스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거나 는 민원인이 방송이나 데이터캐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서비스법이나 시행령 는 면허의 조건을 반하는 

행 를 했다고 믿는 경우 는 방송사업자가 과징  조항을 반하 다고 믿는 

경우에는 차가 다르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에 바로 직  민원을 

83) 제 조   Community Radio Code of Practice 2008 7.2 Community Television Code of 

제 조에 따르면 면허권자는 수된 민원이 사실무근이거나 남용이Practice 2003 2.3

거나 는 선의로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하여 

모든 합리 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조  제. Radio Code 7.3 Television Code 2.4

조에 따르면 면허권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면허권자의 응답에 불만족한 경우에

는 에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의무가 있다ACMA . 

84) 방송서비스법 제 조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데이터캐스터 면허권자는 민 148 ( ); 6 37 ( ). 

원을 가능한 스스로 해결하여 에게로까지 확 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ACMA . 

민원이 에 제기되면 해당 면허권자는 사안을 철 하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ACMA , 

니라 자신의 주장에 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5) 호주에서 국방송은 두 개의 공 방송국 와 으로 한정되어있다방 - ABC SBS - (

송서비스법 제 조 와 는 국방송이면서 지상 방송으로서 각각 년 11 ). ABC SBS 1932

호주방송국법 과 년 법(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Act 1932) 1991 SBS (Special 

에 의해 설립되었다 년 방송서비스법의 제반 규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 1992

제사항은 특별히 법에서 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국방송서비스에는 용

되지 않는데법 제 조 제 항 이는 두 방송국이 각 각 설립법에 근거하여 운 되( 13 5 ) 

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민 의 책 각주 면 참조. , 27), 36-49 .  

86) 와 가 송하는 데이터캐스  콘텐츠에 한 민원은 방송서비스법 제 ABC SBS 150

조 내지 제 조에서 다루고 있다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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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민원처리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는 민원이 제기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이 사실무근

이거나 남용 에 해당하거나 선의 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는 민원에 

방송서비스법이나 시행령 는 면허의 조건 는 과징  조항을 반하 다고 

주장하 지만 실제로 민원이 이와 련이 없다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민원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가 민원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상기 유형에 속하지 않는 민원은 다루지 않는다 로는 로그램 제

작  편성 방송국의 로그램 선택에 한 민원 명 훼손의 주장 허  오인 

고  유료서비스 련 요 고지서에 한 민원 등이 있다

국방송서비스에 한 민원의 처리 차도 다르다 나 가 국방송서비

스나 데이터캐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율규약에 반하는 행 를 했다는 이유

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방송국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다수의 내부 인력과 기 을 마련해 두고 있다 표 으

로 시청자  소비자 업무부 민원심의

집행부 와 독립민원심의패

등 설치되어 있다 만약 민원인이 일 이내에 응

87) 방송서비스법 제 조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 데이터캐스터 147 ( ); 6 36 ( ).

88)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제 항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 제 항  제 149 1 2 ( ); 6 38 1 2

항데이터캐스터( ).

89)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 제 항데이터캐스터 149 2 ( ); 6 38 2 ( ).

90)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방송사업자 별표 제 조 제 항데이터캐스터 149 3 ( ); 6 38 3 ( ).

91) 가 다루지 않는 민원은 면허권자가 직  는 다른 정부 기 이나 산업의  ACMA

자율규제기 이 담당한다.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90144 

참조.

92) Des Butler & Sharon Rodrick, AUSTRALIAN MEDIA LAW, 3rd ed. Lawboo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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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받지 못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받았으나 응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

면 당해 민원이 련 자율규약의 용을 받는 한 에 그 민원을 다시 제

기할 수 있다 는 에 제기된 민원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민원이 사실무근 이거나 남용 에 해당하거나 선의

로 제기된 것이 아니거나 는 민원이 실제로 국방송국이 정한 자율규약과 

련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 조사결과 민원이 정당하고 나 에게 

련 자율규약을 수하도록 권유하기 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한 경

우에 는 서면으로 나 에 조치를 취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기타 조

치 사과문 는 철회문의 방송 는 공표 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가 이러한 권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한 조치를 취하

지 않는 경우 는 이를 주무장 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주무장 은 의회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는 국방송국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

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방송에 한 민원의 경우 는 민원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일반 으로 

문제의 로그램 방송 는 사건 발생 후 주 이내에 해당 방송국에 민원을 제

기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민원이 로그램 방송 후 오랜 시간 컨  개월 뒤

에 제기되면 방송국이 그 로그램의 테이 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한 

그 로그램이 더 이상 그 방송국에서 방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방송국의 민

원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만약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이후에 에도 제기

2007, p.620.

93) 방송서비스법 제 조 150 .

94) 방송서비스법 제 조 151 .

95)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152 3 .

96)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제 항 152 1 2 .

97) 방송서비스법 제 조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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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민원제기의 지연 은 민원이 사실무근이거나 남용 는 선의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가 민원을 조사하기로 결정

하 으나 방송 로그램의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로그램을 검토할 

수 없고 이는 당해 민원에 해 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민원을 제기하는 때에는 방송국에 제기한 민원신청서 사본과 방송국

의 응답서 사본 수령한 경우에만 해당함 기타 방송국과 주고받은 서신을 동

해야 한다

자율규약이 용되는 민원을 가 다루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을 련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행이다 이 민원은 이미 당해 사업자에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면허조건에 한 민원을 다루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을 면허

권자사업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행이다이 경우 민원은 에 직  

제기된다 한 민원인에 한 사항은 조사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

반 인 행이다 는 연락받을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무명으로 제기된 

민원은 조사하지 않는다

통신서비스  

호주의 통신법은 구든지 에 어떠한 문제에 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를 상 로 

민원을 제기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한 민원 처리 차도 방송  데이터캐스  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특

이한 은 가 단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민원을 주장하거

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는 그 사람에게 

한 도움을 제공하기 하여 합리 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텔 마  산업에 한 등록된 산업자율규약이나 산업기 의 반

98)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311060.

99) 통신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506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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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텔 마  사업자를 상 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는 스팸

화 지법령의 반행 에 하여 특히 호주번호로 수신된 음성 화에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사업자를 식별하기 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에 설명한 경우 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하여 합리 인 조치를 취할 의

무가 있다

나 조사

개요

에 민원이 수되면 는 다음  하나의 후속행 를 할 수 있다

민원이 사업자의 반행 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않음

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이 사실무근 남용 는 선한 의도로 제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 

조사의 개시 

통신방송 련법은 의 민원처리  조사 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하

여 에게 민원이 사실무근 남용 는 선한 의도로 제기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단하기 하여 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동기와 목   민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한다 새롭게 제기된 민원을 

다루는 경우 는 그와 련이 있는 이  증거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민원인이 에 특정 사업자에 해 제기한 민원의 기록이나 

성질을 고려할 수 있다

의 차에 따라 민원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단되면 는 민원에 

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하에서는 의 조사 차를 살펴보기 에 먼  방송

100) 통신법 제 조 제 항 509 4 .

101) 통신법 제 조 제 항 50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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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과 통신법상의 의 정보수집권한을 개 하고 이어 각 법에서 규율

하고 있는 조사 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 정보수집권한 개   

방송서비스법과 통신법에 의하면 는 에게 요한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는 외부로부터 자문을 구

할 수 있으며 자문 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조사와 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나아가 의 임무에 련된 사항에 하여 가 생각하기에 

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유일한 조건은 

가 정보획득을 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가 생각하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경제 인 것이어야 하며 법한 법의 집행을 진하는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조사권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은 정보획득을 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방송서비스법과 통신법은 조사를 정보획득의 주요한 방법

으로 선택한 듯하다 는 문제의 사안과 련된 사실 계를 확립하여 조

사 상에 한 을 형성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

기 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하여 직권으로 

는 장 에 지시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장 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경

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연방헌법 제 조 호에 의거하여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련된 사항에 하여 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주무장

이 련 법령의 법한 집행을 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달되는 서비스의 향후 규제와 

102) 법 제 조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ACMA 58 168 1 .

103)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168 2 .

104) 방송서비스법 제 조 내지 제 조 170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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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 련된 사항에 하여 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조사의 개시에 한 공식 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 이나 민원인 기타 

이해 계인에게도 조사개시에 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다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

은 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 서류  기타 증거를 수집한다는 의미이

다 는 특정 문제에 한 답변을 구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한 의견진

술을 요청할 수도 있다 는 자발 으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 증거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나 청문권한

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주무장 도 련법령의 법한 집행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청문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청문보다는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청문은 개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경

제 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문을 하는 경우

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차와 형식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속하고 경

제 으로 가 허용하는 사안을 하게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청문 

시 는 증거법 의 용을 받지 않는다

청문은 통상 으로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청문에서 제시되는 증거나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기 의 성질을 가지거나 법의 법한 집행에 공개 청문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 단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청문이 공개로 진행되면 는 공 에게 청문의 진행에 하여 합리 인 방

법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비공개로 청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는 참석자

를 정하여 지시하여야 하고 청문에서 제시되는 증거나 기타 자료의 공개를 제한

105) 방송서비스법 제 조 내지 제 조 181 199 .

106) Des Butler & Sharon Rodrick, AUSTRALIAN MEDIA LAW, 3rd ed. Lawbook Co., 

각주 2007, p.617,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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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청문이 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청문에서 제시되는 증거나 기타 

자료가 기 성을 가진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한 공표를 지하거나 공개

를 제한할 수 있다 청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는 리인 없이 청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사나 청문 시 계인을 소환하여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나 기타 

련 자료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서나 선언을 한 후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조사를 목 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문의 상자는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심문기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

다 는 청문과 조사에 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기록 리규칙 제정권한

통신법에서는 특별히 에게 기록 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 다 기록 리규칙이란 특정 망소유통신사업자나 통신서비

스제공사업자에게 그들의 사업 수행의 감시  보편  서비스와 련된 기록의 

유지와 보 을 요구하는 규칙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록 리규칙을 반드시 수하

여야 한다 기록 리규칙을 수하기 하여 허  기록을 제작하는 경우 기소되

어 벌 형에 처해진다

라 기타 권한

통신법은 로드밴드 통신망과 련된 정보수집에 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해 놓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참고로 는 정보수집권한을 행

107) 통신법 제 조  통신법 제 조 기록 리규칙에는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그 520 529 . 

룹명이 명시된다. 

108) 통신법 제 조 531 .

109) 통신법  Part 27A - Information relating to a broadb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제 조 제 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망소유통신사업자는 보호( 531A ~ 531Q . 

되는 망소유통신사업자 정보 를 승인받은 정보(protected carri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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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제작된 문서사본 포함를 검사 할 수 있으며 그에 한 사본을 제

작하거나 제작된 사본을 간직할 수 있다 는 서류를 필요한 기간 동안 

간직할 수 있으며 그 서류에 한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원본과 동일하다고 공

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공증된 사본이 제공될 때까지 는 한 시

간과 장소에서 그 서류의 소유권을 가진 자나 그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  청문과 련된 법  보호          

청문을 진행하는 패 의 구성원을 방해하는 행 청문을 방해하는 행   본

질 으로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모든 행 는 법행 이다 나아가 청

문의 증인이 합리 인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선언 답변 

는 문서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행 에 해당하

며 벌 이 부과된다 방송서비스법은 질문에 한 답변이나 문서의 제작으로 

인해 자신이 유죄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합리 인 사유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 기자가 청문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한 

답변이나 문서의 제작으로 인해 그에게 비 리에 는 라디오 로그램이나 

데이터캐스  콘텐츠에 사용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경

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 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통신법에

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되는 망소유통신사(authorised information officer) . 

업자 정보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러한 정보는 로드밴드에 통신을 송할 수 있는 통신망의 설치  개발에 한 

제안이나 이와 련한 사업자의 제안 등에 하여 연방차원의 행 를 고려하기 

하여 주무장 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공개될 수 있다 한 제안서 작성 등을 해 . 

사업자의 임원에게고 공개될 수 있다.  

110) 통신법 제 조 527 .

111) 통신법 제 조 공증된 사본은 진본처럼 모든 법원과 재 소에서 증거로 수령 528 . 

된다.

112) 방송서비스법 제 조 201 .

113) 방송서비스법 제 조 202 .



- 85 -

서는 방송법과는 달리 가 정보수집권한을 행사하여 개인에게 정보 증거 

는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 이러한 요청을 이행함으로 인해 자신이 유죄인이 되

거나 는 벌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합리 인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한 정보 증거 서류로 인하여 직간

으로 획득된 정보 서류  물건은 의 요청을 이행한 개인을 상 로 

제기된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 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나 청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청문을 수행하는 패  구성원 청문에

서 리하는 변호사 청문에 소환된 사람 는 조사나 청문에서 증거를 제공하거

나 문서를 제작하는 사람 등 각각 심법원의 사 심법원에서 사건을 리하

는 변호사 심법원 소송의 증인이 리는 보호와 면책

을 린다 는 조사 는 청문의 속기나 보고서 공표와 

련하여 민사 는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조사 차

가 통신법상의 조사 차

조사의 상➀

는 년 통신법 년 소비자보호  서비스기 에 한 통신법  

동 시행령 년 스팸방지법  동 시행령 는 년 스팸 화방지법  동 

시행령의 반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는 기타  

114) 통신법 제 조 제 항 524 1 .

115) 다만 가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발부한 고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허   ACMA

는 오인 인 정보나 증거를 제공한 이유로 제기된 형사소송은 제외한다.

116) 가 정보수집권한을 행사하여 발 한 고지서의 요건을 반한 이유로 벌 ACMA

을 부과하기 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 한한다. 

117) 통신법 제 조 제 항 524 2 .

118) 방송서비스법 제 조 청문에서는 법률 문가특권과 같은 보통법의 면책특권도  200 . 

주장될 수 있다. 

119) 방송서비스법 제 조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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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건에 하여 조사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조사의 상이 의 임무수행과 련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는 주무장 의 요청 시 통신법 제 조에 규정

한 사항 이나 망소유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에 한 사항

는 통신 산업에 한 사항에 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하에서

는 민원에 의한 조사를 심으로 통신법상의 조사 차를 검토한다

사 질의➁

에 민원이 제기되면 는 그 민원에 련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는 재량으로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피민원인에게 사  질의 를 할 수 있다

조사의 수행 ➂

민원과 련된 사건의 조사를 개시하기 에 는 피민원인에게 당해 사

건이 조사의 상임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조사의 상이 년 스팸방지법

이나 동 시행령 년 스팸 화방지법이나 동 시행령 이하 스팸방지법 등이라 

한다 의 반가능성에 한 것이고 피민원인에게 조사의 개시를 알리면 그가 

반과 련된 것을 은닉 분실 는 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

120) 통신법 제 조 제 항 510 1 .

121) 통신법 제 조 제 항 510 2 .

122) 통신법 제 조 통신법 반 년 소비자보호  서비스기 에 한 통신법 508 . , 1999

이하 법과 동 시행령의 반 년 스팸방지법  동 시행령의 반( TCPSS ) , 2003 , 

년 스팸 화방지법  동 시행령의 반 등록 규약의 반 통신서비스제공자2006 , , 

의 년 통신소비자보호 서비스기 법상의 의무 반 행 통신서비스의 제1999 ( ) , 

공 는 거부 는 미제공 련 사항 고객장치의 속 는 속거부 는 미 속 , 

련 사항 의 통신업무 성과 는 의 통신규제권한의 행사 련 사항 , ACMA ACMA

등 다만 콘텐츠 서비스의 콘텐츠 련 사항은 제외된다. . 

123) 통신법 제 조 제 항 510 3 .

124) 통신법 제 조 511 .

125) 통신법 제 조 제 항 5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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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있는 경우 는 피민원인에게 당해 사건이 조사의 상임을 알리지 않

아도 된다

조사는 가 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는 조사를 

하여 정인이라고 단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질의

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든지 의 업무수행과 권한행사

에 련된 정보나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며 그가 그러한 

증거를 제공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는 그에게 

서면으로 고지서를 송부하여 그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고지서에 명시한 형

식과 방법으로 련 정보의 제공이나 문서 사본 의 제작을 요구한다 한 그에게 

고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증거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문서를 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고지서에는 이 고지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수하지 않으면 법행 로 처벌을 받으며 허 나 오인 인 정보나 증거

를 제공하는 경우 징역 개월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가 아닌 개인이 가 발 한 고지서에 응하여 서류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

는 이에 한 합리 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사와 련하여 민원인이나 피민원인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없

다 다만 조사결과 민원인이나 피민원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 에 해당 민원인이나 피민원인에게 당해 조사와 련된 

사건에 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사건이 

126) 통신법 제 조 제 항 512 1A .

127) 통신법 제 조 제 항 512 2 .

128) 통신법 제 조 제 항 512 3 .

129) 통신법 제 조  제 조 512 513 .

130) 사업자에게 발 되는 고지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통신법 제 조 제 521

항  제 항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4 5 . 

131) 통신법 제 조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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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법 등의 반가능성에 한 것이고 피민원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과 련된 것을 은닉 분실 는 괴하는 결과를 래할 우

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민원인에게 의견 제출

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가 민원과 련된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는 조사를 더 진행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가 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가능한 신

속하게 이러한 결정사실과 그 이유를 민원인과 피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

나 사건이 스팸방지법 등의 반 가능성에 한 것이고 피민원인에게 이러한 결

정을 알리는 것이 반과 련된 것을 은닉 분실 는 괴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 는 피민원인에게 이

러한 결정과 그 이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옴부즈만 정보 원회로의 사건 이송, TIO, ACCC, ➃

민원과 련된 사건의 조사를 개시하기 에 는 개시한 후에 가 다른 

기 이 그 사건을 맡는다면 보다 편리하고 효과 으로 그 사건이 처리될 수 있

다고 단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조사의 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사건을 다른 기 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가 사건을 이송

할 수 있는 기 으로는 옴부즈만 는 등록된 자율규약이나 기 에 의

하여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조직 정보 원회

등이 있다 가 타 기 으로 민원사건의 이송을 결정하

132)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항 512 4 5 . 

133) 통신법 제 조 제 항 512 6 .

134) 통신법 제 조 513 .

135)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514 1 , 155 1 155A 2 .

136) 에 의해 설치되었다 Ombudsman Act 1976 .

137) 통신법 제 조 제 항 515 1 .

138) 정보 원회에는 텔 마 이나 팩스마 에 한 등록된 산업자율규약이나  

산업기 의 반에 한 민원 는 스팸방지법 등의 반에 한 민원이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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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민원인에게 이송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이송 시 

가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민원과 련된 정보나 서류를 해당 기 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는 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조사의 수행방식과 조사 결과 내려진 결론 결론의 근거가 된 증

거  기타 자료  가 하다고 생각한 조사와 련된 사건 는 조사

에서 제기된 기타 사건에 하여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송 

받은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결정과 그 이유에 하여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   ➄

조사를 종결한 후 는 주무장 에 요청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

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무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주무장  제출 여부는 의 재량이다 조사보고서에

는 당해 조사의 수행방식 조사 결과 내린 의 결론 그 결론의 근거가 된 

증거  기타 자료  가 하다고 생각한 는 주무장 이 지시한 조

사와 련된 사건 는 조사 에 발생한 사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의 공표 ➅

조사보고서의 공표 는 원칙 으로 의 재량이다 다만 주무장

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무장 이 

송된다 통신법 제 조 제 항. 155A 1 .

139)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514 2 , 155 2 155A 3 . 

140)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514 3 155 2 .

141) 통신법 제 조 제 항 155 3 .

142) 통신법 제 조 제 항 155 4 .

143)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항 516 1 2 .

144) 통신법 제 조 제 항 51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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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사보고서의 공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는 해당 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보고서의 공표나 공개 가 기 내용을 공개하거나 군가의 공정

한 재 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조사보고서 는 조사보고서의 일

부 내용을 공표하거나 업무상 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는 조사보고서의 공표로 인해 군가사망한 사람도 포함의 개인 

정보가 비합리 으로 공개되게 된다면 그 조사보고서나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

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보고서 는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군가의 이익에 악 향을 래하

거나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 인 기간 일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

견 제출 기회의 제공 없이 그 조사보고서나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표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이 스팸방지법 등의 반가능성에 한 것이고 합

리 인 의견 제출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반과 련된 것을 은닉 분실 는 

괴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 

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선의로 나 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 조사와 련하여 는 

의 민원 처리와 련하여 진술을 하거나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 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 손해 는 상해 등에 하여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망소유통신사업자나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145) 통신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517 1 3 .

146) 통신법 제 조 제 항 517 4 .

147) 통신법 제 조 제 항 517 5 .

148)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항 518 1 2 .

149) 통신법 제 조 제 항 5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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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 거나 서류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

다

나 방송서비스법상의 조사 차

방송서비스법상의 조사 차는 통신법상의 차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 방송서비스법상 조사와 련하여 발간한 규제 지침서 의 내용을 토

로 통신법상의 조사 차와 다른 이나 생략된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거 기➀

가 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입증책임 내지 입증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증책임은 심주의에 입각한 사법 차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다 는 행정결정을 내리는 기 이기 때문에 가 수행하는 조사의 성

질은 규문주의 이다 따라서 는 질의를 하고 다양한 출처로

부터 증거를 획득한다 한 행정결정을 내리는 기 으로서 는 논리 으로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를 고려할 권한을 가진다 그 증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지 여부는 가 사건의 사실 계와 정황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때 

는 그 결론의 결과의 성질과 성을 함께 고려하여 한다

조사의 수행➁

조사에서 다루는 사안은 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 차는 유연하여야 한다 어떠한 증거를 찾아야 하고 필요한 지 여부는 

조사 상에 따라 달라진다 컨  산업자율규약의 반으로 인하여 조사가 개

150) 통신법 제 조 제 항 519 1 .

151) 통신법 제 조 제 항 519 2 .

152) ACAM, Regulatory guide-No. 2 "Purpose of an investigation under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ISSUED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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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경우 개는 민원인이 에 그동안 사업자와 교환한 서신의 사본을 제

출한다 만약 그러한 서신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서신의 사본과 방송의 경우 방송 로그램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도 는 민원의 실체에 해 견해를 형성

할 수 있다 다른 복잡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증거획득이 요구

될 수 있다 는 특정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안에 한 의

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자발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증거제작 고지

서의 발 을 통해 강제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는 합리 인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 으로 는 

질의에 한 답변시간을 명시한다 는 조사에 한 결정을 가 수집

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는 련 방송사업

자에게 사안을 철 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공을 요

구한다 따라서 제공된 증거와 자료에 의해 는 신속하게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의 부재가 증거  가치가 있는 경우

가 있다 따라서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해 계인은 

에게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만약 증거  의견 제출 기간

이 경과하 는데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는 그러한 증거나 의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사보고서 ➂

주무장 의 지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 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 조사보고서의 작성은 의 재량이다 민원이 

153) 방송의 경우 특히 커뮤티니 방송에 한 조사의 경우 주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12

한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사업자가 계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 

수 있다.

154)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178 1 .

155)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53 1 17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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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에 되어 개시된 조사에 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행이다

조사보고서는 통상 으로 의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조사결과 반행 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민원의 구체 인 내용과 조사의 결과는 의 웹사

이트와 의 월간 공개자료 페이지  의 연차보고서에 공개된다 반

로 만약 조사 결과 반행 가 있다고 밝 지면 의 일반 인 행은 언

론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언론에는 사업자가 취한 시정조치에 한 세부사항

과 가 취한 집행조치도 함께 공개한다 이는 면허 갱신 시 반 된다

다 제재 조치 

개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비추에 그에 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는 할 법령의 반행 에 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크게 행정조

치와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나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행정조치로서 면허의 정

지  취소 시정지시 동의명령 반고지를 검토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조치

가 면허의 정지  취소

는 특정 상황에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련 규정에서 이

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제 조건을 정하고 있다 가 면허의 정지

나 취소가 한 조치라고 견해를 형성한 경우 는 문제의 사안을 확인하

고 련 당사자에게 면허가 정지 는 취소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당사자가 

156) 조사가 종결되면 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서의 사본을 련  , ACMA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서신이나 보고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157) 참고로 는 외무부 장 으로부터 국제방송면허권자에 하여 특정한 조치 , ACMA

를 취하라는 지시공식경고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는 그 지시에 반( ) . ACMA

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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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반 으로 사 통지문에 의견 진술 

시간을 명시한다 일반 으로 는 면허의 정지 는 취소 조치를 공표한다

나 시정지시 

개    ➀

시정지시는 신속하고 효과 인 구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 취할 수 있

는 다양한 이행확보수단 에서 가장 요하고 효과 인 수단  하나이다 시정

지시는 면허조건 산업자율규약 산업기 서비스제공자규칙의 반이나 허용불

가능한 미디어 다양성의 존재 자간 통제 등에 하여 발할 수 있다

는 문제의 사건이나 상황이 단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서면 지시를 발할 수 있다 모든 시정지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정지시 에 

공식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식경고가 시정지시의 선행 

요건은 아니다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법원에 의해 민사벌 는 과징  

명령이 부과되거나 형사상 유죄 결이 내려질 수 있다 나아

가 는 시정지시를 반한 면허권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

다

158) ACMA, Regulatory guide - No. 4, Remedial directions, ISSUED AUGUST 2011.

159) 는 년 방송서비스법 년 인터넷게임법 년 통신법  년  ACMA 1992 , 2001 , 1997 1999

소비자보호  서비스 기 에 한 통신법 법에 의하여 시정지시 권한을 가(TCPSS )

진다 구체 으로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 121FJB 1 , 141 1 , 3 , 4

제 항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통신법 제 조 제 조 6 ; 5 83 , 6 53 7 108 ; 69 , 102

 제 조 인터넷게임법 제 조  법 제 조 참조 한 는 통신295S ; 56 TCPSS 118 . ACMA

법 제 조에 의하여 등록된 산업자율규약을 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121

가진다. 

160) 통신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조 68 3 101 3 ; 61AR 142A , 

별표 제 조 제 항  별표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 참조6 53 7 7 108 7 ; TCPSS 118 5 .

161)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조 별표 제 조 제 항 별표 제 조 제 항  61AQ 142 , 5 83 4 , 6 53 4

 별표 제 조 제 항  인터넷게임법 제 조 제 항  제 조 법행 에 7 108 4 ; 56 4 57 . 

한 기소여부는 검찰에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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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의 내용➁

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행 로 지시할 수 있는 행 는 사실 계와 

련 조항의 요건  반행 의 성질과 정황 는 시정지시를 발하게 한 사건 

등에 비추어 결정된다 시정지시의 근거조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행 로 

가 지시할 수 있는 행 의 를 열거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를 규

정하고 있는 조항은 시조항에 불과하고 이 들은 비구속 이다 가 지

시하는 행 는 다단계 행 일 수도 있다 가 시정지시를 통해 지시하는 행

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합리 으로 이행가능한 것이어

야 하며 객 으로 평가  테스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는 련 당사자에게 단순히 기존의 법  의무를 수하라는 내용의 지

시는 발하지 않는다 포 인 시정지시권한은 로 하여  개별 사건에 

하게 시정지시의 내용을 재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내릴 수 있는 시정

지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면허조건 는 서비스제공자규칙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 체계  의

무이행 차의 개발  시행

정기 인 감사 운 자 는 원회 회의 직원교육 제공 특정 로그램  

아이템의 편성 등 특정한 실무 행이나 차의 도입

는 이사회에 면허조건이나 서비스제공자규칙을 수하기 하여 시

행된 조치에 한 정기 인 보고 로그램 는 미  스  사본 제출 등 

에 보고서 는 정보 제공 

부정확하거나 오인 인 정보의 제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수정 법인 

단체의 정   목 과 구성원에 한 조항의 재검토  개정 등 정보의 수

정 개정 는 제거 

162) 방송서비스법 제 조  별표 제 조 143 6 54 . 

163) 통신법 제 조  제 조 방송법 제 조 69 102 , 61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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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➂

의 시정지시에는 이행기간이 명시된다 이행기간은 사실 계와 

가 지시하는 행 가 가지는 복잡성과 상업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시

정지시를 받은 당사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는 연장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가 추가

인 제재조치를 시작하게 되므로 이행기간 연장 신청은 시정지시에 명시된 이

행종료일 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인은 연장 신청의 근거와 연장 받고자 

하는 기간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련 시정지시를 담당한 의 직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연장허락 여부는 사실 계에 달려있다

시정지시의 취소 는 변경 요청➃

법정 재심사 권리a. 

통신법은 동법 제 조 면허조건 반  제 조 서비스 제공자 규칙 반 에 

의하여 내려진 시정지시에 하여 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의 재심사 결정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항

고재 소에 이에 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 다 다른 법률

에는 이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 조항에 따라 시정지시를 발 하는 

경우 는 재심사의 신청 차 등에 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법정 재심사 권리b. 

의 내부 재심사 권리에 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연방법원 등에 외

164) 방송서비스법 제 조와 제 조는 시정지시의 이행기간을 각각 최  년 61AN 61ANA 2

과 개월로 정하고 있다12 .

165) 방송서비스법 제 조 61AP .

166) 방송서비스법 제 조 는 제 조에 의하여 발 된 시정지시의 이행기 61AN 61ANA

간에 한 연장신청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행기간 종료  개월에서 개월 사( 3 1

이 에 이루어져야 한다) . 

167) 통신법  Par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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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시의 취소 는 변경은 통상 으로 외부 심사 차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외 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재량을 

행사하여 시정지시의 취소 는 변경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외 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할에 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시가 다른 사업자에게 내려진 경우

수범자의 통제 밖의 사항이 존재하여 당해 지시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질병이나 재정상황의 변화 등

재심사 요청은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지시를 발

한 담당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시정지시의 반➄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는 시정지시 반에 한 소송 는 기타 추

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정지시 반

에 한 제재조치를 선택한다

시정지시의 상인 행 의 성질과 심각성

시정지시의 이행 정도와 성질

당사자가 제출한 지시 불이행의 사유 

당사자가 이  제재조치의 상인지 여부  그 제재조치의 결과

소송의 제기가 진행 인 는 가 고려 인 제재조치에 미치는 향

공표 ➅

시정지시의 공표 결정은 사건의 정황에 비추어 결정되지만 일반 으로 

는 시정지시를 공표한다

다 동의명령 

168) ACMA, Regulatory guide - No. 1, Enforceable Undertakings, ISSUED AUGU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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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➀

동의명령은 반 사업자가 련 법령이나 산업 규약을 수하기 하여 특정 

조치의 작  는 부작 를 제안하는 약속이다 이는 상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

는 계약으로 에 의하여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동의명령은 와 

사업자가 화해를 하는 수단이자 사업자가 향후 법 수에 하여 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의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집행수단로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 동의명

령은 가 고민하는 사안에 하여 재단되고 유연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사업자가 사건의 해결에 직  참여할 수 있으며 셋째 소송에 비하여 보다 

비용효과 이고 신속한 결과를 가져온다

동의명령은 가 취할 수 있는 공식 인 제재조치와 함께 는 이를 신

하여 수락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은 가 다루어야 하는 쟁 이 다수인 경

우가 빈번하다 는 일부 쟁 에 하여는 동의명령을 수락하고 나머지 쟁

에 하여 기타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다른 구제수단을 고려할 

때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 동의명령 수락 여부는 사건의 사실

계에 달려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동의명령을 수락한 경우를 구속력 있는 선례

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동의명령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련 사업자가 반행 에 한 의 우려와 시정행 의 필요성을 공개

으로 인정할 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169) 는 년 방송서비스법 년 스팸방지법 년 법  년 통 ACMA 1992 , 2003 , 1992 1997

신법 년 소비자보호  서비스기 에 한 통신법  년 스팸 화방지법, 1999 2006

에 의하여 동의명령을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99 -

동의명령의 조항들이 반행 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효과 인 

결과를 가져올 지 여부

동의명령이 이행될 지 여부

동의명령 수락에 한 지침 원칙➁

는 동의명령이 하고 효과 인 규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수락을 

고려할 수 있다 는 법원에 과징  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행정조치 를 

취하는 신 동의명령의 수락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지명령

신 동의명령을 수락하는 동안 긴 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

원으로부터 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명령이 한 경우에 동의명령

이 제안된 때에는 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 는 

통상 으로 동의명령의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 견해이다

동의명령의 내용 (Terms)➂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의명령을 수락하지 않는다

에 조건 을 부과하거나  

동의명령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련 법령이나 산업자율규약 는 산업기  반에 한 방어사유 를 

성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수하는 것인 경우

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명령의 수락이 기 인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의명령은 사업자와 가 우려하는 사안에 한 화해

의 수단이자 가 취할 수 있는 공  집행 조치에 한 안수단으로서 간

170) 컨 면허 조건의 부과 면허의 정지 는 취소 시정지시 는 반고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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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야 한다 는 따라서 동의명령의 수락이 기 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제안된 동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명시된 조치와 련 반행  사이의 계를 성립하여야 한다

반으로 인한 향 는 이후 반이 반복될 험에 상당해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객 으로 평가되거나 테스트 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동의명령의 내용은 물론 련 상과 사안에 의해 좌우된다 아래는 동의명령

의 내용의 이다

충분한 방증이 있는 의무이행 차  시스템의 개발      

의무이행 차  시스템의 평가와 보고를 담당하는 독립 감사 의 임명 

이후의 반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한 특정 실무 행이나 차의 시행 

생방송 신 사 녹화 방송의 사용 정기 인 감사 등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  시행

수령한 의 반환 반행 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실에 한 피해보

상의 지

특정 행 의 자제

의무이행을 진하기 하여 는 이후의 의무 반에 한 동기부여를 없애

기 하여 동의한 액의 지출 는 납부

수정사항 고객 정보 는 산업별 정보 등 정보의 공표

웹사이트나 그 외의 공표물에 게재된 정보의 삭제 는 해명

동의명령이 작 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작 의무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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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➃

동의명령은 개인이나 기업 는 면허권자가 제안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상

권한과 그 기업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의명령을 제안할 수 있

다 가 잠재 으로 하고 효과 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동의명령

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에게 동의명령의 제안과 체결을 강요하

거나 요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는 사업자에게 동의명령의 수락을 강요

할 수 없다 동의명령의 수락 여부는 사건의 사실 계에 의해 좌우된다

에 동의명령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으로 처음부터 의 담당자에게

동의명령 제안의사를 알려야한다

동의명령을 수락할 수 있는 주체➄

사무 에게 동의명령의 상권이 주어질 수 있으나 동의명령의 내용을 

수락하는 결정은 개 상임 원회나 내 고  사무 이 내린다 동의명령

이 제안되면 련 사건의 사실 계에 비추어 제안된 동의명령이 한 규제 효

과를 가져올 지 여부는 가 단할 사항이다 동의명령을 제안하는 자는 동

의명령서의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의명령은 가 작성하여야 효

력을 가진다

동의명령의 수락 효과➅

수락된 동의명령은 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이 의 행이다

는 한 일반 으로 언론 공개 등을 통해 동의명령의 수락을 공표한다

는 동의명령을 비 리에 수락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 으로 민감한 정보나 

기 을 공개할 수 있는 동의명령의 특정 조항을 공표 상에서 제외시켜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 조항이 동의명령서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 동의명령서를 작성하기 에 이를 반드시 제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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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이 수락된 이후의 변경가능성➆

동의명령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의 동의 없이 해당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 그 동의명

령의 집행을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a. 

변경은 오로지 경미한 사항만 가능하다 요청된 변경사항이 실질 인 경우 다

시 말해서 본 동의명령의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동의명령을 체결하

는 것이 하다 변경은 본 동의명령을 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의명령의 변경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요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요청은 

해당 동의명령을 담당한 의 사무 에게 하여야 한다

철회      b. 

통상 으로 는 외 인 경우에만 동의명령의 철회에 동의한다 외

인 상황은 단순히 동의명령을 제출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싶다고 존재하지 않는

다 동의명령이 철회되면 련 당사자는 더 이상 동의명령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동의명령의 상이었던 행 에 하여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가 단하여 정한다 동의명령의 철회는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철회요청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요청은 

해당 동의명령을 담당한 의 사무 에게 하여야 한다

취소c. 

는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동의명령이 취소되면

련 당사자는 더 이상 동의명령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동의명령의 상이었

던 행 에 하여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가 단하여 결정한다 통상

으로 는 외 인 경우에만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외 인 상황

은 가 법행 의 성질과 정도에 하여 오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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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d. 

동의명령의 수락이 공표되므로 에 의한 동의명령의 변경 철회 는 취

소 결정도 공표된다

동의명령 반 시 효과➇

가 동의명령의 내용이 반되었다고 단한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가 법원에 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는 먼  동의명령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반사실을 알린다 연방법원이 동

의명령의 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의명령의 이행

연방정부에 반으로 인해 직간 으로 획득한 재정  이익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 

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는 손실보상   

법원은 이외에도 법원이 하다고 단한 다른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라 반고지

개  ➀

반고지란 가 일부 한정 인 상황에서 발 할 수 있는 행정집행구제조

치 이다 반고지는 와 고지 상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비용편익 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규제집행

수단이다 반고지의 발 은 가 고지 상자에게 그가 법을 반하

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음을 알리는 수단이다 이에 고지 상자는 

171) ACMA, Regulatory guide - No. 5, Infringement notices, ISSUED SEPTEMBER 2011 

참조.

172) 는 년 스팸 화방지법 년 스팸방지법 년 통신법  년  ACMA 2006 , 2003 , 1997 1992

방송서비스법을 비롯하여 년 통신법 시행령과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001 1993 

일정한 경우에 반고지를 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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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지에 명시된 벌 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을 즉시 해결하거나 는 당해 사

건의 해결을 법원에 맡길 수 있다 반고지의 근거 법령들은 반고지에서 명시

할 수 있는 벌 액의 정하고 있다 법정 반고지 벌 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

보다 히 은 액이다 따라서 고지 상자는 반고지에 명시된 벌 을 

납부할 유인을 가진다

반고지의 발 차 ➁

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반고지를 발 할 수 있다 따라서 반고지

는 모든 법 반행 에 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아니다 가 반

고지를 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고지를 발 할 의무는 없다 반고지를 발

하기 에 주장되는 반행  는 유사한 반행 에 한 공식경고

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식경고를 통해 고지 상자는 주장되는 반행

에 한 의 견해를 공식 으로 알게 된다 공식경고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지 여부는 사실 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반고지의 발  결정은 사건의 사

실 계에 좌우된다 반고지의 발 에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존재한다 일반 으

로 반행 가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발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은 반고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다음과 같다

반고지 발 자의 성명

반고지 발 일 

주장되는 반행  는 법행 의 성질이나 세부사항

부과된 벌 액  벌 액의 산정방법

벌 의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요청 방법 설명  

벌 의 납부방식  벌 의 수령 주체

반고지 철회의 요청방법 철회의 효과  결과

벌  납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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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미납의 결과    

반고지 발  시 고려사항➂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반고지는 한 집행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가 이 에 고지 상자에게 유사한 반행 를 이유로 제재조치를 한 

경우

반행 가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경우

고지 상자가 반의 결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나 자신은 재정  

는 다른 이익을 획득한 경우 

고지 상자의 행 가 가 집행하는 다른 제재조치의 상이 되는 경우

반고지 발 에 한 지침  원칙➃

는 면허 련 각종 처분 시정지시  동의명령의 수락 등과 같은 다른 

행정조치 민사소송의 제기 는 형사고발 신 반고지의 발 을 고려할 수 있

다 는 반행  는 법행 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한 때에 반고지의 발 을 고려할 

수 있다 필요한 확신이 생기는 시 은 무엇보다 련 사안의 성질과 복잡성  

획득한 정보의 증거  가치에 달려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반고지의 발 에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고지의 발 은 련 기한이 경과되면 

사용가능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반고지 발 의 주체➄

의 원장과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의 직원만이 반고지를 발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반고지를 발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지서에 명

시된다

173)  방송서비스법 제 조  제 조 통신법 제 조  제 조 등 6 205ZE , 7 57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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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액➅

반고지의 벌 액은 사건이 소송을 발 되면 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벌

액보다 하게 다 는 반고지에 벌 액과 벌 액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➆

일반 으로 벌 은 반고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납부마감일 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건별로 고려된다 연장신청은 본 반고지를 발 한 담당 에게 하여

야 한다 연장요청 시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연장요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연장이 허가되면 고지 상자는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새로운 납부마감일까

지 벌 을 납부하면 책임이 소멸된다

반고지의 철회➇

반고지는 의 직권이나 고지 상자의 요청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철

회 여부의 결정 시 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추가 정

보나 증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반고지의 상자가 법을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  

행 가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하여 그 결과 그 사건은 법원에서 보

다 더 하게 다루어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가 철회 요청을 다룰 것인가의 결정은 사건의 사실 계와 요청의 근거  이

174) 사업자가 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ACMA , ACMA

사업자에게 최  의 과징  부과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반고250,000AUD . 

지를 발 하면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하여 최  는 장 이 , ACMA 6,600AUD(

정한 다른 액의 벌 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법 제 조 제 항 호  제) . 570 3 (b) 572G

조 제 항 호 참조1 (b) .

175) 련 시행령에 의하면 는 추가 일을 연장할 수 있다 , ACMA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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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비추어 결정된다 개 반고지를 발 한 담당자가 그 요청을 다룰 임자

이다 반고지의 발 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사실  쟁 을 잘 알기 때문에 철회

를 요청하는 이유와 이를 하여 제시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고려하여 정보

에 기반을 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철회 요청은 우선 반고지서

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철회 요청은 일반 으로 반고지의 발 일

로부터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벌

을 납부한 후에 반고지가 철회되면 납부한 벌 은 반환된다 반고지가 철회

되는 경우 는 어떠한 추가 제재조치가 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벌  납부의 결과➈

고지 상자가 반고지의 벌 을 기간 내에 즉 고지서 발 일로부터 일 

는 연장된 납부마감일 에 납부하면 반고지의 내용을 조건으로 주장된 반

행  는 법행 에 한 책임이 소멸된다 따라서 반고지의 내용을 조건으

로 당해 반행  는 법행 에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다만 납부자체

가 반행 나 법행 가 있었다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벌  미납부의 결과 ➉

벌 을 납부하지 않으면 는 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과징  소송이나 반고지가 기소 신 발 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주장된 반행  내지 법행 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

정하고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할지 결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벌 은 반고지에서 부과하는 벌 보다 잠재 으로 하게 높은 

액이다 는 사건의 사실 계에 비추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

공표⑪ 

일반 으로 는 반고지를 공표하지 않는다 반고지의 상자가 이를 

수하지 않은 사실도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는 반고지를 수한 사

실의 공표는 하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벌 의 납부와 함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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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는 법행 에 한 당사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벌 의 납부가 반고지

의 상인 반행 에 한 의 조사를 사실상 종결시킨다 조사결과에 

한 공표는 교육 이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공표를 하는 경우에 반

고지 상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표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른 

제반사정과 함께 고려한다

반행 의 심각성과 성

반고지의 발 을 가져온 행 가 새로운 쟁 을 야기하는지 여부

반고지의 발 을 가져온 행 가 체계 인 는 산업 반에 향을 미치는 

문제를 밝 냈는지 여부   

민사소송

가 민사소송의 제기

계 법령에서 는 일정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

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모든 사건이 법정에서 다투어지지는 않는다

가 민사소송의 제기가 한 집행조치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소송을 고려하거나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모델 소송당사자 규칙 을 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사건의 사실 계에 비추어 결정된다

나 공표

는 일반 으로 민사소송이 수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제기에 하여 공

표한다 일단 소송이 수되면 는 일반 으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

의 상에 한 공개 인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는 통상 으로 민사소송

항소  상고 포함 의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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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가 연방검찰에의 고발

는 법행 를 연방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의 고발이 

있으면 연방검찰은 연방의 기소정책 에 비추어 기소를 하는 것이 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독립 인 증거 심사를 수행한다 연방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 는 연방기소정책과 연방검찰과 사이에 합의된 행정  약정

을 수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고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 결정 이 

고려사항은 특정하고 일반 인 억제효과이다

나 공표

는 연방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 개 기소의 결과 불복 

포함를 공표한다

라 집행 

이하에서는 년 통신법의 규정을 심으로 기술기   스팸방지법 등의 

반에 한 집행 차를 개 한다 는 집행을 해 조사 을 임명

할 수 있다 는 행정입법을 통해 는 보에 조사  임명을 게재하는 방

식으로 조사 을 임명할 수 있다 한 호주연방경찰이나 주의 경찰인 경우 조

사 이 될 수 있다 는 경찰을 제외한 조사 에게 승인된 형식의 서면

으로 신분증을 발 할 수 있다 조사 은 임기가 끝나면 가능한 신속하게 

에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합리 인 사유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다

기술기 의 반에 의한 법행 와 련하여서는 수색 장을 발부받아 소유자 

는 유자의 동의를 얻어 는 긴 한 상황에 수색을 할 수 있다 기술기 의 

176) http://www.cdpp.gov.au/Prosecutions/Policy/Part1.aspx.

177) 통신법 제 조 533 .

178) 통신법 제 조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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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감시하기 한 수색은 유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스팸방지법 등의 

반의 경우 수색 장을 발부받아 소유자나 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스팸방지법령의 수를 감시하기 한 수색은 감시 장을 발부받아 유

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조사 은 통신사업자면허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

다 조사 은 한 스팸방지법령이나 통신법상의 기술기 의 수와 련된 정보

제공이나 문서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기술기  반이나 스팸방지법

령 반 등의 법행 에 사용되거나 련된 물건에 한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는 몰수된 물건의 매매나 기타의 방식으로의 처분을 지

시할 수 있다 처분지시가 있을 때까지 몰수된 물건은 가 지시하는 방식으

로 보 된다

마 불복 차 

가 내린 결정  일부는 의 내부 재심사를 거쳐 행정항고재 소

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 그 상은 통신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원제기

에 의해 내려진 제재조치의 결정은 일반 으로 의 내부 재심사와 의 

심사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인 외부 심사

차 연방법원 즉 사법  구제수단을 이용해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법과 방송서비스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 내부 재심사  

행정항고재 소를 통한 의 결정에 한 불복 차를 살펴본다

통신법상 불복 차

통신법상 재심사가 가능한 결정은 주로 면허와 련된 것들로 면허의 

179) 통신법 제 조 551 .

180) 통신법 제 조 552 .

181) 통신법 별표 제 조 4, Part I. 561 .

182) 통신법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내려진 시정지시만이 의 재심사의  69 102 ACMA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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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 의 부과  변경 갱신 취소 등이하 면허의 발  등이라 한다 이 

포함되고 산업자율규약의 등록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에 면허의 발  

등 는 산업자율규약의 등록을 신청하면 는 신청을 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 일의 기간 동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

로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결

정을 내려야 한다 가 일 종료 에 신청인에게 결정에 하여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에 향을 받는 사람에게 그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통지문에는 그 결정에 의해 향을 받는 사람이 그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통신법 제 조 제 항에 의거하여 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에 재심사를 신청하 으나 의 재심사 결

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행정항고재 소 에 재심사 결정에 한 심사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심사에 한 의 심사 결정의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는 당해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결정에 불만족한 신청인은 에 그 결정에 한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가 승인한 양식에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신청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는 일 

경과 후에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재심사 신청을 수하면 

당해 결정을 재심사하여 그 결정을 인용 변경 는 취소하여야 한다

의 재심사 결정은 본 처분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

183) 에 불복할 수 있는 의 결정은 통신법 별표 에 열거되어 있다 AAT ACMA 4 Part I .

184) 통신법 제 조 556 .

185) 통신법 제 조 557 . 

186) 통신법 제 조 558 .

187) 통신법 제 조 제 항 55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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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는 신청인에게 재심사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 통지문에는 의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재심사 결정에 하여 에 불복할 수 있으며 재

심사에 한 의 심사 결정의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는 당해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재심사 결정을 그 신청을 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려야하며

일 기간이 경과하기 에 재심사에 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본 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 재심사 결정에 하여 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송서비스법상 불복 차 

방송서비스법도 특정인에게 에 방송 데이터 스 인터넷과 련하여 방

송서비스법에 의하여 내려진 다수의 결정에 한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 있다 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은 주로 방송  데이

터캐스  면허와 련된 결정 상업방송서비스의 통제 집단면허조건의 변경 새

로운 면허조건의 부과  로그램과 면허료에 한 결정 등이다 상업방송국이

나 국방송국도 상업  국 디지털 환 제도 하에서 가 내린 일

부 결정에 하여 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가 불복이 가능한 결정

을 내리면 그 결정통지문에 결정의 이유와 에 그 결정에 한 불복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188) 통신법 제 조 제 항 559 2 .

189) 통신법 제 조 제 항 559 3 .

190) 통신법 제 조 561 .

191) 통신법 제 조 560 .

192) 통신법 제 조 562 .

193) 방송서비스법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등 204 . 4 62 , 5 92 , 6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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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에 한 외부 인 통제는 행정항고심 소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변론주의 심의 호주법제에 

직권주의 요소룰 가미하고 있어서 법원과 같은 사법  기능보다는 처분청과 동

일한 지 에서 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행정기 에 결정에 의해 향을 받는 사람은 에 심 을 청구할 수 있는 청

구인 격을 가진다 그 결정이 개인이나 기 의 목 과 련이 있으면 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이는 보통 행정소송의 원고 격보다는 완화된 요

건이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일내에 

해야 한다 는 모든 행정기 의 결정에 해 심사할 수 있는 일반 인 할

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에서 의 심사 상으로 정한 사항만을 심사한다

는 의 결정에 한 본안심사를 한다 즉 는 문제의 결정 체

에 한 일반 심사를 한다 는 의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 원처분을 그

로 인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음을 물론 심사당시에 유효한 법과 증거에 기 해

서 단한다 는 의 결정을 의 결정으로 체할 수 있으며 사실

계와 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는 와 같은 지 에서 그 권한과 재량을 행사한다 이는 의 역할이 

법원을 신하여 행정행 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과 동시에 해당 

행정기 의 지 에서 재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 결정은 서면 는 구두로 내려질 수 있다 구두결정이 내려진 후 

194) 방송서비스법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 등 205 . 4 63 , 5 93 , 6 59 .

195) 안정민 의 책 각주 면 , 27), 122 .

196) 행정항고심 소법이하 법 제 조 ( ATT ) 27 .

197) 법 제 조 제 항 ATT 43 1 .

198) 안정민 의 책 각주 면 , 27), 123 .

199) 법 제 조 제 항 ATT 4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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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서면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 는 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의 결정은 종국 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러한 표 이 

청구인의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

다 따라서 의 최종결정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여 히 사법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연방법원의 심사

연방법원은 을 포함한 연방정부가 내린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에 제기되는 불복신청과 달리 사법심사는 처분을 내리는 과정

에서 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이 본 처분의 

결정을 변경하기 해서는 심사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산업자율규약에 의한 분쟁해결 차 

개

방송통신산업에 한 자율규제를 실질 으로 구 하기 하여 방송서비스법과 

통신법은 산업자율규약의 수와 집행을 한 제도  장치로서 산업자율규약 내

에 분쟁해결 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자율규약은 분

쟁해결 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한 집행은 일차 으로는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차 으로 자율규제기 이 담당하고 자율규제기 에 의한 

분쟁해결이 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나 

등 규제당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자율규약에 의한 분쟁해결 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운 체계가 

200) 법 제 조 ATT 31 .

201)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v. Akai Pty Ltd. (1994) 50 FCR 511.

202)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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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하나는 구 호주통신산업포럼  통신 회 의 산업자율규약의 집

행  수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에 의한 민원처리 차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제도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 회의 산업자율규약의 집행  수 체계

가 개요

구  통신 회 의 산업자율규약의 집행  체계는 산업의 자율규약 

수를 장려하고 강화하기 해 제정되었다 이 체계는 통신사업자  산업자율

규약에 서명한 참가회원 의 구제를 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산업 

반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참가회원의 행 에 한 자율규제를 하여 고

안된 것이다 이 체계는 신속하고 독립 인 불만 처리 차를 확립하고 있으며

동시에 참가회원의 근을 용이하게 하고 확실한 비용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가 제정한 산업자율규약이 에 등록된 경우 는 에 산업

자율규약 반행 나 이와 련된 민원을 이송하기 에 수  집행 체계

203) ACIF, ACIF G514:2003 ACIF Code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Scheme Industry 

이하 이라 한다Guideline ( ACIF Guideline .), http://www.commsalliance. 

참조com.au/__data/assets/pdf_file/0007 /2311/G514_2003-new-template.pdf. .

204) 는 서비스제공사연합사 의 통합하여 호주  ACIF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Inc.)

최  통신사업자단체인 통신 회로 새롭게 출범하 다 구 의 체계는 재 통. ACIF

신 회에서 운  이다 이하에서 산업자율규약의 집행  수 체계에 한 지침. 

의 각주참조 원문에 따라 로 표시하 으나 는  통신 회를 의미함( ) ACIF ACIF

을 밝 둔다. 

205) 이 에서는 를 불만으로 번역하 다 그 이유는 의 불만처리 차 compliant . ACIF

에서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민원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재정에 해당하는 사(complaint)

업자 간의 분쟁 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에서 불만은 소비(complaint) . 

자의 민원과 사업자 간에 야기되는 불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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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유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체계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

가회원의 법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민원이나 분쟁이 법원이

나 재 소 소송의 상인 경우 는 등 다른 기 에 의해 고려되

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 불만 조사 는 독립 불복기 은 재량

을 행사하여 당해 사안을 이 체계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 의 자율규약 불만 처리 차 

개요

가 제정한 자율규약에 참가를 서명한 참가회원은 의 자율규약의 

수  집행 체계와 자율규약의 규칙 자율규약 반에 한 제재 등 포함 에 

구속된다 의 불만처리 차는 그림 을 통해 한 에 볼 수 있다

의 자율규약의 수  집행 체계에서 불만 이란 자율규약의 

용을 받는 참가회원의 통신 활동에 한 불만 는 고통에 한 모든 표 을 말

하며 일반 인 정보 요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 자율규약의 불이행과 련

된 불만은 크게 소비자 불만과 산업의 불만으로 구분된다 그에 따라 불만처리

차가 상이하다

참고로 자율규약에서 규약의 도입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도입기간 에 

발생한 사건에 련된 불만은 처리의 상이 아니다 자율규약이 그러한 도입 기

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불만은 당사자가 그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이 된 날

로부터 처리의 상이 된다 그러나 련된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이 되기 에 발

생한 사건에 한 불만은 처리 상에서 제외된다

206) 자율규약 수의 의무는 통신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가 마  채 로 업 , 

소나 리 을 사용하는 경우 그가 참가한 자율규약과 련하여 그들 신한 , , 

리인의 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가 그러한 행 를 피하기 하여 합리. 

인 사 방과 주의를 기울 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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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불만처리 차

207) 별표 참조 ACIF Guidelin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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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처리 차 

소비자 불만은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가 자율규약 참가회원을 상 로 제기된다

불만은 다음 세 가지 의 하나이다

의 일반 할에 해당하고 자율규약에 용을 받는 것이거나

의 일반 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 자율규약에서 부여한 기능과 권

한을 취하기로 동의함  따라 에 의해 처리 될 수 있는 것이거나 

의 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율규약의 용을 받는 것

의 일반 할 는 확 된 할에 속하는 소비자 불만 민원 은 에 회부

된다 에 민원을 이송 시 는 소비자에게 는 최종 단계이며 에 

근하기 에 먼  사건을 직  사업자와 해결하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소비자 

불만이 의 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 집행부가 이에 주목하고 불

만 감시의 목 으로 기록한다 의 집행부는 그러한 불만에 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의 역할

는 자신의 일반 할에 속하며 자율규약에 용을 받는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불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는 이를 자율규약 수 조

정 담당자 이하 에게 보고한다 가 동의

를 한다면 자율규약은 에 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와 권

한을 사용하여 소비자 불만을 처리함에 있어서 는 련된 자율규약 규정을 

고려한다 참가회원인 사업자를 상 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가 처리하는 

경우 그 참가회원은 가 정한 의 사건처리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동의하

며 는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를 자율규약 참가회원 사업자로부터 직  회수

할 수 있다 이 요 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결과에 

208) ACIF Guideline 3.3.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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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없이 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불만 민원 에 하여 발생된다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으로서 의 회원이 아닌 사업자는 의 설립문헌 에 따

라 가 내린 결정이나 지시에 구속됨에 동의하여야 한다

자율규약 참가회원으로 의 회원이 아닌 사업자가 의 사건처리비용과 수

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 결정이나 지시의 수용하지 않는 행 는 자율규약 

반행 에 해당하며 에 의해 에 회부될 수 있다 에 자율규약 

반에 하여 특정한 참가회원 사업자를 상 로 한 불만이 반복 으로 수되

는 경우 는 한 자율규약 반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사건을 에 

회부할 수 있다 와 는 의 자율규약에 따라 정기 으로 소비자 

민원의 패턴에 하여 논의한다 이는 자율규약 감시와 개정에 반 된다

산업 불만처리 차 

산업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는 종합 인 공정한 메커니즘

을 작동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제재를 용하는 독립 인 불복 차를 제공한다

산업불만의 처리 차는 우리나라의 재정 차와 유사하다 산업 불만은 산업의 회

원 통신사업자 이 자율규약 참가회원 사업자를 상 로 자율규약 반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것이다 산업 불만은 소비자 표 합동단체가 참가회원 사업자를 상 로 

제기한 불만도 포함한다 산업 불만은 의 할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차

에 따라 처리된다

가 불만처리 차 제 단계 

자율규약 수 조정담당자 가 세 단계의 불만처리 차의 조정을 담당한다

그림 참조 는 독립 인 지 로 역할을 수행하나 집행부의 일부이

다 는 사건의 회부 소통 집행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는 평가 분

석 소통  집행 기술을 갖추고 있다 불만처리 차 제 단계 제 단계  제 단

209) ACIF Guideline 3.3.8.

210) ACIF Guideline 3.3.9.



- 120 -

계는 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들과의 최  과 논의는 구두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모든 불만은 서

면으로 작성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모든 련 입증 자료를 동 하여야 한다 불만

이 수되면 는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 신청인 와 피신청인에게 불만이 수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규약 수에 한 비

공식 인 사안의 해명이 장려된다

불만이 제기되면 는 할과 차를 남용하는 불만을 구분해 내기 하여 

사 분석을 한다 가 산업 불만을 제 단계로 회부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단하고 가 그러한 견해를 인용한 경우 당해 불만은 제 단계로 회부

되지 않으며 는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의 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는 다음과 같은 불만이 포함된다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이 아닌 당사자를 상 로 제기한 불만 이 경우 

는 피신청인이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이 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는 

가 당해 불만을 등과 같은 다른 기 에 회부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자율

규약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는 당사자들에게 체 인 분쟁해결 메커

니즘 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자율규약에 한 불만이나 자율규약 참가회원을 상 로 하지 않은 불만 

이 경우 는 불만을 한 심사 패 에 회부한다

는 불만을 제 단계로 회부할지 여부에 한 사 분석을 가능한 불만을 서

면으로 수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신청인에

게 불만에 한 추가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에 한 응답을 기다

리는 동안 분석을 지할 수 있다 는 사 분석의 결과를 양 당사자들에게 

211) ACIF Guideline 

212) ACIF Guideline 3.4.3

213) ACIF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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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산업 불만이 의 할에 속한다고 단하고 차를 남용하거나 사

실무근의 것이 아니라고 단한 경우 그 불만은 제 단계로 회부된다 한 참가

회원 사업자를 상 로 하나 이상의 불만이 수된 경우 는 불만들을 하나의 

불만으로 종합하여 제 단계로 회부할 수 있다

나 불만처리 차 제 단계 의무 인 컨퍼런스 

불만이 제 단계로 회부된 후 일 이내에 는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의무 인 컨퍼런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컨퍼런스의 목 은 당

사자가 상호 합의된 결론에 이르게 하기 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우려하는 부

분에 한 해명과 기단계에서의 쟁  해결을 강조한다 제 단계에서는 불만에 

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신 당사자에 의한 불만의 해결을 장려하는데 을 

둔다

의무 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들의 리인이 그들을 신하여 문

제의 사안을 해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한다 컨퍼

런스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회사에 연락을 

취해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도록 의도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기 에 컨퍼런스에서 제안

된 결정의 승인을 얻기 하여 회사에 연락을 취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은 인정한다

의무 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이 컨퍼런스를 활용해야 한다

컨퍼런스에서 는 당사자들에게 불만처리 차의 제 단계  제 단계에 

214) ACIF Guideline 3.4.5

215) ACIF Guideline 3.4.6

216) ACIF Guideline 3.4.7

217) 의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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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단계로 차를 진행하는 잠재  비용의 의미를 당사자들

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불만을 제 단계에서 해결하고자 고안된 수단

이다

제 단계에서 불만이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된 경우 는 자율규약의 모니터

링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

는다 는 당사자들에게 쟁 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

고서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불만해결의 내용 은 컨퍼런스에서 

가 서면으로 기록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반 한 서류에 서명을 하

여야 하고 이후 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한 로 한 방식으로 이를 공개한

다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청인이 제 단계로 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

우 불만은 제 단계로 발 된다 는 당사자들에게 비용 부담에 하여 통지

한다

다 불만처리 차 제 단계 독립 불만 조사 에게로의 회부 

불만처리 차 제 단계에서는 산업 불만에 한 조사의 수행을 하여 가 

제 단계로 회부된 후 일 이내에 독립 불만 조사

이하 을 임명한다 는 능숙한 조사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는 사건별로 다양한 문가 패  에서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 선정된다

통신산업에 한 지식과 경험

능숙하게 불만에 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

과 기술

산업 자율규약의 특정 상 역 소비자 는 운 기술 자율규약

218) 의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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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식 

통신입법체계에 한 지식과 이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제 계에서는 신속하고 비용효과 인 불만 해결이 강조된다

불만은 신청인의 서면 동의서에 따라 가 에 회부한다 는 양당사자

에게 의 조사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린다 는 조사기간  첫 시간에 

하여 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일일보고서는 가 산상의 이유로 

조사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해 사용된다 조사기간이 시간을 과하는 

경우 는 에 주간 보고를 하거나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다 더 

자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의 조사가 언제나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경

우에 따라 불만에 한 결정이 시간 이내에 내려질 수 있다 조사 수행시 

는 모든 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 불만처리 차 제 단계

와 제 단계에서 획득한 자료도 포함된다

당사자는 조사 종료 시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받거나 첫 시간 이후 즉 

조사기간이 시간을 과하면 조사진행보고서를 제공받는다 가 시간 이내

에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 에 양당사자에게 서

면으로 조사 진행에 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의 계속 인 진행으로 인한 

비용 문제를 양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첫 시간 이내에 는 첫 시간의 종료 시 불만이 취하되거나 양당사자가 합

의에 이르 다면 는 그 결과는 서면으로 에 통지하여야 한다 는 자

율규약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는 아래의 원칙을 수하며 특정 사건에서 그가 따르는 차에 하여 합리

인 유연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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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기

에는 상 방에 하여 교차 코멘트 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

함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조사는 철 하여야 하나 그 범 가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

자율규약 참가회원이 조사의 상이 된 경우 집행부와 에게 력하여

야 하며 그들이 서명한 자율규약과 련하여 의 합리 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 인 시간 이내에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가 요청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 하고 이에 한 합리 인 이유를 제시

하지 않은 경우 는 한 단과 처리를 하여 당해 사건을 에 서면

으로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조사를 지할 수 있으며 그가 하다고 

단한 경우 조사의 지를 서면으로 에 통지할 수 있다

조사의 완료 시 는 아래의 사항에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행 가 있었는지 여부 

자율규약 반에 해당하는 행 가 자율규약 참가회원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여부  

반의 결과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 여부

는 양당사자에게 그의 결정에 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는 

일반 정의와 공정성을 입각하여 결정을 내려져야 한다 의심을 피하기 하여

가 단건  만약 자율규약 반에 해당하는 행 를 자율규약의 참가회원이 

한 것이라면 반에 해당하는 행 가 발생하 다고 할 것이나 당해 행 가 참가

회원에 의한 행 가 아닌 경우에는 는 자율규약 참가회원이 련 자율규약을 

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율규약 참가회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는 신청인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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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재조치

는 반의 심각성과 피선청인의 이  행 를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한

다 반행 를 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제제조치를 부과할 지를 결정함에 있어 

는 에게 자율규약의 수  집행체계 하에서 피신청인의 이  행

에 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고려한다 는 양당사자에게 의 결정과 

제재조치에 하여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한다 피신청인은 제재통지서

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확인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독립불복기

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에 의하여 불복이 심리되고 그

에 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 는 신청인에게 

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향후 조치에 하여 통지한다

피신청인이 정해진 반시정기간 내에 반행 를 시정하는지 여부  

정해진 반시정기간 내에 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추가 인 진진

이 있었는지 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는 코드를 반한 피신청인을 상 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재제조치

를 부과할 수 있다 반주의통지 반경고통지

공개비 통지 상술한 바와 같

이 가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반의 심각성과 련 자율규약에 한 피신청인

의 이  행 를 고려한다 공개비 통지의 발 을 결정하기 에 는 먼  

반주의통지나 반경고통지를 해야 한다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 는 제재조치

가 확 되기 에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의 의도는 

피신청인에게 완 하게 달되어야 한다

219)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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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주의통지를 통해 반의 시정 특정한 시정조치 는 련 자율규

약의 수 황에 한 내부 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반주의통지서에는 이행

기간이 명시된다 반경고통지는 반주의통지보다 제재의 강도가 더 높다 일

반 으로 반경고통지서는 신청인이 자발 으로 반주의통지서에서 요구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 된다 는 반경고통지를 통해 반의 시➀

정 특정한 시정 조치 련 자율규약의 수 차에 한 독립 인 감사 ➁ ➂

시행 는 직원교육➃ 등을 명할 수 있다 경고통지서에는 이와 더불어 

당해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과 그 행 를 하기 해 피신청인이 밟아야 

하는 단계들이 명시된다

피신청인이 반경고통지서에서 요구한 조치의 이행을 거 하거나 불이행한 경

우 는 피신청인에게 공식 으로 공개비 통지서가 작성되어 리 공표될 것

이라고 통지하고 사 에 작성된 공개비  통지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통지서에

는 

피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행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에 요청된 는 요구된 조치들을 열거하고

독립 인 감사가 명령되었는지 여부와 감사의 결과를 고

반주의통지서상의 요청  반경고통지서상의 명령이 수되지 않았음을 

공개한 날짜를 기재하고  

시정조치의 이행이 련되어야 하는 최종 기간을 명시한다

220) 감사 은 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제 상자피신청인의 련 자율규 ACIF , ( )

약의 수에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감사에서 권고한 내용을 실행하. 

여야 하여야 한다.

221) 피신청인은 자율규약 반으로 이어진 지식불충분의 문제를 다루기 하여 자사 

의 련 직원에게 련 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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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신청인에게 공개비 통지서의 실제 공개는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 후에 이루어짐을 알린다 이로써 피신청인은 종국 으로 시정명령를 이행하거

나 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개비 통지서는 의 뉴스 터 련 산업 

뉴스 터와 잡지 국일간지  소비자 게시 에 게재된다

피신청인은 에게 제재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외 인 상황에 있음을 주장

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가 부과한 제재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외

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는 당해 제재조치를 그 외

인 상황이 이행을 방해한 기간 동안과 그 범  내에서 지할 수 있다 는 양

당사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한다

로의 회부

이사회는 자율규약을 에 등록하기 하여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 는 의 자율규약을 통신법 제 편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된 자율규약을 반한 경우 는 그 사안을 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에 회부하기 에 는 자율규약의 수  집행 체계상의 모든 기제

를 단계 제재조치 포함 를 사용한다

는 등록된 자율규약과 련하여 범 한 권한을 가진다 통신법 제

조에 따라 는 참가회원이 등록된 자율규약을 반하 거나 반하고 있다

고 단한 경우 그 참가회원에게 당해 자율규약의 수를 지시 할 수 있다

의 지시를 수하지 않는 경우 각 반행 마다 법인의 경우 최고 

의 과징 이 개인의 경우 최고 의 과징 이 부과 될 수 

있다 한 통신법 제 조에 의하여 는 등록된 산업자율규약을 반한 참

가회원에 하여 공식경고를 발할 수 있다 등록된 자율규약의 반에 하여는 

언제든지 에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222)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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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는 경쟁을 규제하는 기 으로 구 거래 행법  경쟁  소비자법 상의 

반경쟁  행 비양심 인 행 공정 거래  결함 있는 제품에 한 제조업자

와 수입업자의 책임 등의 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경쟁  소비자법의 잠

재 인 반은 의 자율규약의 잠재 인 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율규약

의 등록여부는 상 이 없다 의 자율규약의 수  집행 체계는 경쟁  

소비자법이 보장하는 사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불복 차

의 결정에 한 불복은 독립불복기 이하 

에서 심리할 수 있다 는 와 로부터 독립 으로 운 된다

는 개별 사건별로 잠재 인 회원 패  가운데

서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 를 선정한다

통신산업에 한 지식과 경험

불복에 한 평가와 결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

산업자율규약의 특정 상 역 소비자 는 운 기술 자율규약 에 

한 지식 

통신입법체계에 한 지식과 이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당사자가 선정된 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는 그 의 선정을 재검토한다

결정의 당사자들은 의 결정일로부터 일 이내에 에게 불복을 신

청하여 독립 인 불복기 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인은 

223)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9 .

224)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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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불복신청의 근거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 첫 시간에 한 비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는 이를 에게 회부한다 가 불복신청을 

다루는 경우 추가 제재조치는 가 불복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용되지 않는다 불복이 제기된 경우 가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는 의 결정을 심사한다 련 사실 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고 단

한 모든 질의를 할 수 있다 는 의 결정을 인용 하거나 가 단

하기에 한 방식으로 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는 취소 를 명할 

수 있다 의 결정은 자연정의와 공정성에 입각하여 내려진다 는 그의 불

복 인용 는 기각 결정에 한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러

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일 이내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결정의 사본과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 이유를 불복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불복신청인은 시정조치 는 가 명한 다른 조치의 이

행을 결정문과 결정 이유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반시정행 의 모니터링 

는 는 가 명한 제재조치  시정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는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의 수에 한 질의를 통해 제재조치와 시

정명령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러한 질의를 받은 때 피신청인은 에게 제재조

치와 시정명령의 이행과 련된 문제에 하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다 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는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속 인 불이행을 통지하고 반시정기간을 정하

여 명시한다 한 반을 시정하지 않은 이유에 하여 피신청인의 응답을 요구

한다

피신청인이 반시정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약의 반행

를 지속하며 이에 한 만족할 만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는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속되는 불이행을 추가로 부여한 시정기간 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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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반행 를 에 회부하겠다고 통지한다

반행 가 지속되는 경우 는 지속되는 불이행행 를 에 회부한다

피신청인에 한 모든 서신에서 는 피신청인에게 불이행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는 자율규약 반행 에 하여 보다 확 된 제재조치

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피신청인의 응답을 고려한다

비  유지

공개비 통지서의 공개를 제외하고 의 체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 는 비 로 유지된다 련 당사자가 는 에 

불만과 련하여 공개한 기 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상 방에 의해 비 로 유지되어야 한다

비용 부과 

의 체계는 자율규약의 수를 도모하기 한 것으로서 개별 인 손해배상

을 한 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체계를 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근

성 공정성  비용의 명확성의 원칙을 수한다 요 부과제도는 불만을 제기하

는 모든 당사자에게 근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실무근이거나 차남용 인 불

만을 통제하기 한 목 으로 도입되었다 각 단계별로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두

었는데 각 체크포인트에서 는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불만처리 차의 비용

을 알린다 이러한 체크포인트는 분쟁을 해결하기 한 체 인 방안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여 비용의 확 로부터 당사자들을 보호한다 일반 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불만처리 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각자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법에서 불만처리 차 제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비용

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 당사자 일방의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상 방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25) 규정 참조 ACIF Guideline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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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단계  제 단계의 비용 

가 의 비용과 제 단계  제 단계에서의 행정 비용을 충당한다

나 제 단계의 비용

의 시간을 가장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시간표에 따라 가 불만에 한 조사를 개시하기 에 에 서면진술

을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간략한 서면진술과 련 입증 자료를 가 당사자

들에게 그 사안이 제 단계로 이 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는 신속하게 신청인의 서면 진술서와 련 입증 자료의 사본을 피신

청인에게 제공하며 피신청인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로부터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상 방의 자

료에 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진술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에 제출하여야 한

다

는 와 시간당 계약을 체결하며 는 에 언 한 모든 서면 자료를 

에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발생한 비용을 납부한다 는 각 불만별로 

의 첫 시간에 한 비용과 이 기간 동안 에게 발생한 지출 교통비

숙박비 등 을 지불한다 피신청인이 자율규약을 반하 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피신청인은 모든 의 비용 첫 시간에 발생한 비용 포함 을 부담한다 그러나 

가 불만이 차를 남용하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단한 경우에 조사는 시간 

이내에 종료되며 신청인은 의 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사가 시간을 

과하여 지속되고 가 피신청인이 자율규약을 반하지 않았다고 단한 경

우 신청인이 의 조사 비용  시간 과부분을 부담한다

조사가 시간을 과하여 진행되기 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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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추가 시간에 한 상되는 지출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에 한 치

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한 치 을 

의 비용과 지출을 계산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결정을 내

리기 에 치 이 고갈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 결정을 내리고 서

면으로 이유를 제시하기 까지 발생하는 의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기 한 추

가 치 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  구든지  의 비용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거 하는 경우 는 의무 인 치  제공을 거

하는 경우 불만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는 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신청인이 의무 인 치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 한 경우에

그 사안에 하여 와 는 는 더 이상 여하지 않는다

다 불복비용 

독립불복기 의 회원은 와 시간당 계약을 체결한다 불복이 개시되면 

불복신청인은 의 첫 시간에 한 비용과 그 기간 동안에 발생이 상되는 

지출교통비 숙박비 등에 한 치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해진 불복 치 은 

불복이 인정되면 반환이 가능하다 불복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의 비용

을 부담한다 정해진 불복 치 액은 가 결정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불복 치 액에 한 정보는 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는 치 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율규약 참가회원들에게 이를 가능한 신

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복 차가 시간을 과하여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은 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할 때까지 발생할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기 한 추가 치

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이 치 을 의 비용과 지출을 계산

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의무 인 치  제공을 하지 않

거나 거 하는 경우 불복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의 결정이 유지된다 법

에서 당사자들이 그들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효력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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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에도 는 당사자 일방에게 상 방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의 민원처리 차

가 의 설립

는 호주에서 화 는 인터넷 

서비스에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과 일반가정 고객을 하여 신속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이다 이를 체계

라고 한다 는 독립기구로서 분쟁을 객 이고 비 료 인 방

식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한 목 을 가진다 는 년에 연방의회법에 의

하여 설립되었다 는 통신산업옴 즈만 법인으로 운 되며 산업 정부 그리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의 설립문헌 과 정 은 의 

목 과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의 일반 인 역할과 권한에 한 법률  근거는 

년 소비자 보호  서비스 기 에 한 통신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률에 의하여 모든 망소유통신사업자와 자격있는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체

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권한

는 화와 인터넷 서비스에 한 불만 민원 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 조

사권한에는 민원과 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226) 체계는 회원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최종 이용자가 그 서비스 TIO TIO 

에 하여 제기하는 민원을 조사하고 민원에 한 결론과 지시를 내리는 즉 분쟁 , , 

해결 체계를 의미한다 제 조 제 항. TIO Constitution 1 1 .

227) http://www.tio.com.au/about-us.

228) 체계는 회원가입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가 자발 으로  통 ACIF . ACIF(

신 회 자율규약에 서명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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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 이하의 사건에 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 즉 통신사업자

가 법 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고 이하의 

사건에 하여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년 월 일 에 에 

수된 민원에 하여 는 최고 까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최고 

까지 권고를 할 수 있다 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

거나 조사의 진행을 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다 조직구조

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통신사업자 소비자 단체  정부로부터 독립

된 기구이다 의 구조는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한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는 원회 와 이사회의 지배를 받으며 독립 인 옴부즈만과 

부옴부즈만에 의해 운 된다

이사회는 의 재무 등 형 인 기업지배 를 담당하며

가 정   설립문헌의 내용을 수 여부를 감독한다 이사회는 최소 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사업자 회원 가 임명하는 명의 이사와 독립 이사 명을 

포함한다

원회는 명의 사업자 회원 표 명의 소비자 표  독립 인 원

장으로 구성된다 원회는 민원처리  정책사안과 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와 이사외의 개인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원회는 옴부즈만에게 정책과 

차에 한 사항에 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옴부즈만은 의 일상 업무와 개별 불만사건의 수 조사 해결  결정을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과 임무를 행사할 수 있다

라 할

는 일반 으로 기본 화서비스 인터넷 근 제공 서비스 공공이동 화서

229) 제 조 제 항 TIO Constitution,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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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요 서비스의 질 교환서비스 화번호안내 화번호부 서비스의 정비 

유지  허  보고 개인정보 통신사업자의 법정 토지출입 권리의 행사 등에 

한 민원을 다룬다

마 재원 

는 산업에서 재원을 조달받는 비 리 단체이다 의 유일한 수입원재정

원 은 의 정 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민원 해결 서비스에 

한 수수료이다 즉 의 운 비는 사업자에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충당되며 회원들에게 연회비나 가입비를 부

과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가 사업자의 고객 가운데 한명으로부터라도 민원

을 수한 경우에만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의 재원조달 구조는 

사업자에 하여 에 한 민원 제기를 최소화하는 유인으로서 작동한다

모든 사건은 각 단계별로 기록되는데 의 민원처리 차동안 민원은 총 개

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단계는 민원처리의 잠재 인 단계를 반 한 것이다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가 발 한 청구서에는 사건 크기에 따른 수수료

사건 수수료 와 운   자본 비용의 일부가 포함된다

사건 수수료 

사건 수수료는 에 등록된 사업자에 한 민원과 직 으로 련된 비용을 

반 한 것으로 단계에 따라 다르다

민원의 조사와 련하여 사업자가 직  책임져야 하는 모든 법 기술  는 

회계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다

230) 제 조 TIO Constitution 4 .

231) http://www.tio.com.au/about-us/funding.

232) 호주의 통신사업자들은 부분 의 회원이다 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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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사건 수수료< 3-1> TIO

벨(Level) 

수수료

년 월 년 월2007 1 ~ 2011 6 년 월 년 월2011 7 ~2012 6

신청1( -Referral) $31 $32

조정2( -Conciliation) $260 $280

조사3( -Investigation) $475 $530

조사4( -Investigation) $2,250  $2,400

토지 출입(Land Access)** $2,650 $2,900

세  별도* 

토지 근활동에 한 이의제기 신청 련 ** 

운   자본 비용 수수료 

사업자에게 민원사건 수수료가 발생하면 당해 사업자는 의 운 비용의 일

부에 기여하여야 한다 운 비용은 지배구조 사무실 설비 일반 시스템 통신 비

용 홍보  책자발간 비용 등 승인된 산상의 사업지원  기반 비용을 포함한

다

자본 비용은 지난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  자본 비용으로서 사업자에게 

부과된 민원의 가치즉 사건 수수료를 이용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된 사건 

수수료의 총액에 비례하여 그에 해당하는 비율을 부과한다 즉 청구서 발행 기

간 월별 는 분기별 내 특정 사업자와 련된 민원의 가치가 총 사건 수수료의 

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동일한 청구서 발행 기간에 한 의 총 운  

 자본 지출 비용의 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조건 

가 발행한 모든 청구내역은 사업자가 재분류나 재심사 신청에 한 응답을 

기다리는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 

재등  는 재심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후에 발행하는 청구서에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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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한 크 딧이 포함된다

바 산업자율규약

가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련 법령과 민원의 개별 인 제반사정과 함께   

산업자율규약을 참조한다 는 매달 산업자율규약의 수 황에 하여 

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자율규약은 통신소

비자보호 코드  이동통신

리미엄서비스 코드 이다 주로 참고하는 규정은 

청구서발 민원처리 차 크 딧 리 통신사간 가입이동 매처 자문 계

약 생명을 하는 질병에 한 우선 지원 생명을 하며 달갑지 않은

통신에 한 처리에 한 규정들이다

사 의 민원처리 차 

개요

는 분쟁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경제 이며 비공식 이고 신속한 해결하

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분쟁해결의 임무를 수행하고 련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는 근성 독립성 공정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과 더불

어 법 좋은 산업 행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 인

233) http://www.tio.com.au/members/industry-codes.

234) 자율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차는 사업자의 민원처리 차에 한 것이 

다 의 민원처리 차는 설립문헌에서 정하고 있다 컨 통신소비자보. TIO TIO . , 

호 자율규약 제 장은 민원처리 차의 장이다 동 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민원처리9 . 

차를 설치할 것과 소비자와 에 그 차에 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TIO

있다. 

235)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objectives-and-principals.

236) 제 조 제 항 TIO Constitution 5 1 .

237) 이는 년 산업 과학 부에서 제정한 산업기반 소비자분쟁해결체계 기 1997

이 정한 원칙(Benchmarks for Industry Base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chem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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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려한다

의 분쟁해결 차는 일반 으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의 수 분류 처리

조사 사건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경제 이

고 비공식 이며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하여 는 이러한 일반 인 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별 사건별로 는 분쟁해결 차가 분쟁의 모든 당

사자들에게 공정하고 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

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 인 분쟁의 해결을 하여 

련된 자료나 증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는 사건에 하여 유연하게 근하며 이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한 

각 사건을 개별 인 사안으로 다룬다 의 분쟁해결 차는 크게 정의 분류  

단계  확 증거  결정내리기 기본 인 해결방법  결과 크 딧 리 사

건 종결 고객의 불복 권리 재분류신청 기록유지  정보의 리 체계 인 문

제 조사 토지 근 활동에 한 이의제기 불이행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한 내용이 방 하여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어려우며 한 본 보고서의 

범 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개 하고자 한다

분류  단계의 확  

에 수된 사건은 문의 는 민원 으로 분류되며 민원

으로 분류된 사건은 다시 단계 증 하나로 분류된다 민원은 의 할 내 사건

에 한 고통 는 불만족의 표 으로 련 의 회원사업자에게 처리의 기회

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문의는 민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는 해결이 될 때까지 는 의 여가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까지 높은 단계로 확 시킨다 민원이 단계 으로 확 되는 때에는

238) 제 조 제 항 TIO Constitution 2A 1 .

239)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classification-and-escalati

참조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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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원사업자에게 합리 인 해결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문의와 민원의 특성

는 소비자가 제기한 사건에 하여 다른 분류 단계를 용한다 각 단계는 

다수의 다른 특성을 가진다

문의 는 련 서류가 고 의 민원처리담당자의 처리 기간이 평균 

분으로 최  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처리 후 즉시 사건이 종결된다

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 설명하고 민원의 제기와 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어떠한 정보가 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에 연락하라고 한다 의상 회원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거나 보

다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조직에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이와 련하여 

는 어떠한 결과에도 여하지 않으며 소비자나 회원사업자로부터 결과에 

한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민원의 모두 네 단계로 나뉘다 제 단계는 련 서류가 고 처리기간이 평균 

분으로 최  분 이상 걸리지 않는 민원을 말한다 처리 후 민원이 바로 종

결된다 는 소비자를 직  회원사업자에게 화나 서면으로 연결시켜 다

는 회원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응답을 할 것이라 기 하며 가 요청한 경우 동일한 시간 이내에 에 연락

을 취할 것이라 기 한다 는 회원사업자가 소비자와 함께 민원을 일 이내

에 해결할 것으로 기 하며 민원해결 차에 한 개입를 자제한다 는 결과

에 한 통보를 요구하지 않으나 결과가 통보된 경우 이를 수용하고 민원기록부

에 포함시킨다

제 단계 민원의 특성은 의 민원처리담당자의 처리 기간이 평균 분 이하

이며 사 에 제 단계 민원으로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분류될 수 있다 는 제

단계 민원을 수하면 회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사업자가 민원 

해결안을 일 이내에 에 제시할 것이라고 기 한다 는 해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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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조정자 역할을 한다 한 는 해결안의 상 조정  평가에 있어

서 단권한을 행사한다

제 단계 민원의 특성은 처리기간이 평균 분 이상 걸리지 않으며 사 에 제

단계 는 제 단계 민원으로 등록되어야만 제 단계 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제 단계 민원으로의 분류는 불가능하다 제 단계 민원을 처리

하기 해서는 는 회원사업자가의 상당한 조사 가 요구되고 복잡

한 쟁 과 증거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한 소비자에게도 한 결과가 래되

며 상당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는 민원이다 제 단계 민원이 등록되면 는 서

면으로 이를 회원사업자에게 알리고 공식 으로 민원에 한 조사를 개시한다

는 회원사업자가 사안을 조사하여 일 이내에 서면으로 모든 요청 증거  

자료와 함께 응답할 것이라 기 한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회원사업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요구되는 자료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응답기간

을 정하여 회원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 는 분쟁 액이 

미만이며 가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 단계 민원의 특성은 복잡한 쟁 이나 지속 으로 제기되는  단계 민원에 

한 해결을 회원사업자가 반복 으로 하지 않는 민원이다 망소유통신사업자의 

법정 권리인 토지 출입권  향설비의 설치 는 활동의 유지에 한 이의

제기도 제 단계 민원으로 분류된다 분쟁 액이 이상이며 사건이 매우 

복잡하여 종결하기 어렵거나 는 제 단계에서 정한 기간보다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민원처리 에 회원사업자나 소비자의 작 나 행 로 인하여 민

원의 상황이 변한 것일 수 있으며 이 에 요청하 으나 제공되지 않은 증거나 

정보에 한 추가 요청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 회원사업자에 의한 

상당한 조사 와 증거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제 단계 민원에 하여 

는 회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사업자가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

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에 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식 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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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조사하며 분쟁에 하여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나 단계 확  차 

는 문의나 민원을 높은 단계로 확 하는 경우 이를 련 회원사업자에게 

그 이유와 함께 알려야 한다 는 사업자의 무응답을 이유로 제 단계 민원을 

제 단계 민원으로 는 제 단계 민원을 제 단계 민원으로 확 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을 확 하기 에 회원사업자에게 응답이 요구됨을 

상기시켜야 한다 민원이 다음 단계로 확 되는 때에는 회원에게 그 차에 따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 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민원처리담당자는 사건 조사를 개시할지 는 추가 조사를 진행

할지 여부에 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가 소비자와의 첫 

에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 그는 사건이 더 이상 검토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소비자가 근거 없는 기 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민원처리담당자가 어떤 분류 단계에서 민원에 한 조사를 더 이상 하

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은 그 단계에서 머무른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에

는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원사업자는 재분류신청을 통해 에 련 민원의 분류  단계 확 의 재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의 민원처리 차  분류  

단계의 확 규정에 따라 민원을 수하고 분류하며 나아가 단계를 확 하여야 

한다 회원사업자가 민원이 이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단계가 확 되지 않았다

고 믿는 경우에 그 민원의 재분류를 공식 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 는 일반

으로 재분류신청이나 결정에 한 심사 를 이유로 민원처리 차를 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신청이나 심사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

한 경우에는 차를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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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결정내리기

는 이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각 문의나 민원을 개별 으로 고려한다

는 유용가능한 증거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 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결정을 내린다 회원사업자는 설립문헌

에 따라 민원과 련된 모든 증거를 요청여부를 불문하고 가 정한 합리 인 

시간 이내에 에 제공하여야 한다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민원

처리담당자는 회원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고 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리 으

로 확신한 련 증거의 제공을 회원사업자가 등한시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소비자에게 그 결

정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하나 당사자들이 주장한 각 쟁 별로 분석하여 자세하

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분쟁해결방법  결과

는 민원을 해결하거나 문의를 처리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포

함한 혼합 인 분쟁해결 차를 사용한다

자기변호 교육 

회부

조사

결정에 의한 해결  

는 소비자와 회원사업자간에 힘과 상 지 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민원이나 문의를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는 가능

240) 참조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reclassification-requests .

241)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evidence-and-decision-making 

참조.

242)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standard-resolution-methods-

참조and-outco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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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입을 자제하고 소비자와 회원사업자가 함께 각자의 견해와 증빙 자료를 고

려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합의할 것을 장려한다 소

비자 는 회원사업자의 지속 인 행 민원의 제반사정 유용가능한 자료  

의 개입없이 공정하고 합리 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분쟁해결 차에 보다 깊이 여할 수 있다

는 민원을 고려하는  언제든지 해결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사

업자에게 제공한다 는 이러한 사업자의 제안을 소비자에게 직  달하며

달 시 소비자가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타 

련 정보 련 법 좋은 산업 행 의 입장성명서 등도 함께 달하여야 한

다

는 언제든지 비공식 으로 소비자 는 회원사업자와 민원을 해결하기 

한 목 으로 상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 는 회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는 구술

로 민원의 상 인 강 과 약 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 과 약 에 비

추어 해결을 부추길 수 있다 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게 할 이

유가 있다고 단한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게 할 이유가 있다고 단한 경우 그 

사안을 더 한 구제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조직이나 기 에 그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민원을 고려하는 이나 고려한 이후에 옴부즈만 는 부옴부즈만은 회원사업

자가 소비자서비스보장기 을 반한 

사실과 그 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민원이 한 분류 단계에서 회부 조정 는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게 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때에는 옴부즈만 는 부옴부즈

만이 설립문헌 에서 정한 최  액의 상한선까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소비자와 회원사업자가 모두 그 게 하기를 요청한 경우 만약 옴부즈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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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옴부즈만이 동의한다면 옴부즈만 는 부옴부즈만은 민원에 하여 재권한

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설립문헌 에서 정한 최  액의 상한선을 

과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는 구속력 있는 결정 지시  권고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 해당 당

사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당사자를 밝히지 않기 해 최선을 다

한다 해도 당사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문제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 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권고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종결

가 민원이나 문의를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단하거나 는 조사

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때에는 당해 민원이나 문의를 종결

한다 민원이 종결되었으나 소비자가 의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

한 때에는 는 그 민원의 처리 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 단계 는 제 단계 

민원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먼  소비자에게 의 사건종결결정에 해 고려할 

수 있는 합리 인 기회를 제공한 후에 당해 민원을 종결해야 한다 한 는 

제 단계  제 단계 민원을 종결하기 에 잠재 인 자율규약 반을 평가하여야 

한다 반이 확인된 경우 는 이를 에 보고한다

불복 차

소비자는 옴부즈만이나 부옴부즈만이 내린 결정을 제외하고 의 민원처리 

담당자가 내린 모든 결정에 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더 이상 

민원에 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지한 서신이나 이메일에는 소

비자가 그러한 결정에 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

243) 참조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closure .

244) 참 http://www.tio.com.au/about-us/policies-and-procedures/consumers-right-to-a-re view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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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야 한다 민원이 복수의 쟁 을 제기하고 옴부즈만이나 부옴부즈만이 쟁 의 

일부에 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소비자는 옴부즈만이나 부옴부즈만이 개입되지 

않은 결정에 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는 내부 으로 문심사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심사담당자는 문제

의 사건에 사 에 개입한 이 없으며 소비자 회원사업자 당해 사건에 참여한 

조사 직원으로부터 독립 인 사람이어야 한다 심사는 일반 으로 심사담당

자에 의한 추가 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심사 후 심사담당자가 결정을 인용하지 

않겠다고 단한 경우에는 문의나 민원을 재분류하거나 한 민원처리담

당자에게 민원에 해 추가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심사담당자가 보기에 

문제의 사건은 단순하고 상 으로 경미한데 이를 공식 인 조사를 해 환송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면 회원사업자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상할 수 있다

결정의 집행

는 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업자에 하여 직 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자신의 결정을 집행할 수 없기 떄문이다 이러한 사안은 

에 회부되어 의 집행조치를 기 할 수밖에 없다 가 할 수 있는 제

재조치는 시정시지나 반고지의 발  는 민사벌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업자간 분쟁해결 차제도하고는 다르다 체제 사업자간 

분쟁해결제도는 실제 자기 집행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서 이 내린 결정을 수하지 않으면 이는 

당해 회원사업자를 그 체계로부터 방출하는 사유가 된다 방출당한 사업자는 산

업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이 체계를 

수해야 하는 매우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보호  산업 기 에 한 

통신법은 모든 망소유통신사업자와 자격 있는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하여  

체계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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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실정법체계 하에서 법하게 운 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의 통신부문 근 련 분쟁해결 차 

개요 

통신산업에서의 경쟁 규제 특히 근 규제는 호주경쟁소비자 원회

에서 담당한다 는 사법권을 가진 독립규제기 으로 통신사업자

간의 근과 망에 한 분쟁을 고유한 분쟁해결 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의 목 기능 조직 의결 차를 개 하고 통신산업의 경제 규제

에 있어서 의 역할을 간단히 조명하고 마지막으로 근에 한 분쟁해결

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  

는 거래 행법 제 조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년 거래 행 원회

와 가격규제 원회 가 

통합된 기구이다 는 독립법정기구로 년 거래 행법  년 경쟁  

소비자법  련 법률의 집행을 하여 설치되었다 의 목 은 경쟁의 

진과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를 통한 호주국민의 복지증진이다 는 국가의 

기반산업을 규제하며 주요 임무는 개인과 사업자가 연방의 경쟁 공정거래  

245) 년 거래 행법은 년 경쟁  소비자법으로 개명되었다 경쟁  소비자 1974 2101 . 

법은 시장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보다 추상 으로 말하면 동법은 불공정 시장거래 . 

행 산업자율규약 기업의 인수와 합병 제품의 안 제품의 포장 가격 감시, , , , ,  , 

통신 가스 력 공항 등의 산업 규제 등을 한다 특별히 경쟁 미 소비자법은 , , , . 

에게 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것과 통신 산업 특유의 근체제ACCC

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access reg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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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을 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교육과 정보제공과 더불어 

는 소송에 한 안으로서 분쟁해결을 권고한다 는 경우에 따라 

반독 인 행 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법  응을 할 수 있다

는 원장과 상임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은 연방총독이 임명한다

도 와 마찬가지로 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반드시 상임직으

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과 원은 년을 넘지 않는 임기로 재임용이 

가능하다 해임은 의 원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 부정 산 이해 계에 

한 불고지 주무장 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겸직행  등이다

의 상임 원회 는 매주 정기 으로 회의를 열고 에 의

해 조사된 사건에 해 의결한다 원회의 회의는 일반 으로 원장이 주재하

고 최소한 명의 상임 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의결사안은 합병 승인  통지

법  소송의 제기 여부 기반설비에 한 근 등에 한 결정이다

는 개의 소 원회가 상임 원회의 결정을 돕는다 소 원회는 상임

원들과 원 는 특정사안에 한 문성을 가진 당연직 원

으로 구성된다

집행소 원회 는 매주 회의를 가지고 집행 로그램을 

장한다 집행소 원회의 권고는 상임 원회에 의결을 해 회부된다

합병소 원회 도 매주 회의를 가지고 부분의 합병 사건을 

다룬다 한 사건을 상임 원회에 회부하며 나머지 사안에 해서는 보고 한

다

통신소 원회 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통

246) http://www.accc.gov.au/content/index.phtml/itemId/54137.

247) 의 원장은 의 원 에 한 명이다 와  ACMA ACCC . - 2011. 11. 7. ACCC

와의 인터뷰General Manager . 

248) 구 거래 행법 제 조  제 조 13 14 .

249) http://www.accc.gov.au/content/index.phtml/itemId/5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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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한 의 기능 곧 거래 행법  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

들 승인 등을 장한다 통신 원회는 집행 원회와 조율한다

근규제  가격감시 소 원회

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근과 가격 감시 문제를 장한다

재정소 원회 는 매주 회의를 가지며 승인 통지를 다

루고 총회에 보고한다

의  결정  경쟁  소비자법의 면책 특권 의 부여와 련된 

결정  필수설비 근에 한 재결정은 호주경쟁심 소

에 불복할 수 있다 의 결정  다수는 연방행정법원

칙에 따라 연방법원의 심사의 상이 된다

통신부문의 경제 규제에 있어서 의 역할

는 통신부문의 경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년 경쟁  소비자법

 에 의하여 

산업의 고유한 경쟁과 근 규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규정들은 산업에서 이루

어지는 반경쟁 인 행 와 재 가 유선망을 통해 제공하는 필수통신기반

시설에 한 사업자들의 근을 다룬다

250) http://www.accc.gov.au/content/index.phtml/itemId/994966.

251) 경쟁  소비자법 에서는 의  Part XIB ACCC

특  통신사업 가 공 거래행  련  는 경우 그에 한 통지    (i) 

특  통신사업 가 경쟁규칙에 반하는 행 에 한 통지    (ii) 

공 거래행 에  특 행  령    (iii) ( , exemption order)

통신사업 에게 할 록 보 무  에 해 하고 다    (iv) .

252) 에서는 통신 근자율규약의 설정과 속 련 분쟁해결에 한 의  Part XIC ACCC

기능을 규정하다.

253) 향후 범 한 기반시설 서비스가 국가 로드밴드망 (National Broadband Network 

을 통해 제공될 정이다 은 국가 소유의 와 유선 성망이 될 것(NBN)) . NBN FTTH /

이다 이 망은 의 도매 근 계약에 한 감독을 조건으로 근개방정책을 . A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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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  소비자법 이외에도 년 통신법 년 소비자 보호  

서비스 기 에 한 통신법 년 법 년 방송서비스법의 집행을 담당

한다 통신법에서는 에게 

가 업무수행과 련된 산업기 번호배분기 자주소에 한 결정을 

내리기 에 에 자문을 하고 

통신사업자나 콘텐츠제공자 통신산업  의 통신기능과 권한에 한 특

정문제에 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가 의뢰한 통신문제를 조사하고

통신사업자간의 근과 망에 한 분쟁을 조정하고

가 시설설치허가 를 발 하기 에 자문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근에 한 분쟁의 해결

가 황

년 경쟁  소비자 안 조치에 한 통신법 개정법

은 

행 년 경쟁  소비자법 구 년 거래 행법 제 부에서 규정

하고 있는 근에 한 분쟁해결체계를 년 월 일자로 폐지하 다

경쟁  소비자법의 경과 규정은 선언된 서비스 에 하여 최

종 근 결정 이 내려지기 까지는 당사자가 여 히 

선언된 서비스에 한 근 분쟁을 에 통지우리의 재정신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언된 서비스란  구거래 행법 제 조에 의하

기 로 도매로만 제공될 정이다 에서 제공되는 소매서비스에 하여는 . NBN

재 소매통신서비스에 용되고 있는 경쟁  소비자 보호법이 용될 정이다.  

254) http://www.accc.gov.au/content/index.phtml/itemId/6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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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격 서비스 로 에 의해 선언된 서비스로 격 서비스로 선언

되면 근 제공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언된 서비스에 한 최종 근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

면 당해 서비스와 련한 근 분쟁을 에 통지할 수 없다

지 까지 선언된 유선 서비스  

에 하여만 최종 근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 국내 송용량서비스

 이동통신 근 서비스

에 한 최종 근 결정 여부에 하여 공개질의가 진행 이다

나 근 분쟁 

선언된 서비스와 련하여 최종 근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는 당해 

선언된 서비스와 련된 통신 근분쟁을 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는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구속력 있는 종국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를 하기 해서는 근을 원하는 사업자 는 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에 근 분쟁에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근 분쟁을 재할 수 있다

선언된 서비스가 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나 망을 소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

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제공될 정이며

기본 근 의무  하나 이상이 당해 선언된 서비

스와 련하여 망소유 통신사업자 내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용되며

근을 원하는 사업자가 망소유통신사업자 는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기본 

근 의무의 수를 한 조건에 합의를 할 수 없으며 

당해 선언된 서비스와 련된 최종 근 결정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가 당해 선언된 서비스에 하여 근 결정을 내리겠다는 제안에 한 

255) ACCC, Res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Access Disputes - a Guide, March 2004, 

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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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를 개시한 경우 는 분쟁이 당해 공개질의 결정 이

 는 이후에 통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 결정을 내리지 않고도

재를 종료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 차

경쟁  소비자법은 분쟁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 심

리 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는 

일반 으로 분쟁에 하여 공개 인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이 

에 통지된 때와 당해 분쟁의 쟁 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개할 뿐이다 분쟁의 

통지는 일반 으로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이루어

진다

경쟁  소비자법은 근을 제공하는 사업자 는 근을 원하는 사업자 이외

에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에 서면으로 근 분쟁의 당사자 신

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가 당해 신청

인이 충분한 이해 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분쟁의 당사자 신청은 가 분쟁을 통지받았다고 발표한 후 가능한 신속하

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서의 제출은 의 

주소로 자 으로 할 수 있으며 는 의 통신

에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는 행 통신 근분쟁 해결에 한 지침을 

년 월에 발간하 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쟁의 당사자 신청은 분쟁이 통보된 후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재는 원장이 원 에서 임명한 재 원들

이 담당한다 일반 으로 재 원은 명이상이며 재는 과반수의 의견에 따

라 결정된다 재 원들은 의 통신  법무  직원들의 보좌를 받는다 이

256) ACCC, Res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Access Disputes - a Guide, March 2004,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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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 을 이루며 의 일부로서 각각 역할을 나 어 담당한다 보좌 들

의 역할은 크게 가지이다 첫째 보좌 들의 일부는 사건 리를 맡는다 이

는 단순히 차 인 역할이다 둘째 일부 보좌 들은 재 원들에게 분쟁의 실

질 인 쟁 에 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다 그들은 구두나 문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신 지시 결정문 결정 이유 등의 안을 작성한다 셋째 보좌 의 

일부는 재의 상이 되는 특정 쟁 에 하여 화해나 조정을 권장한다

의 보좌 들은 근 분쟁과 련하여 당사자들의 포인트 가 된

다

재 차는 크게 사  단계 실질 단계 그

리고 결정 단계 나뉘어 진행된다 사  단계에서 

는 분쟁의 실질 인 쟁 과 련 당사자를 식별하여 당해 분쟁을 가장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분쟁해결방법에는 제 자에 의한 조정이나

문가에 의한 결정 에 의한 

재 는 이러한 방법들이 혼합 등이 포함된다 사  단계에서 는 할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후에 있을 실질 인 쟁 의 단에 방해가 되

는 쟁 을 사 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질 단계에서 는 재 사건의 

쟁 을 심의한다 는 일반 으로 당사자에게 련 자료와 의견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안에 하여는 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심의를 마친후 결정 단

계에서는 재 사건에 한 결정을 내린다

년 월 기  재 가 다루고 있는 재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동 통신 근 서비스 

회선 공유 서비스 

무조건  지역 화 서비스 

257) 의 자료 , p.12-13.

258) 의 자료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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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용량 서비스 

디지털 데이터 근 서비스 

발신 근서비스  착신 근서비스

지역 통신서비스 

회선 임  서비스 도매

년 통신법 설비 근 

라 분쟁해결지침 

는 통신 근분쟁해결지침

을 년 월에 발간하 다 이 지침은 가 

와 분쟁해결 자문단에 의 분쟁해결 차에 한 독립 인 검토를 탁한 이

후에 년에 최 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구 거래 행법  경쟁  소비자법

의 일부 통신 련 조문의 개정으로 인해 한 차례 년 월 개정되었다

의 통신 근분쟁해결지침은 총 개의 장과 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지침의 각 장과 부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장 도입 선언된 서비스  선언된 서비스의 근에 한 분쟁

제 장 재 개시 분쟁의 통지 

제 장 재의 구조 

제 장 재의 차

제 장 공동 당사자 공동 심리 별개의 차

제 장 정보의 흐름 차  공정성  기

제 장 재의 결정  종료 

제 장 심사

제 장 이행합의  재 

부록 선언된 서비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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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근 분쟁의 통지

부록 가격책정 원칙

부록 통신법상의 재

부록 기 유지합의안 

제  결론 

이상으로 호주통신미디어 원회 의 조직과 규제집행 차 통신산업 자

율규제기 의 조직과  의 규제집행 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통신부문 근 련 분쟁해결 차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원회에 해

당하는 에는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 차와 피규제자의 법 반행 에 한 

집행 차는 확립되어 있으나 사업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한 차나 권한이 

없다 사법권한이 없는 의 법집행 차는 범 한 정보수집권한을 바탕

으로 규문주의 으로 이루어지는 형 인 행정기 의 법집행 차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사법권한이 있는 는 근과 망에 한 분쟁의 해결을 해 

안  분쟁해결 차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방송통신규

제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독특한 규제집행체계를 확립하고 있

는데 그 특징은 규제기 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자발 인 규제의 수와 

집행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산업에서 규제의 집행은 단계로 이루어진

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규제의 집행은 사업자가 맡겨진다 사업자의 집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다음 단계로 산업의 자율규제기 이 규제의 수와 집행

을 담당한다 자율규제기 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 이 내린 

결정의 수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규제당국이나 사법기 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사업자와 규제당국의 간에 치한 자율규제기 은 산업의 

자발 인 규제 수와 집행을 실 하기 하여 소비자에 의한 민원처리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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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 차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불복 차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네 기 의 규제집행 차와 분쟁해결 차를 바탕으로 

호주 사례가 우리나라 방송통신 원회의 법집행 차 개선을 해 제공하는 시사

을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의 에서 조직과 차로 나 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직 

조직과 련하여 효율성과 공정성  객 성 제고의 에서 호주 방송통신규

제기구의 구조 기능  업무 분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구조  업무 분장 

외부 구조  업무 분장

정책 규제 방송통신법  규제 경쟁법  규제 

호주는 구조 으로 정책과 규제 방송통신법  규제와 경쟁법  규제를 각각 

분리시켜 담당기 에서 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일찍부터 정책기능과 규제

기능을 구조 으로 분리하여 운 해 왔다 정책기능은 정부부처가 담당하도록 하

고 규제기능은 문규제기 에게 으로 담당하도록 하 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최 의 법정 규제기 인 호주방송규제 원회

의 설립시기인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는 와 

가 방송통신에 한 규제를 의 주무부서인 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

제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산업에 한 문규제는 방송통

신법령을 집행하는 가 방송통신산업의 경제   경쟁법  규제는 

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통신산업의 근과 련한 제 규제를 

에서 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지 않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규제 원회는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모두 장하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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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정책기능을 확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면 방

송통신 원회의 규제기능이 정책기능에 의해 공정성과 객 성이 훼손될 수 있다

는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정책과 기능을 구조 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

에서 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겠지만 실 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차선책으로 방송통신 원회의 체의 법  성격과 담당업무  권한 등에 비추

어 규제와 심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기능 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구조  업무 분장

의 법무서비스국  의 독립불만조사  독립불복기

기  내부에서의 구조  업무분장도 에 띈다 는 법무서비스국과 주요

기능부서로 법정책  실무부를 설치하여 의 업무  법과 련된 모든 

업무를 장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산업 자율규제기구인 는 사업자간 분쟁

해결처리를 하여 독립불만조사  독립

불복기 를 선정한다 이들은 통신산업에 한 고도

의 문성과 법체계에 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능숙하게 조사를 수행하여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독립불만조사 과 독립불복기 은 불만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결정까지 내리기 때문에 비록 조사와 심 이 분리된 체계는 아니라 하더

라도 독립불만조사   독립불복기 제도는 불만처리 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간단계 방안이라 보인다

방송통신 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의 상임 원은 정치  안배를 고려하여 임

명된다 이러한 실에서 인의 상임 원들이 복잡하고 고도의 문성을 요하는 

모든 방송통신 업무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을 기 하기

란 쉽지 않다 한 원회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물리 으로 어려운 일

이다 호주 사례에서 제시한 법무국의 설치와 독립불만 조사  제도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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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원회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문성  외  설득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기능  업무분장

의 소 원회 제도 재 원제도  심결보좌  제도 

조직 내부의 기능  업무 분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인 가 

의 소 원회 제도 재 원제도  심결보좌  제도이다 우리나라 공정거

래 원회에 해당하는 는 소 원회 제도를 도입하 다 이는 우

리나라 공정거래 원회의 소회의 제도와 같이 총회의 안건부담이 커지면

서 심의 효율화를 하여 요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소 원회가 처리하도록 도

입된 제도이다 재 에는 개의 소 원회가 운  이다 소 원회는 상임

원들과 원 는 특정사안에 한 문성을 가진 당연직 원

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는 재정소 원회

를 통해 심 을 상임 원회의 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정소

원회는 매주 회의를 소집하여 승인 통지 분쟁해결신청에 해당한

다 를 다루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는 통신부문의 근 분쟁을 안  분쟁해결 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데 근 분쟁을 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원장은 원들 에 명

이상을 재 원 임명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 통신  

범무국 직원들로 한 을 구성해 재 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 은 

세 가지 역할을 나 어 담당한다 보좌 들의 일부는 사건 리를 맡는다 이는 

단순히 차 인 역할이다 다른 보좌 들은 재 원들에게 분쟁의 실질 인 쟁

에 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다 그들은 구두나 문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

며 서신 지시 결정문 결정 이유 등의 안을 작성한다 보좌 의 다른 일부는 

재의 상이 되는 특정 쟁 에 하여 화해나 조정을 권장한다 이들 업무는 

크게 분쟁해결 차의 진행과 재보좌로 나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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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결 차를 진행하고 원을 보좌하는 것을 주된 엄무로 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원회의 심 리실 제도와 유사하다

호주의 사례와 우리나라 공정거래 원회의 제도에 비추어 방송통신 원회의에 

소 원회 제도와 재 원제도  심결보좌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소 원회제도는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제도이므로 방송통신

원회의 사건처리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 원

제도는 소수의 원들에게 심도있는 사건검토와 차의 진행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므로 효율성과 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 원제도가 도입되

면 늘어난 업무와 책임성에 걸맞게 처럼 보좌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심결보좌기구의 확 는 심결 차의 개선만큼이나 요하

다고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 원회의 원들이 모든 사안에 문  

법  식견을 가질 수 없으므로 실무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심결보좌

제도를 통해 원들이 고도의 정책  법  단에 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여 방송통신 원회의 의사결정에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방송통신 원회의 심 리 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벤치마킹을 고려

할 만한 호주의 제도는 나 즉 자율규제기 의 민원처리 차나 분쟁해

결 차 는 가 도입한 통신 근 분쟁에 한 안  분쟁해결제도이다

자는 방송통신 원회에 제기되는 심결 상 사건의 수를 후자는 재정 상 사건

의 수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호주는 는 국의 과 유사하

게 부분의 이용자의 민원을 바로 직 처리하지 않고 우선 사업자와 해결하게 

하고 다음으로 자율규제기 에 의한 불만처리 차를 이용한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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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율규제기 의 도입이 과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문

이 없지 않다 호주의 경우 에 제기되는 통신서비스 련 소비자 민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히 높아 재 통신 규제 체계 반에 한 재검토를 

해 를 주제로 로젝트 을 꾸려 공개질의를 마

친 상태이다 공개질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민원의 증의 원인으로 규제체

제의 문제 을 들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의 본질 인 문제 곧 산업 내에 자율

규약 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과 체계가 자기 집행력을 가지지 못

한다는   공동규제의 문제 특히 가 강하게 자율규약을 집행하지 않

는 과 간 인 성질의 집행만을 한다는 에 하여 강한 비 이 제기되었

다 그러나 호주에서 자율규제체계에 하여 제기된 문제 을 연구하여 민간

기구를 활용한 안  분쟁해결제도나 불만처리제도를 우리 상황에 알맞게 설계

한다면 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결

마지막으로 호주 사례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원회의 법집행 차 

개선을 한 제도  시사 을 제공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방송통신산업의 실 속에서 바람직한 규제와 심 리제도의 의의  설계에 

하여 근본 인 재검토와 철학  고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있다고 

하겠다

259) 년 년에 가 수한 소비자로부터 수한 통신 련 문의와 민원의  2009 ~2010 TIO

수는 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 규제당국이 수한 통신 련 문의208,995 . 

와 민원의 수는 건이다 이는 국의 인구는 천만 명인데 하여 호주의 118,417 . 8

인구가 천 백만이라는 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임을 알 수 있다2 6 . ACMA, 

Reconnecting the Customer, Final public inquiry report, September 2011, p.9.

260) ACMA, Reconnecting the Customer, Final public inquiry report, September 2011,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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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경제체제에 친시장 특성을 가진 자유무역의 심지

로 일컬어진다 두 도시국가는 비슷한 면 과 인구를 갖고 에 국의 식민지

으며 법과 공공행정에 한 국의 통을 공유하면서도 국계 인구가 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에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홍콩에 비하여 정부 시장의 계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콩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고권 인 정부

의 여를 선호한다 그에 따라 높은 정도의 정보 근을 허용하는 홍콩과 달리 

싱가포르는 정보의 흐름에 한 팽팽한 통제를 가진 료 인 체제의 특징을 갖

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 용되는 분야 특유의 경쟁법

을 갖고 있다는 에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규제를 

경쟁법과 정책의 역에 확장하는 것에 하여 회의 이었으나 정부의 리 

261) Wu, Richard W.S., “Hong Kong and Singapore: Two models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Telematics and Informatics 26 (2009), p.323.

262) 련된 법  근거는 통신 분야의 경우 통신법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26 1

통신경쟁 칙 이고 방송 분야의 경우 미디어개발청법 (Telecom Competition Code) , 

제 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미디어 시장 행동 칙 이17 (Media Market Conduct Code)

다. 

263) Ong, Burton, “The Origins, Objectives and Structure of Competition Law in 

싱가포르의 일반경쟁법인 Singapore”, 29 World Competition 2 (2006), pp.269-270. 

년 경쟁법 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정에 규정된 의무를 2004 (Competition Act 2004)

이행하기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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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있었던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자유화 정책을 취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한 

필요에서 먼  특별경쟁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에는 다른 할국가의 경쟁법

에서 발견되는 반경쟁  행 에 한 사후  규제 규정뿐만 

아니라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 특별한 사  의무 부과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 사후  규제의 집행을 한 집행 차에 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방송통신 분야에 사  통제와 사후  규제가 같은 법에 규

정되고 한 같은 규제기 에 의하여 집행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개방이 최근

에 이루어진 시장의 경우 존하는 독 사업자를 제어하고 경쟁을 진하기 

하여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  통제 체계 하

에서 시장지배  사업자는 사 에 시장지배 인 것으로 선언되고 그 행 에 

한 특별한 의무와 제한을 받는다 사후  규제 체계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경쟁

행 를 규제한다 사  통제 체계의 경우 자유화 기 단계에서의 방송통신 분

야의 특유한 상황에 맞게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야 특유의 기 에서 

용하는 것에 하여는 보다 강한 정당화 근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후  규제의 

경우 그 용 사례도 많지 않고 아직은 논의도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의 방송통신규제조직을 개 한 후 싱가포르의 방송통신 

분야에 용되는 특별경쟁법 규정을 토 로 하여 사후  규제의 내용과 집행

차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법에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싱가포르의 방송통신규제조직

개  

264) Cheng, Thomas K., “A Tale of Two Competition Law Regimes-The 

Telecom-Sector Competition Regulation in Hong Kong and Singapore”, 30 World 

Competition 3 (2007),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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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방송통신규제는 국의 통에 따라 복수의 규제자 모형을 채택하

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  융합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도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

는 것에 하여 보다 통합 인 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년 월 방송통신 분야의 통합된 정부부처로서 내각기 인 정보커뮤니 이

션 술부 가 출

범하 다 이 부처는 통신 와 방송이 통합되는 산업분야에 걸쳐 보다 나은 정

책 조정과 일 된 정책 형성을 확실히 하기 한 목표를 갖고 있다 는 방

송 화 출 물 등 각종 미디어 련 정책  정보통신기술 련 정책을 총

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 은 산하의 행정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통신규제기 은 소속인 정보통신개발청

이다 는 통신 분야와 분야를 

포 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장한다 방송규제기 인 미디어개발청

도 소속이다 는 미디어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규제를 담당하는 반면에 는 송 수단과 계없이 콘텐

츠와 방송 규제를 담당한다

임무  규제원칙

가

는 정보통신산업의 개발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법정이사회

이다 는 년에 국립컴퓨터이사회

와 싱가포르통신청 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합병 의 는 의 개발을 장하는 법정기구 고

는 통신산업을 규제하는 법정기구 으나 기술  융합의 결과로 두 기구의 

기능과 임무에 복이 발생하게 된 것이 합병의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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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신과 양쪽 분야의 개발을 장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의 임무는 통신 분야의 기술규제 시장 근 정책 경쟁정

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정부와 사업자들을 한 정보통신 보안 로그램

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 안정 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기 

하여 다른 나라와 력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 효율 인 정보 달 체

계를 개발하고 국가기 의 최고 정보 리 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하여 수하여야 할 규제 원칙을 시장의 힘

에 한 의존 비 칭 인 규제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의 

진 시설 기반의 경쟁에 한 강조 기술  립성 효율 이고 투명하고 이유를 

제시한 의사결정으로 밝히고 있다 의 구체 인 규제 원칙은 통신경쟁

칙 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힘 에 한 의존 원칙이다 시장의 힘은 일반 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함에 있어 규제보다 훨씬 더 효과 이다 경쟁  시장은 소비

자에게 정당하고 합리 인 가격으로 범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장 는 시장 부문이 경쟁 인 한 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반경쟁  행 를 방지하기 하여 마련된 최소한의 조건에 따라 사  상과 산

업계의 자율규제에 주로 의존한다

둘째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진의 

원칙이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함에 있어 시장의 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는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한 확고한 조치를 취한다 그

러한 조치에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한 인 인 형태의 방해물을 제거하거

나 최소화하는 것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 상당한 시장력

의 집 을 차단하는 것 산업 참여자에 의한 반경쟁  

265) Lee, Audrey, “Telecom Policy and Regulation in Singapore”, presentation 

material, I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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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제거하는 것 산업 참여자와 소비자들이 시장 조건에 한 정보에 쉽게 

근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유효한 경쟁과 시장 성장에 한 방해물을 방지

하기 하여 상호호환성 과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한 합리

인 근이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시설 기반의 경쟁 의 증진 원칙이다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은 시설 기반의 경쟁을 통하여 가장 잘 성취된다 그러나 경쟁하

는 허가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능력을 해하는 기술 시장 는 기타의 

장해물이 있는 경우 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제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 기반의 경쟁 을 진하는 친경쟁 인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을 추구한다

넷째 비례성 규제의 원칙이다 주어진 시장이 아직 경쟁 이지 않은 한 요

한 사 인 규제  개입은 여 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는 

분명하게 설계된 결과를 성취하기 하여 주의 깊게 고안된 규제  요건을 부과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한 요건은 가 진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 를 넘지 않는다

다섯째 기술  립성의 원칙이다 의 규제 요건은 유선 이블 무선과 

성과 같은 랫폼들 사이의 역사 인 차이를 침식시키는 융합의 상을 반

한다 규제 요건은 건 한 경제  원칙에 기 하고 실 가능한 한 기술 립 이

다 융합의 상은 다른 경쟁의 정도에 놓인 다른 랫폼을 갖고 있는 기 단계

에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의 객  용은 기에 다른 랫폼을 이용하는 서비

스 제공자들에게 다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여섯째 투명하고 이유가 제시된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는 요한 쟁 에 

련하여 공 의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게 제출된 정보가 비 이

나 재산권의 상이거나 상업 으로 민감하거나 법 집행 는 국가안보의 우려

를 제기하는 한도를 제외하고 의견은 공 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 는 수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투명한 방식으로 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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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용하도록 노력한다 는 일반 으로 칙에 따라 채택한 결정을 공

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행 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한다 실 가능하고 

한 경우 는 그 결정을 웹사이트 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는 한 심사기 을 공표하고 칙을 실행하기 하여 이용하는 차

와 기 을 명확히 한다

일곱째 불필요한 지연 회피의 원칙이다 허가사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의 힘에 

빠르게 반응할 필요를 인정하여 는 지정된 시간표 내에 그리고 합리 으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비차별의 원칙이다 는 유사한 지 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을 동등

한 근거에서 취 한다 한 경우 의 결정은 허가사업자 는 허가사업자

의 유형 사이의 련성 있는 차이를 반 한다

아홉째 다른 규제기 들과의 의의 원칙이다 는 실 가능하고 한 경

우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진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일 된 규제 정

책의 발 을 진하기 하여 싱가포르의 다른 규제기 과 의한다

는 와의 의 하에 통신산업에 한 정책을 수립한다 는 주요한 

규제  이슈와 인허가 이슈에 한 결정을 내리기 에 보통 정책문서를 발표하

고 일반 공  는 산업계로부터 그 이슈에 한 의견을 수한다 는 한 

의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산업계를 화에 참여시킨다 이를 하여 

는 사업자들 사이의 기술상 운 상의 이슈에 처하기 하여 개의 산업별 

작업반 을 설립한 바 있다

나

는 송 수단과 계없이 방송과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는 법정이사회이

다 는 싱가포르 방송청 상출 국

과 싱가포르 상 원회

의 합병으로 년 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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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하여 용되어야 할 규제 원칙을 비례 이고 

상지향 인 규제 연성규제와 공동규제

기술과 랫폼 립

인 규제 기술 신과 선택권 진 개방

이고 의 인 규제 틀 로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규제 원칙은 미디어 시장 행동 칙 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  상과 산업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원칙이다 실 가능한 한 칙

의 용을 받는 모든 인 들은 신의에 따른 사  상을 먼  수행하고 

자율규제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 원칙이다 는 규제  개입이 필

요한 경우 그 할 내에 있는 미디어 산업에 개입한다 규제  개입이 필요한 경

우는 싱가포르의 미디어 산업에서의 경쟁의 수 이 제한된 경우 일정한 피

규제인 이 계속하여 상당한 시장력

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하여 유효경쟁을 발

시키고 기술 신을 장려하며 공공의 이익 목 을 성취하기 하여 생산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의 규제  개입은 칙의 용을 받는 인들

이 의무를 충족하도록 확실히 하고 소비자들을 부 한 사업 행으로부터 보

호하며 피규제인들이 부당한 경쟁방법에 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싱가포르의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 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방지하

며 경쟁을 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기 한 것이다

셋째 비례성의 원칙이다 규제가 필요한 한 는 진술된 목표를 달성하는 

266) Leong, Lui Wai, “Media Policy Framework”, presentation material, MDA (2008)

267) 미디어 시장 행동 칙에서는 용 상이 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인 

을 사용한다 인은 개인 회사 조합 는 회 그리고 기업 조직이든 아니(Person) . , , , 

든 인의 기 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칙 ( 1.5.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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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것보다 더 범하지 않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개방 이고 이유가 제시된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는 투명한 방식으

로 칙의 규정을 용하도록 노력한다 일반 으로 는 유효한 민원의 당사

자이거나 의 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는 인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행동에 한 근거의 이유가 제시된 설명을 제공한다 는 유효한 민원과 

련된 정보를 공 에 공개한다 는 재량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사건별로 

공 에게 공개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러한 공개가 계속되는 조사를 해하지 않도

록 확실히 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비차별의 원칙이다 칙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는 유사한 지

에 처해 있는 인들을 동등한 근거에서 취 한다 한 경우 의 결정과 명

령은 의 의견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인들 사이에 련성 있는 차이를 반

한다

여섯째 다른 규제기 들과의 의의 원칙이다 는 실 가능하고 한 

경우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진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일 된 규제 

정책의 발 을 진하기 하여 싱가포르의 다른 규제기 과 의한다

일곱째 불필요한 지연 회피의 원칙이다 는 지정된 시간표 내에 그리고 

합리 으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기술  립성의 원칙이다 의 요건은 방송 인쇄물과 온라인 서

비스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고 랫폼들 사이의 차이를 이는 융합의 

상을 반 한다 규제 요건은 명백한 정책 목표와 건 한 경제  원칙에 기 하고 

실 가능한 한 기술 으로 립 이다 그러나 융합의 상은 다른 경쟁의 정도

에 있는 다른 랫폼을 갖고 있는 기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의 객

 용은 기에 다른 랫폼을 이용하는 피규제인들에게 다른 규제  의무

를 부과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다른 랫폼

을 이용하는 피규제인에 한 특별한 의무의 부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정책 수립과 련하여 는 규제 틀을 형성하고 발 시키는 데 있어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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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자문을 얻는다 이러한 원회에는 국립 인터넷 자문 원회와 기타 

로그램 자문 원회가 포함된다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 각 분야와 미디어 산

업으로부터 빙된다

조직

와 는 법정이사회로서 각각 정보통신개발청법

과 미디어개발청법

에 의하여 장된다 법정이사회 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부처와 구별된다 와 의 조직을 이해하기 해

서는 싱가포르 특유의 법정이사회에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가 구장 과 정치  임명자로 구성되는 반면에 법정이사회에는 의

장 이 있고 그들의 일상 인 업무 권한은 최고집행 원

과 국장 에 맡겨져 있다 정부의 산에 의존하는 정부부

처와 달리 법정이사회는 스스로 자 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받는 권

한이 있다 법정이사회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채용과 해

임 행과 결정에 한 완 한 권한을 갖는다

법정이사회는 그러나 정부의 직 이고 종종 극 인 감독을 받아 운 된다

각 이사회는 그 활동을 감독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한 효과 인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에 보고한다 법정이사회의 권한은 법에 기 한 임을 통

하여 정부부처로부터 이사회에 부여된 것이다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반면에 보다 일상 인 결정과 활동은 이사회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맡겨져 있다 와 도 이러한 방식으로 와 력 이고 동반자 인 

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의사결정과 정책 형성에서의 의  근으

26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Effective Regulation Case Study: 

Singapore (2001),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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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의 경우 청장 아래 경쟁  기반시설 개발국 정부 최고정보사무

국 기술 기획실 기업개발실 산업개발실이 있다 이 에서 경

쟁  기반시설 개발국은 정책  경쟁 개발과 기반시설  서비스 개발과 기

술  기획과 정보통신 보안  안 과 기업개발과 국제과로 구성되는데 특히 

정책  경쟁과가 규제 집행과 련된 부서이다 정책  경쟁과는 통신과 우편 

분야에서 경제 기술  규제 시장 근과 경쟁 개발에 련된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한다 이러한 정책 수립  집행 기능에는 사  규제와 사후  규제의 

집행이 모두 포함된다

제  싱가포르의 방송통신법체계

개

싱가포르의 통신 규제는 년에 개정된 통신법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통신법 제 조는 통신에 한 규제 틀과 방송에 한 

규제 틀을 구조 으로 구별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개념 정의의 차이는 기반시

설의 공 과 콘텐츠 제공의 구별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공 자는 신호와 부호의 송 송 수신행 와 련된 기반시설과 콘텐

츠 제공 각각에 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와 는 일정한 서비스에 하

여는 공동으로 권한을 갖는 허가와 규제 할권을 갖게 된다 그와 

같은 서비스로는 청각문서 시각문서와 신 서비스 방송 데이터 서비스 부가망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공 되는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가 있다

통신사업 허가의 체계는 통신법 제 조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 기반시설 송 

설비과 기술  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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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사업 과 통신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통신 네트워크 요소를 임 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

른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재 매하는 서비스기반 사업

으로 구분된다 허가는 개별  는 집합 으로 부여된다

통신법체계는 법 이외에 법의 임을 받아 가 제정하는 규칙

행동 칙 사업기 지시

와 권고  심사기 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

규제와 련해서는 행동 칙인 년 통신경쟁 칙

과 권고  심사기 인 년 통신경쟁 심사기

이 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싱가포르의 방송 규제와 련해서는 미디어 시장방송시장과 신문시장을 

포 하는 개념임에서의 경쟁  소비자 보호 련 규제와 련하여 년에 제

정된 미디어개발청법 제

장에 경쟁에 한 장을 두고 있으며 이 장은 모두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미디어개발청법 제 조 제 항의 수권에 따라 가 제정한 행동 칙

으로서 년 미디어 시장 행동 칙

이 있다 미디어개발청법의 경쟁 련 규정과  행동 칙이 싱가포르의 

방송경쟁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는 지상  서비스 가입자 기반 서비스

라디오 서비스 신문 발행 서비스에 용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연 인 이유로 일반 경쟁법 제정에 앞서 방송통신 분야에 

문 인 경쟁법이 존재하여 그에 근거한 분야 특유의 규제

가 이루어져 왔고 일반 경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분야는 

269) 정식 명칭은  Telecommunications Act (Chapter 323) Code of Practice for 

이다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2010 . 

270) 정식 명칭은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 (Chapter 172) Code 

이다of Practice For Market Conduct in the Provision of Media Services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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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쟁법의 용제외 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특별경쟁법

인 방송경쟁법 통신경쟁법에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  공정

거래 련 규정과 집행 차  심사기 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

라의 규제체계  집행 차 개선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통신 분야의 사후규제 근거

가 년 통신경쟁 칙

개요

이 칙은 에 행 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년 통신법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통신법 제 조 제 항은 당국은 보에 고시하거

나 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는 다음과 련된 

행 칙과 사업기 을 제정 는 승인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호에 경쟁

시장에서의 지배  지 의 남용과 싱가포르 통신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 행

을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칙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통신산업 

반에 걸쳐 경쟁 상호 속과 시장 근을 규제한다

이 칙은 를 산업 특유의 경쟁 규제기 으로 하여 통신산업에서만 용될 

수 있는 경쟁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칙은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증진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일 된 규제정책을 발 시키기 하여 

가 다른 규제당국과 의할 것을 규정한다

이 칙에 나타난 지행  련 법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최종이용자에 한 사업자의 의무

제 조 정당하고 합리 이며 비차별 인 이용조건으로 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지배  사업자의 의무

제 조 시장지배  지  남용행 와 불공정한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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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통신사업자가 참여한 합의

여기서 제 조는 최종이용자를 보호 상으로 하는 사  행 규제의 성격 제

조는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정하여 최종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보호 상으

로 하는 사  행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제 조 제 조는 경쟁법원

칙에 의한 사후  행 규제이다 다만 제 조는 공동행  규제 규정으로서 우리나

라 통신법의 규제 상이 아니므로 논의 상에서 제외한다

최종이용자에 한 사업자의 의무제 조

이 규정은 통신사업자와 최종이용자와의 계를 장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

자에게 제공하기 하여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는 통신사

업자 간의 계는 장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경쟁의 성장은 최종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선택권

의 증가를 제공한다는 을 강조한다 한 통신사업자들이 유효한 경쟁 시장의 

힘 에 따르는 한도에서 이 조항에 포함된 최소한의 요건과 지행

는 통신사업자들이 최종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 이며 차별 이지 않은 조

건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을 밝히

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과 강행 인 계약 

조항에 한 부분으로 나 어진다 모든 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의 서비스 품질 기 을 수할 의무

가격 이용조건을 공개할 의무 통신 서비스를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에

통신사업자는 그 최종이용자에게 통신사업자가 그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가격 이용조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통신사업자는 공 에게 이

용 가능한 형식으로 표 인 가격 이용조건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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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용 가능하고 재의 것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비례 이지 않은 도 해지 약  부과의 지

서비스 해지 는 정지의 제한

사  통지에 의한 서비스 해지 는 정지

사  통지에 의하지 않은 서비스 해지 는 정지

법하거나 부 한 행 로 인한 해지 는 정지

통신사업자의 사업 는 특정 서비스의 단으로 인한 서비스 해지

에 한 지  

최종이용자 서비스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을 의무

서비스 품질 정보 공개 요건

강행 인 계약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통신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

다 최종이용자는 통신사업자와의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통신사업

자를 상 로 이러한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사법 인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나아가 는 통신사업자의 의도 이거나 부주의하거나 반복

된 의무 불이행을 칙 반으로 취 한다

요 부과기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격 이용조건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은 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이용조건을 분명하고 포 으로 특정하여야 한

다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은 공 에게 즉시 이용 가능한 다른 요 제 가격 

목록 기타 유사한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는 최종이용자가 사  

서면 동의를 하거나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에서 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 

한 합리 인 사  통지를 하여 가격 이용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특정된 것과 다른 가격 이용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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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받지 않은 통신 서비스에 한 요  부과 지

부과 요 을 다투기 한 차

사 인 분쟁 해결

통신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의 해지 는 정지

최종이용자 서비스 계약 정보의 이용

정당하고 합리 이며 비차별 인 이용조건으로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배  사업자의 의무 제 조

이 규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경쟁 인 시장의 힘에 따르지 않는 한도에서 그

와 같은 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와 다른 통신사업자 양자에 하여 정당하고 

합리 이며 비차별 인 가격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실히 하기 

하여 규제 인 개입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지배  사업자의 의무는 지배 인 모든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하여 용될 수 

있는 의무와 최종이용자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하여 용될 수 있는 의무로 

구분된다 모든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하여 용될 수 있는 의무로는 정당하고 

합리 인 가격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비차별 인 기반으로 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 결합되지 않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

다 최종이용자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하여 용될 수 있는 의무로는 합리 인 

요청에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최종이용자 통신서비스의 재 매를 허용할 

의무 매 리인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도매 서비스  요 제와 련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요 제와 

련하여 지배  사업자가 요 제를 신고하여야 하는 서비스가 지정되어 있고 요

제 신고와 심사와 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규정되어 있다 한 

요 제 심사기 과 심사 차에 한 규정이 있다 지배  사업자는 요 제를 공

표할 의무 유효한 요 제와 일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와 불공정한 경쟁방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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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  통신사업자는 싱가포르의 어떤 통신시장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통신시장에서의 지 를 이용해

서는 안 된다 이는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한 규정

이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는 가격남용과 기타 남용행 로 구분된다 가격남용

은 약탈  가격책정 가격압착 교차보조를 말한다 가격압착은 시장지배  통신

사업자가 하방시장에 있는 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 서비스 는 설비를 시장지배  통신사업자의 하방시장 사업 는 계

열회사가 서비스 는 설비의 체 가격을 고객에게 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익성 있게 상품을 매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공 하는 경우를 말

한다 교차보조는 시장지배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에 따르지 않는 통신 서비스

의 제공에서 얻는 매출액을 유효경쟁에 따르는 통신 서비스와 설비의 가격을 교

차보조하기 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 남용행 로는 차별 약탈 인 

망 변경 행 가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와 유사한 행 로서 반경쟁 인 선호 행 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당한 시장력 을 갖고 있는 법인

과 계열회사 계에 있거나 비통신시장에서 상당한 시장력을 갖고 있는 통신사

업자가 싱가포르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

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계열회사 는 비통신사업에서의 시장 지

를 이용하는 것을 지하는 규정이다

이에 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은 일반 인 지행 와 특정한 지행 로 구

분된다 일반 인 지행 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가격이나 품질

과 련되지 않은 이유로 그에 의하여 싱가포르 통신시장에서 자신 는 계열회

사를 한 경쟁상의 우 를 획득하려고 하는 부 한 행을 말한다 특정한 

지행 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는 품질의 등  하 경쟁자에 한 잘못되거

나 오인 가능한 정보의 제공 경쟁 통신사업자의 고객에 한 정보의 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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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말한다

나 년 통신경쟁 심사기

이는 에 권고  심사기 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년 통신법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기 에서는 통신사업자가 통신경쟁 칙 제 조

와 제 조에 포함된 지행 를 반하 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가 사

용하는 규제 틀과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  지  남용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한 일반  심사원칙과 행  유형별 구체  심사기 을 규정한다 심사기 은 

권고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 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는 이 기 으로부

터 이탈할 경우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통신규제체계에서 경쟁규범과 사 규제와의 계는 다음

과 같다 통신경쟁 칙 제 조부터 제 조가 통신사업자에게 사 인 규제  의무

를 부과하는 반면에 제 조와 제 조는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 에 여할 경우 가 집행 조치를 취할 근거를 제공한

다 사후  집행 경쟁이 발 하면 는 사 인 규제의 수 을 낮추고 사후

 집행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을 기 할 수 있다

의 규제 집행은 유연한 실행을 특징으로 한다 어떤 특정한 행 가 지규

정을 반하는지를 단하기 하여 는 각 사안의 특정한 사실 계를 고려한

다 한 단을 내림에 있어 는 특히 복잡하고 새로운 사건에 처할 경우 

통신경쟁 칙 제 조와 제 조를 유연하게 실행한다

입증의 부담과 기 과 련하여 통신경쟁 칙 제 조와 제 조의 반 의가 있

는 행 에 하여 제 조에 의한 집행 조치를 내림에 있어 는 가능성의 형

량 기 을 용한다 가 제 조와 제 조의 반행

가 발생하 음을 인정하고 집행 조치를 취하기 하여 는 종합 인 증거

에 기 하여 통신사업자가 제 조와 제 조의 반을 구

성하는 행 에 여하 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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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하는 기 은 부당한 경쟁제한 기 이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 에 여하 는지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는 통신사업자의 행 와 련시장의 

구조에 한 사실 계 특유의 평가를 행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 가 부당한 제한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경쟁에 하여 최소한의 는 미미한 향을 미치는 행 는 일반 으로 칙 

반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특정한 형태의 경쟁을 제한하지만 궁극

으로 같은 시장에서 반 인 경쟁을 증진하는 행 는 지되지 않는다 를 

들면 제조자와 그 유통업자  둘 사이에 유통업자들 간의 지리  역을 배분

하는 합의는 랜드 내 경쟁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통신사업자의 서

비스와 경쟁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랜드 간 경쟁을 

진함으로써 최종이용자에게 혜택을  수 있다

다만 는 통신사업자의 행 가 실제 인 경쟁상의 침해를 야기할 때까지 기

다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는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 에 여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행 가 칙 제 조와 제 조를 반하 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는 일반 으로 통신사업자의 주 인 의도보다는 통신사업자의 행

의 실제 인 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쟁 효과에 을 맞춘다 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경쟁자의 비용으로 시장 유율을 증 하고자 한다 통신사업자

가 최종이용자의 필요를 경쟁자보다 더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충족함으로써 그

러한 행 를 하는 한 그 주  의도는 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는 통

신사업자의 주  의도에 한 증거를 그것이 가 통신사업자의 행 의 발생 

우려가 있는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고려한다 그러나 통신사

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 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

로 통신사업자가 칙을 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당한 경쟁제한 기 은 가 실질 으로 경쟁을 감소할 우려가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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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경우 기업결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칙 제 조에서 

사용한 기 과는 차이가 있다 는 일반 으로 기업결합 신청을 거부하기 

에 보다 높은 기 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방송 분야의 사후규제 근거

미디어 시장 행동 칙은 련된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 행동을 

진하기 하여 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행동 칙의 규정 에서 제 조

고객에 한 피규제인의 의무 제 조불공정한 경쟁방법의 지 제 조시장지

배  인의 특별한 의무 제 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지 제 조 피

규제인이 련된 기업결합 제 조 필수  자원에 한 근을 제공할 의무 등의 

규정이 경쟁규제를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미디어의 특성을 반

하여 제 조에 사업자의 공익성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체계를 보면 제 조는 최종 이용자를 보호 상으로 하는 사  

행 규제의 성격 제 조는 피규제인 에게 공통 으로 용되는 

사후  행 규제의 성격 제 조는 시장지배  인 에 한정하여 

최종이용자와 다른 인을 보호 상으로 하는 사   사후  행 규제의 성격

제 조는 필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 허가사업자에 한정하여 용되는 사

 행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이 칙이 련성 있고 유효한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하여 년마

다 칙에 한 심사를 실시한다 는 년 월에 첫 번째 주년 심사를 

통해 수된 의견을 평가하여 유료 시장에서의 배타 인 콘텐츠의 의무 인 

교차 송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상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년에 이 칙

을 개정하 고 개정된 칙은 부터 시행되었다 방송경쟁법에는 통신경

쟁 심사기 에 상응하는 심사기 이 아직 없으나 는 미디어 시장 행동 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산업계에 하여 경쟁 원칙의 이해를 돕고 칙의 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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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하기 한 련된 심사기 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을 밝힌 바 있다

제  싱가포르의 규제집행 차

개

싱가포르에서는 일반경쟁법이 제정되기 에 방송통신 분야의 자유화에 수반하

여 방송  통신 분야에 하여 각각 산업 특유의 경쟁법이 있어 왔다 년에 

일반 으로 용되는 경쟁법 을 제정하 으나 이 법은 산업 특

유의 규제가 존재하는 방송통신 분야에는 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통신 분야의 경우 년에 처음 제정된 통신경쟁 칙이 통신

시장에서의 특별경쟁법의 역할을 한다 통신경쟁 칙에 하여는 년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첫 심사기간인 년에 실시된 심사 

결과 일부 내용이 수정된 년 통신경쟁 칙이 재 시행되고 있다 통신 분야

의 규제집행 차는 년 통신경쟁 칙 제 장에 규정되어 있다 규제집행 차

는 조정  분쟁해결 차 그리고 

반행 에 한 집행 차로 구분된다

한편 방송 분야의 경우 년에 처음 제정된 미디어 시장 행동 칙이 방송시

장에서의 특별경쟁법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 시장 행동 칙에 하여도 년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심사 결과 일부 내용이 

수정된 년 미디어 시장 행동 칙이 재 시행되고 있다 규제집행 차는 이 

칙의 제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해결 차와 집행 차로 구분된다

조정  분쟁해결 차

가 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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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에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정을 제공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칙 

첫째 자발 인 개별화된 상호 속 정의 상

둘째 사업자의 상호 속 정의 이행

셋째 기반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사업자의 요청

조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에 분쟁의 상이 된 쟁 과 분쟁의 상이 된 

쟁 에 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공동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칙 

는 그 재량으로 조정을 제공한다 조정에서의 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칙에 부합하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는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당사자들에게 해결책을 부과하지 않는다 칙 

분쟁해결 차

요청에 의하여 는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자들 간의 분쟁

을 해결한다 칙 

첫째 시장지배  사업자와의 개별화된 상호 속 정에 자발 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둘째 가 공동 이용할 것을 명령하거나 지정한 기반시설의 공동이용에 

한 공동이용 정에 자발 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는 그 재량으로 시장지배  사업자와 체결한 상호 속 정과 의 분쟁

해결을 통하여 체결된 공동이용 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는 칙에 규정된 문제와 련된 다른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신에 사업자들은 각각의 정의 분쟁해결 규정에 따르거나 정에 규

정이 없는 경우 신의칙상 상업  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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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차 분쟁 당사자가 에 신청과 답변을 제출

하는 차와 가 분쟁 해결에 용하는 기 은 가 발표하는 분쟁해결 심

사기 에 규정된다 칙 이 규정의 임에 따라 년 월 권고  심사기

인 분쟁해결 심사기 이 제정 시행되고 있

다

나 방송 분야

비공식 인 지도 요청 차

모든 인은 칙에 의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합리 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이 기 되고 필요한 경우 련된 문 인 자문을 구한다 그러나 그의 상

업  이해가 직 으로 그리고 즉각 으로 향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특유한 

사실  상황에 한 칙의 규정의 용에 하여 진정하고 실질 인 의문을 가

진 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인은 에 그 문제에 한 비공식 인 지도를 제공

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식 인 지도 그러한 비공식 인 지도는 특정한 

행  과정이 칙을 반하는지 여부 는 칙에 따른 신청이나 요청에 한 

의 있을 수 있는 반응에 한 질의를 포함할 수 있다 칙 

비공식 인 지도를 구하는 인은 에 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

면 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칙 는 그 재량에 의해 비공식 인 지

도를 제공한다 칙 비공식 인 지도의 규정은 가 비공식 인 지도

에 포함된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행 를 후속 으로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다 칙 즉 비공식 인 지도는 에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71) 정식 명칭은  Telecommunications Act (Chapter 323) Advisory Guidelines 

Governing Requests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Licensees under Sub-Section 

11.3 of the Code of Practice for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이다Telecommunication Services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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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다음과 같은 분쟁과 련된 인은 에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것을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첫째 지도  방송사업자 가 칙 에 따라 국민 요 

행사 로서 지정된 행사의 공 에 한 근

을 제공하는 것에 한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한 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

둘째 지정된 기록보 소 운 자 가 칙 

에 따라 이용하게 되어야 하는 보 기록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에 한 가

격 기타 거래조건에 한 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

셋째 칙 에 특정된 사이포닝 지 와 비축 

지 규정에 따라 공  텔 비  허가사업자

와 가입자 텔 비  허가사업자

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넷째 칙 에 언 된 상호 수용될 수 있는 교차 송 정

을 체결하지 못한 것

다섯째 자원 통제 실체가 칙 제 장에 따라 그 게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필

수  자원 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에 한 가격 기타 거

래조건에 하여 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

272) 지도  방송사업자는 칙 에 의해 가 국민 요 행사로 지정한 행사에  2.3. MDA

한 유일한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73) 미디어개발청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가 그러한 자로서 특정한 인을 말한다 19 1 MDA

칙 ( 1.5. viii).  

274) 특정 로그램에 한 공 의 근을 하여 가입자 텔 비  허가사업자에게  

특정 로그램에 한 권리의 취득을 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275) 공  텔 비  허가사업자가 특정 로그램에 한 배타  권리를 취득하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을 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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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구하는 인들은 에 분쟁의 상이 된 쟁 과 각 인의 입장을 설명

하는 공동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칙 는 그 재량에 따라 조정

을 제공한다 칙 조정에서의 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칙에 부합하

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칙 

분쟁해결 차

모든 인들은 신의칙에 의한 상업  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되지

만 는 그 재량에 의하여 조정의 상이 되는 특정한 분쟁과 련하여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칙 

이 차는 방송사업자와의 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자에게 상에 

한 서면 요청을 송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칙 련된 인들이 상 

요청이 행해진 날 이후 업일 내에 자발 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을 행한 인은 에 분쟁해결 신청 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제

기한 자는 신청인 신청이 제기된 자는 피신청인 으로 지

칭된다 신청은 련된 인들이 합의에 도달한 각 쟁 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각 쟁 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련된 인들이 일치하지 않는 쟁 들

에 하여는 신청인 입장의 명확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칙 피신

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수한 날로부터 업일 내에 에 신청에 

한 서면 답변을 제출한다 칙 

신청과 답변을 수한 후 는 어떤 당사자도 신의에 따라 상하지 않았다

고 결론을 내릴 경우 분쟁해결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는 당사자

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추가 인 신의에 따른 노력을 행하도록 요구되는 

추가 인 기간 업일을 넘지 않는다 을 특정하는데 이를 행하지 못한 경우 신

청인은 분쟁해결을 한 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 한쪽 는 양쪽의 

당사자가 신의에 따른 상을 하 다고 단하는 경우 는 답변을 받은 후 

언제라도 양쪽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요구되는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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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회의를 화해 회의 라고 한다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는 단독의 재량으로 화해 회의의 행 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러한 회의 동안 는 분쟁에 있는 각 쟁 을 특정하고 실  가

능한 한도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들을 돕도록 노력한다 칙 

화해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업일 내에 당사자들은 에 당사자들이 합

의에 도달하거나 최 의 입장을 변경한 쟁 을 특정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공동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칙 이를 쟁  진술서

라고 한다

는 분쟁해결 과정의 언제라도 한쪽 는 양쪽 당사자에게 추가 인 정보

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보의 비  취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한 당사자

가 제출한 정보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칙 

분쟁해결 제출 자료에서 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양쪽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칙 어느 당사자가 련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는 그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부정

인 추론을 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는 련 정보에 그 

결정의 근거를 둘 수 있다 다른 당사자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

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는 공개 으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그 결정

의 근거를 둘 수 있다 칙 

가 분쟁해결을 행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칙 분쟁해결 차의 

기간에 하여 는 일반 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한 후 업일 내

에 분쟁해결을 종결하고 해결되지 않은 각각의 쟁 을 해결하는 결정을 발표하

며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추가 인 행동을 특정한다 용 기 과 련해서는 분

쟁의 상이 되는 쟁 이 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한도에서 는 그 규

정을 용한다 분쟁의 상이 되는 쟁 이 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는 각 당사자가 지지하지 않은 해결책을 포함하여 하다고 

간주하는 해결책을 부과하는 완 한 재량을 보유한다 한 경우 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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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종결이 계속되는 에 당사자들에게 임시해결책 을 부

과할 수 있다 실 가능한 경우 는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임시해결책에 한 

합리 인 사  통지를 한다

반행 에 한 집행 차

가 통신 분야

집행의 개시

는 사인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통신경쟁 칙에 반한 행 에 한 

집행행 를 개시할 수 있다통신경쟁 칙 그에 따라 집행의 개시는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와 직권 집행의 경우로 구분된다 는 어떤 집행행 를 행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재량을 갖는다 집행 차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한 

한 억제를 제공하기 하여 계획된 것이지만 가 취하는 집행행 는 

반행 의 성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칙 

가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칙 규정 반행 의 직 인 결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가 있는 통신사업자 는 최종이용자는 그 사업자에 한 집행행 를 취할 것을 

에 구하는 서면 요청 집행 요청 을 제출할 수 있다 가 그 사업자에 의

한 동일한 행동 는 행동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동일한 사업자에 한 는 

그 이상의 집행 요청을 받는 경우 는 그 집행 요청들을 단일한 통합된 차

에서 처리할 수 있다 칙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 집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에 사업자가 반

한 칙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사실로 증명될 경우 반행 를 나타내는 의

사실을 시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요청 당사자는 집행요청서에 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지 않은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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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집행 요

청에는 요청 당사자가 사실을 수집하는 데 합리 인 숙의 를 이용하

다는 의사실은 요청 당사자가 아는 최선에 충실하다는 의사실이 증

명될 경우 요청서에 인용된 칙 조항의 반을 구성하는 것을 선의로 믿는다는 

 등을 담은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칙 

는 집행 요청의 수일로부터 일 내에 가 집행 요청을 받아들일 것

인지 아니면 거 할 것인지에 한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노력한다

가 집행 요청이 새롭거나 복잡한 쟁 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단하는 경우 

는 요청 당사자에 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심사 기간을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칙 칙에서는 집행 요청이 새롭거나 복잡한 쟁 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서 첫째 요청의 성격이 로 하여  가 칙에 의

하거나 는 이 의 집행 요청에서 사 에 응되지 않았던 쟁 을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쟁 인 경우와 둘째 요청의 성격이 로 하여  통상 인 

일의 기간 내에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법 사실  는 정책  쟁 을 

해결하는 한 사실  정보를 얻도록 요구하는 복잡한 쟁 인 경우를 시한

다 는 당사자의 침해 는 침해 우려의 에 한 입증이 없거나 의사실

의 근거가 없거나 의사실이 진실로 증명되더라도 반행 를 구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 요청을 거 한다 칙 

한 경우에는 는 집행 요청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집행 요청

의 심의를 연기하는 경우 요청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된 설명을 제공한

다 칙 

가 집행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행 행 가 개시되는 것과 련된 사업

자 즉 회신 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가 송부되는데 그 사본

은 요청 당사자에게도 제공된다 칙 

나 직권 집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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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신사업자가 칙을 반하 다고 믿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에 한 

집행행 를 개시할 수 있다 칙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와 달리 집행

의 개시 단계에서 집행의 개시 여부에 한 다른 이해 계인이 없기 때문에 당

사자 요청 집행에서와 같이 이해 계인을 제로 한 차는 필요 없다

집행 개시 후의 차

가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 

가 당사자의 집행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개시한 것이든 직권으로 집행을 

개시한 것이든 집행 개시의 첫 단계는 회신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를 송부하는 

것이다 서면 통지를 송부한 후에는 가 회신 사업자에게 회신을 요구하고 필

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한 후 결정을 내리는 차는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

우와 직권 집행의 경우에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직권 집행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 요청 집행의 경우에는 요청 당사자를 차의 한 쪽 당사자로 인정하여 

원칙 으로 회신 사업자와 동등한 지 에서 차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이다

서면 통지에는 회신 사업자가 반 의를 받고 있는 칙의 특정 조항과 반

행 를 구성하는 의사실의 합리 인 세부내용이 분명히 시된다 칙 

당사자 집행 요청의 경우에는 집행 요청서의 사본과 요청 당사자가 제

출한 모든 근거 서류들이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 요청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정보의 비  취 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외가 인정된

다 칙 

회신 사업자에게는 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서면으로 그

에 한 회신을 할 기회가 부여된다 회신은 회신 사업자가 반행 의 의를 

다투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서류 답변서 는 기타 련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

는 분명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칙 당사자 집행 

요청의 경우에는 회신의 사본이 집행요청 당사자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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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 회신 사업자의 신청에 하여 정보의 비  취 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외가 인정된다 칙 

요청 당사자는 가 회신을 제공한 날로부터 일 내에 회신에 한 추가

인 서면 답변을 제출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요청 당사자가 추가 인 답변을 제출

한 경우 회신 사업자는 다시 로부터 그 추가 인 답변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에 최종 인 서면 답변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다 와 같은 경

우에 는 당사자의 답변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가 답변을 제출한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정보의 비  취 을 허용한 경

우에는 그 한도에서 외가 인정된다 칙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는 서면 제출 기간을 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 요청은 당사자가 답변을 제출하여야 하는 특정된 기

간이 만료하기 어도 일 에 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연장 

요청의 수일로부터 일 내에 양쪽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칙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는 어느 한쪽 는 양쪽 당사자

에게 집행 차 과정의 어느 때라도 추가 인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그에 따른 추가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원칙과 외의 기 도 

다른 서면과 마찬가지로 용된다 칙 

요청 당사자는 언제든지 집행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집행 요청을 철회하기 

하여 요청 당사자는 에 철회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요청에 한 이

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집행 요청을 철회하는 당사자의 결정은 가 공익에 부

합한다고 단하여 직권으로 집행행 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는 별도의 집행 차를 개시하는 것이지만 이 에 포기된 집행 차에

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계속하여 의존할 수 있다 칙 

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한 날로부터 일 내에 결정을 발표하도록 노

력한다 한 경우 는 일 간의 심사기간의 만료일 에 당사자들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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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통지에 의하여 가 결정을 발표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에 는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날짜의 수를 특정한다 칙 

나 직권 집행의 경우

회신 사업자에게 송부하는 서면 통지에는 회신 사업자가 반 의를 받고 있

는 칙의 특정 조항과 반행 를 구성하는 의사실의 합리 인 세부내용이 

분명히 시된다 칙 

회신 당사자에게는 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서면으로 그

에 한 회신을 할 기회가 부여된다 회신은 회신 당사자가 반행 의 의를 

다투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서류 답변서 는 기타 련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

는 분명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칙 

사업자가 제출한 회신을 심사한 후 는 사업자에게 추가 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칙 는 결정을 발표하기 에 사업자가 제출

한 회신에 제시된 문제를 신 하게 검토한다 는 가 요구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결정을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한 경우 

는 일 간의 심사기간의 만료일 에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가 

결정을 발표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는 심사기간을 연장

하는 날짜의 수를 특정한다 칙 

조사 차

는 칙에 규정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서면으로 된 통지로써 

허가사업자 는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된 기간 내에 특정된 서류를 생산하거나 

특정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는 한 당사자에게 신문에 참석

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사자로 하여  가 회계장부 서류 기록 설비와 업내

용을 물리 으로 조사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칙 

칙 하의 차에서 당사자가 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가 요청한 정보를 

특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는 그 차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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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 어떤 원천에서든 그로부터 가 이용 가능한 최

선의 정보에 기 하여 결정을 내린다 에 특정한 행 를 취할 것을 요청한 

당사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의 정보 요청에 정확하고 완 하게 응하지 못

한 경우 는 요청된 행 를 취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허가사업자가 의 

정보 요청을 수하지 못한 것 요청된 서류의 손괴 처분 변조 는 은닉은 

칙의 반행 를 구성하여 가 그에 하여 집행행 를 취할 수 있다 칙 

집행조치의 유형

가 임시 지명령

집행 차 의 언제라도 는 사업자에 하여 특정한 행동을 지하도록 임

시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사업자가 칙의 규정을 반하 다는 일응의 증거 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자의 행동의 계속이 다른 사업자 최종 이용자 는 일반 공 에게 

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업자에게 그 행동을 계속할 것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잠재 인 반경쟁 인 

손해가 그 행동을 지한 사업자에 한 부담을 상회하는지 여부 

임시명령의 발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경고

는 사업자에게 경고를 발표할 수 있다 경고는 사업자가 칙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 다는 결론에 한 근거의 진술을 포함하지만 추가 인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칙 

다 지명령

한 경우 는 사업자에게 칙의 규정에 반하거나 계속되는 경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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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행동에 여하는 것을 지할 것을 명령한다 칙 

라 구제조치

한 경우 는 사업자에게 특정한 구제조치를 행할 것을 명령한다 칙 

마 과징

는 칙의 규정을 반한 사업자에게 반행 마다 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칙 과징 을 부과함에 있어 는 

일정한 가 사유와 감경사유를 고려한다

가 사유는 반행 가 한지 여부 반행 가 연장된 기간 동안 계속되었

는지 여부 반행 가 제 자에 한 피해를 래하 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

가 의도 으로 한 과실로 는 매우 부주의한 태도로 행

동하 는지 여부이다 감경사유는 반행 가 경미하 는지 여부 반행 로 인

하여 제 자에게 미친 부정 인 결과가 경미한지 여부 사업자가 반행 를 시정

하기 한 즉각 인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 반행 가 우연 인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가 자발 으로 반행 를 에게 공개하고 그 조사에 있어 와 력

하 는지 여부이다

바 통신법 하의 허가의 정지 는 취소

가 사업자가 칙의 규정을 반하 고 다시 반행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하는 한 경우에 는 앞에서 특정된 집행조치를 취하는 신에 

통신법 제 조에 의한 련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칙 

집행행  기간

집행행 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먼  집행 요청을 제기

하는 당사자는 칙의 반행 를 구성하는 행 가 발생한 날로부터 년 내에 

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가 직권으로 집행행 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는 

칙의 반행 를 구성하는 행 가 발생한 날로부터 년 내에 집행행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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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칙 

칙의 반행 를 구성하는 행 가 발생한 날을 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 이 용된다 첫째 의가 있는 반행 가 행  당시에 합리 으로 발견되

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행 가 발견된 날 는 합리 으로 발견되었어야 할 날 

에 더 이른 날짜가 의가 있는 반행 가 발생한 날을 구성한다 둘째 사업

자가 칙을 반한 의가 있는 행 의 계속 인 과정에 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  과정의 일부로서 행해진 가장 최근의 행  날짜가 의가 있는 반행 가 

발생한 날을 구성한다 를 들어 합의에 따라 행해진 행 가 계속하는 경우

는 행 가 계속되는 동안 는 늦어도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 를 지한 

날로부터 년 내에 집행행 를 개시할 수 있다

나 방송 분야

는 조사를 개시하는지 여부와 가 그러한 조사와 련되거나 그 결과

로 일어나는 집행행 를 행하는 시기와 방법에 한 완 한 재량을 갖는다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는 의가 있는 반행 의 성 의 내용을 뒷

받침하는 증거의 이용가능성과 진실성 그리고 모든 다른 련된 요소들을 고려

한다미디어시장 행동 칙 

집행의 개시 

피규제인에 의한 칙 반행 의 직  결과로 침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에 집행행 를 취해  것을 구하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가 그 사업자에 의한 동일한 행동 는 행동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동일한 

사업자에 한 는 그 이상의 집행 요청을 받는 경우 는 그 집행 요청

들을 단일한 통합된 차에서 처리할 수 있다 칙 그 밖에 사인의 집행 

요청에 따른 집행의 개시 차는 통신경쟁 칙에 규정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행 개시 후의 차

한 경우 는 반행 를 하고 있거나 반행 를 하 거나 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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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는 피규제인에 하여 집행행 를 행한다 가 집행행 에서 이

용하는 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칙 

피신청인에 한 통지와 정보의 요구 피신청인의 답변 정보 요청일로부터 

업일 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연장 가능함 추가 인 정보의 요구 

비 결정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한 날로부터 업일 내 당사자에게 연

장일수를 특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연장 가능함 당사자들의 사건의 사실 계에 

한 추가 인 변론 업일 내 비 결정의 수정 업일 내 연장 가능

당사자들의 사건의 사실 계에 한 추가 인 변론 업일 내 최종 결

정의 안 발표 업일 내 연장 가능 당사자들의 최종 결정 안에 한 

재검토 요청 업일 내 최종 결정 발표 업일 내

조사 차

칙의 목 을 하여 는 특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서류의 생산 는 특

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칙 는 조사 차로서 내부 서

류의 제출 신문 참여의 요청 설비 업내용 는 요청된 서류의 물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의 정보 요청을 수하지 않거나 의도 으로 는 

한 과실로 요청된 서류를 손괴 처분 변조 는 은닉하거나 그러한 서류의 손괴

처분 변조 는 은닉을 야기 는 허용한 경우는 제재 상이 된다

특징 인 은 정보 재검토 요청을 마련하고 있는 이다 정보 요청이 불필요

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게 범하다고 믿는 당사자는 에 정보 요청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할 것을 구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칙 이

러한 요청이 제출된 경우 는 그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용 가능한 심사기

간이 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기간은 가 정보 재검토 요청을 승낙 

는 거 하거나 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기로 동의한 날부터 다시 시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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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치의 유형

가 임시 지명령

집행 차 의 언제라도 는 사업자에 하여 특정한 행동을 지하도록 

임시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가 고려할 사항의 목록은 통신경쟁 칙의 규정과 같다 칙 

나 경고

는  피규제인에게 경고를 발표할 수 있다 경고는 피규제인이 칙의 규

정에 반하여 행동하 다는 결론에 한 근거의 진술을 포함하지만 추가 인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칙 

다 지명령

한 경우 는 피규제인에게 칙의 규정에 반하거나 계속되는 경우 

반을 구성하는 행동에 여하는 것을 지할 것을 명령한다 칙 

라 구제조치

한 경우 는 피규제인에게 특정한 구제조치를 행할 것을 명령한다

칙 

마 과징

는 칙의 규정을 반한 피규제인에게 반행 마다 백만 싱가포르 달

러 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칙 과징 은 반행 의 기간과 

성에 따라 단되고 입 진 피해에 비례한다 과징 을 부과함에 있어 

가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통신경쟁 칙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칙 

바 구조  분리

는 하다고 단되는 경우 회계분리규칙 비용배분규칙과 그 밖의 다

른 형태의 행태 인 안 조치를 채택하거나 인력 경 재산 공장 설비와 재정

을 포함한 운  분리를 당사자에게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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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차

가 통신 분야

통신법 제 조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통신사업자는 에 그 사건을 재

심리해  것을 요청하거나 최종 인 결정을 내리는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 인 불복 차에 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신경쟁 칙 에 규정

되어 있다 의 결정 는 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 그 결정

을 내리거나 명령을 발표한 날로부터 일 내에 에 그 결정 는 명령을 재

심리해  것을 요청하거나 재심리 요청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신청

재심리 요청과 이의신청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가 그 사건을 재심리하

고 장 에 한 이의신청은 철회된다 장 은 의 결정을 확인 변경 는 번

복할 수 있다

장 에 한 이의신청 차를 마친 사업자는 법원에 결정에 한 사법심사를 구

할 수 있다

나 방송 분야 

미디어개발청법 제 조에 의하여 의 결정 는 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 그 결정을 내리거나 명령을 발표한 날로부터 일 내에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 은 의 결정을 확인 변경 는 번복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최종 이다 재심리 차가 없는 이 의 결정 는 명령에 

한 불복 차와 다른 이다

장 에 한 이의신청 차를 마친 사업자는 법원에 결정에 한 사법심사를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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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사

사  통제와 사후  규제의 동시 수행

싱가포르의 방송통신법 규제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기 인 와 가 

사  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사후  규제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이다 방

송통신 규제기 이 사후  규제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는 방송통신 규제기 인 

커뮤니 이션청 에 경쟁법의 동시 할권을 인

정하는 국의 사례나 방송통신법에 방송통신 규제기 이 용할 수 있는 사후

 규제 근거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 일본의 사례도 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일반경쟁법의 용을 제외하여 방송

통신 규제기 에 으로 경쟁  소비자 규제의 기능을 맡기고 있다는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분야 특유의 규제기 인 와 가 사후  규제 기능을 으로 수행하

는 것에 하여는 사 인 지배력 통제와 사후  행 규제 사이의 구별이 명확

하지 않게 되어 사후  행 규제에 한 집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 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는 독  환경에서 경쟁 환경으로 환되는 분야에 

하여는 일반경쟁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효과 인 사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진입자를 유도하여 경쟁을 진하기 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에서 이러한 환기

에 사 인 규제 규칙과 사후 인 경쟁 규칙의 동시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76) Cheng, Op. cit., p.525.

277) Yeo, Tiong Yeow, “Managing Competition”, presentation material, ITU 

Workshop on Policy and Regulations for Newly Established Regulato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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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싱가포르 통신시장에는 시장지배  허가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개가 

있다 는 과 을 

개정된 통신경쟁 칙 하에서 시장지배  허가사업자로 지정하는 통지를 발표하

다 이들 사업자들은 칙에 의하여 가격 규제 속 는 상호 속 규제

회계분리 보편  서비스 의무와 같은 엄격한 사  규제의 상이 되어 사후  

행 규제의 상이 된 행 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 으로 방되므로 실제로는 

사후  행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 년에 이 통신경쟁

칙 에 반한 남용 인 가격책정 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나 가 충

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론 으로 사  규제의 상이 되는 상당한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와 사후  

규제의 상이 되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  규제의 

상이 되는 상당한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는 사후  규제의 상이 되는 시장지

배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  규제의 상이 아니더라도 시장 

획정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식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후  규제가 사  규제를 보완하는 경쟁 규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통신경쟁 칙에는 경쟁규범으로서 시장지배  사업자에게

만 용되는 시장지배  지  남용행 뿐만 아니라 불공정경쟁법

으로서 모든 허가사업자에게 용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한 규정도 있으므로 사후  규제의 독자 인 용 여지는 지 않다

278) Chong Kin Lim and Wei Hao Loh, “Singapore”, Telecoms and Media 2011, 

Getting the Deal Through (2011), p.432.

279) R/E/I/021, SingTel's Pricing Practices for its IDD, Local Leased Circuit and ISDN 

Services, (26 July 2002), available at 

<http://www.ida.gov.sg/Policies%20and%20Regulation/20060426102551.aspx>.

280) Ong, Burton, “A RESPONSE TO THE IDA’S INVITATION FOR PUBLIC 

COMMENT ON THE PROPOSED REVIEW OF THE CODE OF PRACTICE FOR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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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지배  허가사업자에 하여는 시장에서의 행동이 발생하기  단

계로서 계약 체결 단계에 가 규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의 

규제 실제를 이해하기 하여는 그와 같은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에서는 가입자임 회선설비 사례와 상호 속 표 정 사례를 소개한다

가 가입자임 회선설비 사례

가입자임 회선설비 는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요한 것이다 완 한 자유화가 몇 년 경과한 이후에도 은 여

히 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 다 경쟁 사업자들은 소매시장에서 경쟁하

기 하여 의 도매상품에 의존하 다 의 도매 가격이 무 

높고 그의 소매가격에 근 하여 경쟁자들이 소매시장에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규제  구제수단을 결정하기 하여 고려된 사항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구축  구매 구제수단은 단기 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네

트워크에 투자하여 최종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제  유인을 왜곡하여

서는 안 된다

복수의 지분보유자 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경쟁하는 이

해가 고려되어야 하고 통신 서비스가 경제 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사

업비용을 폭등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가  목표를 참작하여야 한다

속도  정확성 많은 조치들이 가격책정을 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일부

는 다른 것에 비하여 보다 우아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비용을 반 하는 

조치는 비용 검사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보다 시간을 소요한

(2003)

281) Chia, Aileen & Li-Na Koh, “The Telecom Experience: The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nd Economic Regulation”, Ethos, Vol.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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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의 시성에 있어서도 상충이 존재한다

가 채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구제수단은 국에서와 같이 시장이 유효하

게 경쟁 이 될 때까지 비용 기반의 도매가격을 정하거나 도매 임 회선의 가격

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 으로 지속가능한 경쟁을 확실히 하

는 한편 단기 으로 신속한 구제조치에 한 필요를 고려하여 는 함께 취해

지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일련의 규제  개입을 마련하 다

단기 인 구제수단은 의 소매가격에서 사이의 의미 있는 가격할

인을 추산하여 즉시 도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할인은 경쟁 사업

자가 단기 으로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인 설비 구축에 한 유인을 제공하기 하여 첫째 명령된 가격책정 조건은 

임시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을 상실하고 둘째 의 교환설비에서의 공동이용

이 명령되었으며 셋째 은 임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비용으로 말단 

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다

나 상호 속 표 정 사례

상호 속은 통신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진하기 하여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한 

상호 속이 규제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그 게 할 상업  유인이 없기 때문

이다 기존 사업자는 그에 따라 상호 속 표 정

을 마련하여 규제자의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분야에 용되는 기통신사업법 에  경쟁규제 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갖는 사  행 규제 제도를 두어 일정한 기통신

사업자에게 사 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 조에 지행  

규정을 두어 사후  규제의 근거도 일부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  규제 규

정과 사후  규제 규정이 상호 응되어 보완 인 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한 사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통신정책국 와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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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용자보호국가 구분되어 일 된 규제를 행하기 어려운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사  규제와 사후  규제가 일 된 원칙하에 설계되

고 상호 련성을 가지고 보완 인 역할을 하며 동일한 부서에서 그와 련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은 우리 법의 실체  규정을 개선하고 효과

인 집행을 한 조직을 정비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해 다고 할 수 있다

경쟁원칙과 당사자주의 

싱가포르의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하나의 특징은 시장의 힘 에 

의존한 비례 인 규제를 지향하고 사  규제와 사후  규제를 통틀어 유효하

고 지속가능한 경쟁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이다 따라서 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와 반경쟁  행  방지를 한 최소한의 규제만

을 행하는 반면에 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규제와 

사후  규제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한다

이처럼 규제  개입수단이 뒷받침된 경쟁원칙이 규제의 집행에 잘 나타나 있는 

분야로서 상호 속 분야를 들 수 있다 는 시장지배  허가사업자에 하여

는 표 정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남용행 를 사

에 방하는 규제를 행하지만 시장지배 이지 않은 허가사업자가 체결하는 상호

속 정의 일상 인 실행에는 일반 으로 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정은 본질 으로 사  계약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도 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지배 이지 않은 허가사업자는 분쟁과 련될 경우 

에 통신법과 그 부속 법령 이 결정이나 통신경쟁 칙 규정의 해석을 제

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지배  허가사업자가 체결하는 상호 속 정이 

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존재한다 당사자는 에 조정을 

제공해  것을 요청하거나 통신경쟁 칙에 따른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반행 에 한 집행 차에 있어서 비공식 인 신고 차를 인정하지 않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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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의해 요청하는 공식 인 신고 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주의를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그것이 요구하는 정보와 신고자가 개

인 인 구제수단을 추구한다는 에서 소송과 유사하다 형 으로 이러한 

공식  신고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이름 신고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와 반 

의사실에 더하여 신고 당사자가 반된 법이나 규정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의에 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서명된 진술서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통신 규제의 경우 아직 사  규제의 경우 경쟁원칙에 충실한 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  기타 이용조건 속  상호 속 규제

와 련하여 사  의무의 부과 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 에 지정하는 차가 

있으나 이러한 지정 조건이 경쟁원칙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규제 하에는 사  의무의 부과 상 지정사업자를 바로 상당한 시장력

을 가진 사업자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 기통신사업법상의 제도 가운데는 경쟁상황평가제도가 경쟁원칙을 반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통신사업법은 경쟁상황평가제도에서 사용하

는 평가기 과 별도의 기 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 네트워크 요소 

의무제공 규제 제도를 두고 있어 경쟁원칙이 사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데 

직 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상황평가제도가 통신시장에서의 

282) HASMAH ZANUDDIN, “Regulator and Enforcement: A Case Study on 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Comparatively with FCC, IDA, 

OFCOM and Other Regulators”, Malaysian Journal of Media Studies Volume 11 

(2009)

283)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경쟁상황평가는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 38 , 

여 단 시장을 획정한 후 이를 상으로 시장구조 이용자의 응력 기통신사, , 

업자의 행 시장성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

284)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설비제공 상호 속 기통신설비의  39 , , , 

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등 네트워크 요소 의무제공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 

의 기 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 원회가 서비스

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액을 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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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상황에 상응한 구체  규제수단의 도입 유지 변경 는 폐지 여부의 

단을 한 근거가 되려면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  규제수단 마련이라는 정

책  결정 사이에 연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은 방송시장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한 재정의 경우에는 기통신사업자 는 이용자가 당사자가 되어 차 개시

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통신사업법 제 조 방송통신

원회의 직권  개입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재정을 체할 수 있는 조정과 같

은 다른 분쟁해결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도가 제한 이다 한 사후

 규제 규정의 집행 차에서 신고 당사자의 지 나 역할에 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신고를 공식 인 신고로 제한하여 그 

차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도 공정거래법 규정과 

같이 반행 에 한 신고 근거 규정을 두어 신고자의 법  지 를 보장하는 

차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 차와 임시명령에 한 명시  규정 

집행 차는 일반 으로 제재가 발표되기 에 일정한 정도의 정 차를 제공

한다 규제자는 체로 신고를 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에 의

를 받는 반행 를 통지하고 당사자가 답변 는 방어를 제공하는 충분한 기간

을 부여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를 로 들면 반행 자에 한 통지 차를 

두고 있고 반행 자의 답변 기간 일 연장 가능 과 최종 결정 기간 일 연장 

가능과 같은 요한 일정에 한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기치 않은 손해의 발생을 방하기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제기 에 임시 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결 과정에서 당사자에 한 통지나 답변의 제출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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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같은 정 차에 한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문제로 지

될 수 있다 반면에 최종 결정에 이르기 에 손해 발생을 방하기 하여 방송

통신 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법  권한이나 조치 등에 한 명시 인 근거 규

정이 미흡하다 이러한 은 향후 규제집행 차를 개선하기 한 작업을 추진할 

경우 요한 입법  개선 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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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송과 통신에 한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조직의 개요

가 미국

년 미국은 방송과 통신 분야를 아울러 이들에 한 통합 인 규제가 가능

한 통신법 을 제정하 다 이 법은 방송분야에서의 

와 통신분야에서의 를 체하는 포 인 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종류에 따라 분산되었던 종 의 규제권한 체제는 하나의 독

립된 문규제기 인 연방통신 원회 로 통

합되었다

연방통신 원회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는 인의 원으

로 구성된다 일반 으로 임기는 년이며 매년 인의 원이 임명되거나 재임명

되는 시차임기제 를 채택하고 있다 한 원회의 립성을 보장

하기 해 인  동일정당 소속의 원이 인을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원장은 통령이 원  인을 지명하며 원장의 재직기간은 통

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연방통신 원회의 임무는 신속하고 효율 인 국 국제 인 유무선 통신서

비스를 인종 피부색 종교 국  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가능한 한 미국

인이 손쉽고 한 요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주간 는 국제

인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규제하고 국가 안보를 도모하며 유무선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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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인명과 재산의 안 을 도모하고 이 까지 법률에 의해 복수의 기 에 부

여되었던 주간  외국과의 통신서비스 거래에 련된 권한들을 한 기 에 

집 시키고 추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신정책의 더욱 효과 인 수행을 보장함

에 있다

연방통신 원회는 정책입안을 하여 문분야에 따른 다양한 국 들을 

두고 있다 즉 화산업을 규제하기 한 유선경쟁국

방송  이블 를 규제하기 한 미디어국 문

제를 다루는 무선통신국 이 있고 이에 더하

여 국제국 집행국 소비자  정부

계국 소비자  정부 계국

공공안   국토보안국

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분야별 업무분장

은 기능별 기술 법 회계 등 로 조직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정책문제에 해 보다 

통일된 견해를 얻기 한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다

정책입안을 한 개의 국 들의 업무지원을 하여 연방통신 원회는 

개의 실 를 가지고 있다 구체 으로 감사실

사무국장실 홍보실

공학기술실 법무담당 실

행정재 실 략

기획  정책분석실 통신사업기

회실 평등고용실

의회 계실 이 있다

나 독일

독일 기본법상 방송에 한 규제는 주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신에 

한 규제는 연방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방송에 해서는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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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미디어청이 할하고 통신에 해서는 연방경제기술성 과 연방망규

제청 이 할하고 있다 방송에 한 할권을 각 주의 미디어청에서 개

별 으로 행사하기 때문이 나타나는 할권의 복잡성은 방송국가 약 혹

은 주미디어청 의회 을 결성함으로써 연방차원에서의 합의를 유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통신에 해서는 정책부서인 연방경제기술성

과 집행부서인 연방망규제청 이 분리하여 장하고 있다

통신 역과 같은 문 역의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망규제청은 청장 명과 부청

장 명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원회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규제행정청으로 기

능할 때에는 보통의 합의제 조직이 아닌 독임제 행정청 조직의 특징을 가진다

왜냐하면 명의 부청장에게는 법률상 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어떠한 책임 역도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장과 두 부청장은 연방망규제청법 제 조 제 항 

문에 따라 자문 원회 의 제청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지명되며 연방 통령

에 의해 임명되는데 연방정부는 자문 원회의 제청 차와는 독립 으로 최종결

정권을 행사한다

재 연방망규제청은 명의 부청정이 활동하고 있다 그  한 명은 정보기술 

 안 국 제 국 통신규제의 경제  문제 제 국 통신주 수 질서 규제의 법  

문제 제 국 통신기술규제 제 국 철도규제 를 담당하며 나머지 한 명은 총무국

제 국국제 우표규제 제 국 외부 화번호오용 제 국 에 지 규제 등의 업무

를 분장하고 있다

다 랑스

랑스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규제기 과 법률

로 운 하고 있다 정책 역에 해서는 정부기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방송정책

은 문화커뮤니 이션부 그리고 통신정책은 경제재정산업부 가 담당

한다 규제 역에 해서는 독립기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방송규제는 시청각고등

원회 그리고 통신규제는 자통신우편규제청 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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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고등 원회 는 합의제 형식의 원회이다 조직은 기본 으로 상임

원회 사무총장  개의 역무국으로 구성된다 시청각고등 원회의 규제업무

는 행정 재무 법무 방송사업자 로그램 기술 연구  미래 유럽  국제업무 

등 총 개 분야로 나 어 이러한 분야의 업무들은 사무총장이 실질 으로 리

한다

시청각고등 원회의 상임 원회는 랑스 통령의 데크 로 임명된 명의 

원으로 구성되며 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명의 원을 지명한다

원장은 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년이며 매 년마다 분의 을 교체한다

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임될 수 있다

자통신우편규체청 은 명의 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 이다 조직

은 기본 으로 상임 원회 사무총장  개의 역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원회

에는 개의 자문 원회와 외홍보담당  명 그리고 원장을 보좌하는 보좌  

명이 있다 사무총장은 자통신우편규제청의 실질 인 활동을 총 한다

자통신우편규제청의 상임 원회는 자통신 분야 우편 분야 국토경제 분야

에서 경제 법 기술  능력을 갖추었음을 근거로 임명된 명의 원으로 구

성된다 원  명은 통령의 데크 로 임뎡되며 원장은 통령이 국무총

리가 지명한 후보자 에서 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나머지 명의 

원은 상 하원의장이 각각 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년이며 데크 로 임명된 원

들은 매 년마다 분의 씩 개임된다 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임이 가능하다

상임 원회의 의제는 원장이 사무총장과 의하여 결정하며 심의 안건은 원 

뿐 아니라 사무총장 각 업무국장  기타 원회 직원 등이 설명할 수 있다 사

무총장과 지정된 직원은 상임 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원회의 심의

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방송 통신의 정책  규제 행정을 독임제 앙행정기 인 총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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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 기통신분쟁처리 원회 감리 원회 등의 심의회 그리고 정보통신

국제 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등의 내부부국들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 신을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앙행정기 인 성 의 장 신 은 일반 으로 여당의 국회의원이 임명

된다 정치  당 성을 가진 총무 신이 방송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한 기 으로서의 합성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방통신 원회 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재 그와 같은 주장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방송 통신 행정의 통합이라는 에서 

일본의 총무성이 방송 통신행정을 담하고 있는 형태가 방송 통신의 융합 환경

에 보다 잘 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는 에서 그 합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

문이다 한 일본의 법 문화의 독특함 행정지도가 폭넓고 실효  활용됨으로 인

하여 방송 통신 련 분쟁의 공식 인 처리 차 보다는 비공식 인 처리 차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행 에 한 제재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가 미국

연방통신 원회가 할하는 모든 통신법 반행 에 한 심결 차는 집행국이 

담당하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련 집행부서가 차  문제해결책임을 지거나 

집행국에서의 심결 차에 여하기도 하지만 심결 차의 담당부서는 집행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년에 새로 설립된 부서인 집행국

은 이 에 산재해 있던 통신법의 집행 련 업무들을 한 곳에 모아 통신

법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행국은 주로 민원제기 를 처리하고 청

문 차 의 운 하고 있으나 통신법과 연방통신 원회가 제정한 규칙 명

령 방송국의 허가조건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소비자 보호 지역 경쟁 공동안  

 국가안보를 하여 법령과 규칙을 집행하는 등 집행에 련된 폭넓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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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집행국의 임무는 통신법  연방통신 원회 규칙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통신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과 신을 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하여 구체 으로 콘텐츠의 음란 외설 불경 등 건 성 규제 방송 규제 통신소

비자 보호 고객 용망 보호 장애인 정책 디지털 텔 비  정책의 집행 긴 경

보시스템 련규정 마련 장비 마  법행  규제 공공안  집행 기술규정 

반 규제 로의 공동사용 집행 보편  서비스 기  집행 청

문 차 진행  지역 사무소 운  등 다양한 범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행국의 핵심 업무부서로는 조사심리과

시장분쟁해결과 통신소비자과

등이 있다 조사심리과는 집행국 내에

서 통신소비자과에 이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이다 최근 들어서 

통신부분의 규제집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외설 규제 등 방송 콘텐츠 련 규제

는 강화되고 있다 조사심리과의 업무는 크게 유선통신 무선통신  방송분야 

문제로 나뉜다 유선통신분야는 주로 보편  서비스 의무 반 번호이동성 문제 

등을 다루고 무선통신분야는 허가이 불법  용 이 감시 국의 무선국 허가 

소지자 리 등의 문제를 다룬다 방송분야는 선정 폭력 등 콘텐츠 내용에 한 

규제를 다룬다

시장분쟁해결과는 통신시장의 활성화 완료 이후 활동이 상 으로 약해진 집

행국 부서  하나이다 시장분쟁해결과의 주요업무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분쟁

해결이며 분쟁 련 신규 규칙제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연방통신 원회는 정

책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간 법  민원제기를 통하여 기간통

신사업자의 행 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의 사업자들은 정식민원

제기 이 에 사 분쟁조정에 의한 해결방식을 선호하며 연방통신 원회 역시 정

식민원제기 처리 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감안하여 정식민원제기 차보

다 사업자간 자율 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력히 권고한다 따라서 재 시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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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과는 분쟁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시장분쟁해결과가 다루는 사례

는 매년 개 정도이며 부분의 사안은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

다 한 정식 민원제기 차에서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한 신속처리 차

를 운 하여 민원제기 후 일 이내에 서면 차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신속처리 차를 택한 신청

인은 연방통신 원회 실무 담당자 는 스태  수 에서 내리는 결정을 수용해

야 한다 그런데 신속처리 차 규칙상 연방통신 원회 담당자의 감독 하에 민원

제기 이 에 당사자 간의 논의 차가 있어 정식 민원제기 이 에 분쟁이 해결되

는 경우가 많다

통신소비자과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팸 고 불공

정마 제 자에의 정보유출문제 등을 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일반 으로 

개인 는 소비자 련 민원제기는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의 효율성 에서 연반통신 원회는 이  구조를 가진다 즉 민원제기인은 

일단 소비자  정부 계국에 민원제기하고 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비

정식 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그리고 이  연방통신 원회가 자체 으로 조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사건은 집행국의 통신소비자과가 맡아서 

처리한다

나 독일

독일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방송에 한 정책과 규제에 해서는 각 주의 

할로 하고 통신에 한 정책과 규제에 해서는 연방의 할로 하고 있다 통

신 분야에 한 규제기 으로서 연방망규제청 은 청장 명과 부청장 명

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원화 방식으로 도입되었는데 규제행정청으

로 기능할 때에는 보통의 합의제행정청과는 달리 독임제 행정청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특징으로 한다 연방망규제청의 청장과 두 부청장은 자문 원회의 제청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지명되며 연방 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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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망규제청의 요한 기 인 결정 원회는 합의제행정청으로서 행정 차를 

통하여 행정행 의 형식으로 각종 결정을 내린다 독일 통신법상 행정 차에서의 

주요한 결정은 결정 원회에 의하여 수행되며 결정의 공정성과 문성을 기하기 

하여 사법 에 하는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의 원장과 인의 부

원장으로 구성되는 결정 원회는 특히 법조인 출신 명 경제학자 출신 명  

기술 문가 명으로 원을 선정함으로써 결정의 문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결정 원회에 의한 행정행  형식의 결정이 독일 통신법상의 규제 차가 지향

하는 바이나 이러한 결정에 앞서 문가들의 조언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설립된 자문 원회는 연방하원 명의 의원과 연방상원 명의 

표자들로 구성된다 자문 원회의 단 으로는 단순히 각 주의 개별  이해 계

를 추구하기 한 기구로 락할 험성과 정치권에서의 향력 행사 가능성 그

리고 유해한 측면에서의 다원화의 문제가 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문 원회의 

견해에 법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와 같은 단 들을 과 평

가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다 랑스

랑스는 업무 분장을 통한 문성 확보의 에서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

제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규제기 과 법률로 운 하고 있다 방송분야에서의 

규제를 담당하는 시청각고등 원회 는 독립행정기 으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방송산업에 민 방송체계가 도입 발 되면서 법률이 새로 제 개정되었고

그 때마다 시청각고등 원회의 권한은 확 되어 온 결과이다 시청각고등 원회

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임 원회는 명의 원  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만 심의할 수 있으며 출석 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상임 원회에는 원장비서실 외홍보담

당실  원장 보좌 실등이 있어 업무보좌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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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등 원회의 실무를 총 하고 있으며 법집행 차의 감독과 운 을 특히 담당

하고 있다 법무국은 상임 원회의 결정  의견과 련된 법해석에 필요한 연구

를 하며 원회의 결정문 권고 임명 의견 사법당국의 제소 이행고지  제제

처분 등을 작성한다

통신분야에서의 규제를 담당하는 자통신우편규체청 도 역시 독립행정

기 으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의 

권한을 포 하는 규칙제정권한 사법  권한 규제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자통신우편규제청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임 원회는 명의 원  명이 

출석해야만 심의할 수 있으며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 원

회에는 개의 자문 원회 상호 속과 엑세스 원회 소비자업무 원회

지역당국 사업자 계 원회 미래계획 원회 가 외홍보담당 이 있어 상임

원회를 보좌한다 사무총장은 자통신우편규제청의 실무를 총 하고 있으며 법

무국은 원회의 법  안정성과 분쟁  제재처분 차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 보

장한다

라 일본

방송  통신 련 정책  규제 업무에 하여 독임제 앙행정기  형태를 가

지고 있는 일본은 총무성이 방송통신행정을 담하고 있다 총무성은 국민생활 

반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해서는 심의회 원회 등을 설치하고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문은 총무성에 하여 법  구속력을 가

지지 못한다 그러나 총무성은 원회  심의회 등의 답신에 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그에 반하는 처분이나 재정을 하지 않는 것이 례이다

일본의 법  방송법은 양 법률에 근거한 총무 신 등의 처분에 한 불복

신청에 하여 감리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심의회는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 신이 임명하는 원 명으

로 구성된다 이들 원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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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  의견청취 차를 주재하기 하여 명 이내의 심리 을 두고 있는데

심리 은 감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 신이 임명한다 심의회의 사무국

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총무과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통신분쟁처리 원회는 통신분야와 방송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한 알

선 재  총무 신에 한 답신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 원회는 

참 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 신이 임명하는 원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원은 법률 경제 회계 통신공학 등의 문가로서 비상근이며 임기는 년

이고 재임될 수 있다 한 이들 원과는 별도로 명의 특별 원을 둘 수 있다

특별 원들은 다수의 사안이 발생하거나 문 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에 

응하기 한 임명되며 비상근으로 임기는 년이다 동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해 원회 내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원회의 공정성 립

성을 보장하기 함이다 사무국에는 국장 참사 분쟁처리조사  등이 있으며

국장은 신 방의 정책평가심의 이 겸임하고 있다

제  방송통신규제법 반행 에 한 제재처분과정

거시  에서의 심 직권주의의 구별

행정 차가 형사소송 차와는 달리 외부에 별도의 소추기 을 두지 않고 규문

주의  구조를 가지는 것은 미법계나 륙법계에서 공통 이다 따라서 해당 

행정청 외부에 독립된 조사 소추권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정청 내

부에 기능 분리  차원에서 심 자와 조사 소추자를 제한 으로나마 분리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방송 통신 행정이  국민에게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이러한 

역에 있어서의 심의 의결 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은 모두가 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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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어도 사법 차에 근해야 한다는 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

다고 단된다 그러나 방송 통신에 한 정책수립과 규제 그리고 분쟁해결을 함

께 담당하는 행정 차를 운 함에 있어서는 이를 심주의로 운 할지 아니면 

직권주의로 운 할지는 각 국의 법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 미국

연방통신 원회 는 행정 차법 에 따라 정식처분 차를 두고 있다

연방통신 원회에는 조사 소추 심  기능이 집 되어 있고 외부에 다른 소추기

이 없다는 에서 규문주의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으로 행정법

사가 청문주재자가 될 경우 담당국장이 소추자가 되어 상 방 당사자와 차

를 진행한다는 에서 탄핵주의와 당사자주의가 구 된다

이에 따라 통신법집행 차는 조사 차와 청문 차로 별되게 되고 그 각각에 

있어서의 세부 인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제기 피고의 답변제출 원고의 회신

재정신청  이의신청 사 개시 차 차진행 의 신속처리 차 약식심리 등

과 같은 민사소송 차와 유사한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식처분 차의 청문에 있어서는 방송 통신과 련한 행정작용 각 단계에 있어

서 당사자의 차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심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미국 연방통신 원회는 공평하고 합리 인 공격과 방어를 유지하는 분쟁

해결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한 동의명령제도 등을 통해 행정청과 사인당사자 

양측의 사안에 한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와 같은 탄핵주의와 당사자주의는 다소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방통신 원회가 청문주재자의 차 결정에 한 재심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원회는 직권주의 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에 비교  완결된 형태의 심주의  차를 마련해 두되 이를 포

함한 최종처분권의 행사는 직권주의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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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법 차  구조를 목시키고 있다

나 독일

독일 통신법에 있어서 연방망규제청 의 각종 규제결정은 사법 인 

조직인 결정 원회 에 의하여 행정행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정 원회는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개시한다 차가 

개시되면 법령에 근거한 청문과 구술심리 차가 용되며 특히 직권조사원칙에 

의하여 결정 원회는 직권으로 모든 주요결정사안을 포 립 으로 조사한

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 원회의 차주도 에 비추어 독일은 

직권주의에 가까운 차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방망규제청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기치 않은 손해를 제거하기 하여 

임시명령 을 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임시명령의 권한

은 매우 역동 이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인해야 할 규제문제에 효과

으로 응하는데 있어 실 으로 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랑스

랑스는 차의 공정성 확보의 에서 법 차  공정한 재 의 원칙을 

용하고 있다 랑스의 방송통신규제기구는 유럽인권 약 제 조에 의거하여 공

정한 재   법 차를 보장하기 하여 엄격한 심주의 원칙과 업비 보

호원칙에 입각하여 법집행 차를 운 하고 있다 한 철 한 정보공개와 법집행

차의 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랑스의 경우 모든 법집행 차의 각 과정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기 하여 엄격한 심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피고 내지 피요청인

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에서 보호하는 업비빌에 해당하는 내

용을 제외한 모든 자료 증거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이 모든 계인들에게 달

되어야 하고 장조사의 경우에도 모든 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각 규제기

은 내부규칙을 통해 법집행 차에 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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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내용 형식  목표는 일반 민사소송법과 동일하다 한 모든 법집행

차에서 조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 은 시청각고등 원회 의 경우는 

상임 원회에서 정하고 자통신우편규제청 의 경우에는 법무국장이 정하

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의 방송 통신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인 총무성의 법  지 는 단

으로 독임제 앙행정기 이다 총무성 아래 감리심의회와 기통신분쟁처

리 원회가 방송 통신에 한 심의 의결을 실질 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 이기는 

하지만 이 기 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형태는 총무성의 총무 신에 한 자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 통신 규제행정을 수

행함에 있어서 소추 조사  심결을 담당하는 행정청과 그 상 방의 사인간의 

계는 심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리의 진행과 청문 차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직권주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본의 법문화

의 특성으로 행정지도의 형식의 실효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행정청과 그 상

방 사인이 동등한 지 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심주의 형태이기 보다는

행정청이 사인보다 높은 지 에서 규제행정을 주도하는 형태라고 보여진다

피심인에 한 차  보호수단

가 미국

미국 연방행정 차법상 편면  지의 원칙은 

심 차에 있어서 심 자 행정법 사 원 등가 조사 이나 피심인 일방과 만

나서 의사교환을 하는 것을 지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편면   지의 원칙

은 심 자와 일방 당사자가 만나서 의사교환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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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보 제공이 심 자의 의사결정에 불공정한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사

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편면   지의 원칙은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미국

에서 심 에 한 공정성을 더욱 담보하며 피심인에 한 강력한 차  보호수

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행정재 이 청문을 주재하고 차 결정을 내리는 과

정에서 미국행정 차법상의 심구조에 따라 조사기 과 그 상 방이 동등하게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가운데 편면   지의 원칙은 이러한 구조의 공정성

을 담보해  수 있는 가장 요한 원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나 독일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규제실무에 있어서 단히 요한 문제 

 하나는 결정 원회에 참가한 기업의 업  거래상의 비 에 한 처리이

다 특히 요 규제철차의 역에 있어서 규제 상인 기업은 정례 으로 경제성평

가 사업모델 가격 략 이익상태 는 기에 유사한 민감정보자료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이러한 정보자료는 다른 차참여자에 하여 그 결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개별사안에 있어서 신 인 서비스공 의 경제  성과에 하여 결정 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통신법은 업  거래상 비 유지를 하여 연방

행정 차법상의 일반규정에 한 보충  규정을 두고 이를 보다 확고하게 보호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방방규제청의 결정에 한 사후권리구제 차에 있어서도 

업  직무비 의 유지와 련한 이익의 조정이 소  사실내부 차의 형식

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진행 인 재 차에서 논란이 되는 업  직무비 과 

련된 자료들의 제출여부를 실무상으로 효율 으로 조정하고 있다

한 독일 통신법상 결정 원회의 결정에는 그 이유가 엄격하게 제시되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제시의무는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정의 신 성을 담보하게 된다 원회가 결정에 이르게 된 사실 법률  제

요건을 공개하게 되면 행정 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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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과 원회의 규제결정의 수용가능성은 균형을 이루

게 된다

다 랑스

랑스는 피심인에게 각 과정에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엄격한 심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피고 내지 피요청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

장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업 비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

한 모든 자료 증거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이 모든 계인에게 달되어야 하고

장조사의 경우 모든 계인들을 참석시켜야 한다

이러한 랑스의 법 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 의 원칙은 법원과 거의 동일한 

수 으로 보장되고 있다 내부 으로는 철 한 정보공개와 법무국장

는 사무총장 의 법집행 차 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외부 으로는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법집행에 한 법원의 감독으로 인해 공정성

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들이 도입되고 발 해 왔다

라 일본

직권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사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원회에 필요 으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청문 차를 거쳐야 한

다 일본의 행정 차법은 청문을 거쳐 행햐여진 불이익처분에 해서는 행정불복

심사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방송

법에 의한 총무 신의 처분에 해서는 행정 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 행하여

진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외를 두고 있다

긴 는 신속 간이 처리 차의 존재여부  내용

가 미국

미국의 경우 탄핵주의와 심주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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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이 강한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차를 정식 차고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식 차가 불필요하거나 하지 않

은 사건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식 차 내지 비정식 차를 마련할 필요

성이 크다

연방통신 원회 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식처분 차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은 기본 으로 사 에 처분 상자에게 반 의의 내용과 사실 법률  근거 

등에 해 알리고 그가 이 사실에 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 시

에서 처분 상자가 반론의 기회를 정식청문의 형태로 가질 것인지 는 비정

식 차의 형태로 가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 상자가 비정식

차를 선택할 경우 원회나 담당국장 등이 조사 소추 심 기능을 일거에 수행

하여 비결정이나 의견을 청취한 후 사후  결정을 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  

내에서 비정식처분 차는 연방통신 원회와 사인의 이면  구조에서 동 원회

가 규문주의  구조 하에서 직권주의 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

의 상 방인 당사자는 수동 인 피조사자인 것만은 아니라 계속 으로 차  

주도권을 부여받는다 즉 비정식 차에 의해 처분의 사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게는 흔히 정식청문의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심구조의 

극  당사자의 지 를 계속 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나 독일

독일은 비록 정책부서와 집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각 기 은 상호 유기

인 조체계를 통하여 원회 구조 하에서도 독임  행정청으로서의 지 와 가

능을 효과 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이 두드러진다 정책 집행의 이원  구조 하

에서 독임  행정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탄력성은 당해 사안

이 긴 성을 필요로 할 때 효과 으로 기능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연방망규제청은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기치 않

은 손해를 제거하기 하여 발할 수 있는임시명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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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매우 역동 이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인해야 할 규제문제에 효과

으로 응하는데 있어 실 으로 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랑스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청을 시청각고등의원회 와 자통신

우편규제청 으로 조직 으로 분리하고 있는 랑스는 반 으로 시청각고

등 원회의 법집행 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방송법은 약식 차도 별

도로 규정하고 있다 약식 차란 정식 차에서 일부 차를 생략한 차를 의미

하는데 사 통지 내지 이행 구고지가 생략되거나 조사 에 의한 조사 는 청

문이 생략될 수 있는 차를 의미한다 시청각고등 원회는 자통신우편규제청

과는 달리 이러한 약식 차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실무와 산업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이

해된다 이러한 특성은 입체  업무분장이라는 랑스 방송 통신 행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일본

방송 통신 련 행정을 독임제 행정기 이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긴  처

리 차를 따로 둘 필요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히 어들 수 있다 그러

나 일본의 경우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차를 거치는 것이 다른 나라들

의 정식 차에 하는 것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독

특한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의 방송 통신 규제와 련하여 기통신처리

원회의 처리실 을 보면 년 설립된 이래 년 월까지 알선 건 재 

건 심의 답신 건 권고 건으로 결코 이러한 차가 활발히 활용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본은 법률이 아니고 최종 으로 재 소에 

의한 강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사회에서 일종의 구속감을 가지는 제 규범인 

소 트로 가 활발히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는 행정지

도 혹은 소 트로 등이 독특하게 기능하여 방송 통신 련 행정이 간이 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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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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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본방향

심결 차 개선의 취지와 목표

방송통신 원회 이하 방통 라 한다 의 심결 차를 개선하는 직 인 목 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결 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독립규제기구로

서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  심결의 권 를 높이고 처분에 한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방송  통신사업 련법규상 법의 의심이 있는 

행 에 하여는 방통 의 이용자보호국을 비롯한 각 실 국이 조사하여 시정조치

안을 작성한 다음 원회에 상정하고 있는데 법성 단과 제재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 한 방통  심결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등 차  권리를 효과

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 한 과제가 되었다 그와 함께 지 까지 안 에서 지 된 

여러 가지 심결 차와 련조직상 문제 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정비되는 심결조직과 차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결의 공

정성 확보와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총체 으로는 우리나라 방송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사회  규제비용을 

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목표는 방통 에 독임제 행정

청과는 다른 조직과 임무를 부여한 방송통신 원회의 설치  운 에 한 법

률 이하 방통 설치법 이라 한다의 정신과 원회 형식의 구조설계의 취지를 

실 하기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방통 의 조직이 독립규제 원회가 아니라 

독임제 행정 청과 같은 다른 형태로 바 다 하더라도 법행 에 하여 용

되는 차가 사법 인 것이라는 기본  틀이 바 지 않는 한 와 같은 목표

와 가치는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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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목표를 실 하기 해서는 방통 의 재 조직과 차에 상당한 변

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재의 체계가 

제공하는 기본 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제로 한다 따라서 방통 설치법을 비

롯한 법률로 정하는 사항들은 개선의 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통령령 수 의 

규정들도 직제를 제외하면 가  제외하는 범  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 다 즉 아래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들은 방송통신 원회와 그 소속기  직

제 통령령 를 제외하면 원칙 으로 방통  원회에서 련규정 개정을 의결하

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심결 차 개선의 기본방향

방통 의 행 심결 차는 제재처분에 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제한 으로만 

듣는 직권주의  청문 차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한 채 

피심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분 으로만 확 하는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직권주의와 심주의는 차의 기

본 인 틀이 다를 뿐 아니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 의 속성상 직권주의

에 한 내부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인 구조와 차를 존치하면서 운용

의 묘를 기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재보다 크게 보장할 것을 기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결 차가 직  용되는 기업들의 기 수 이 방송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다른 규제기 인 공정거래 원회이하 공정 라 함 수

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부분 인 개선으로는 높은 기 수 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85) 피심인의 의견진술은 원칙 으로 심결지원 의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원 

회 심 정에서의 의견진술은 제한되어 있다 방송통신사업 지행 에 한 업무. 

처리 규정 제 조 제 조 참조 이를 비롯한 체 인 구조와 실무를 고려할 때12 ~ 16 . , 

세부 인 차에서 심주의  요소가 상당히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 인 , 

구조와 차는 실질 으로 직권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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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결 차의 개선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법기

에게 요구되는  원리를 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소추기 과 심

기 을 실질 으로 분리함으로써 방통  원회 결정의 독립성 객 성과 책임

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심주의

 요소를 도입 확 하여 심결 차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재의 직권주의  차를 근본 으로 환하는 것인데 개선방

안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무리를 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

우에는 과도기 으로 행 조직과 차에 다소의 심주의  요소를 추가하는 

정도의 개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심주의로의 환에 발

맞추어 합의제 행정기 이면서 독립규제기 인 방통 의 운 을 투명화 합리화

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발 된 심주의  차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

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심결 차가 방통  심결 차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곤

란할 것이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차  보장이 보통 심결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이에 한 고려는 요하다

특히 방통 가 제 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에서 법원이나 공정  수 의 

강한 수 까지 심주의를 철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원

리를 철할 수 있는 한 상 으로 효율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되는 차는 원칙 으로 방통  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모든 안건에 

286) 방통  원들의 문성 부족이 자주 거론되어 원회가 심이 되는 심결 차  

마련의 장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원들. 

의 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 않고 원회 내지 . 

원들의 권한을 각 실 국이용자보호국장 포함이 사실상 체하는 방향으로 해( )

결하는 것은 제재처분 등의 주체로 방통 를 명시한 각종 법률에 어 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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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일 성을 유지하되 원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차는 생략하거나 

다르게 설계하는 등 사안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차를 마련하는 것도 요하

다 따라서 제재처분이 가해지는 모든 사건에는 동일한 차를 용하고

재정사건에는 실 국 이용자보호국장 포함 이하 같음의 조사 등이 필요 없으므

로 이에 상응하는 일부 차를 생략하고 정책안건의 경우 조사나 심구조 

자체가 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구체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와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체 으로 심

결을 담당하는 조직 등 구조 인 개선을 먼  검토하고 이후 심결 차 개선방안

을 내놓도록 한다

심결조직 등 구조  개선방안

가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의 분리

독립규제 원회가 사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 으로 필요한 심주

의를 도입하기 하여 제가 되는 것은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가 이러한 모델에 입각하여 상당히 발 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심주의는 기본 으로 소추기 과 피심인 간의 다툼을 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독립한 제 자가 객 인 시각에서 다툼의 당부를 단하는 면  구조를 

제로 한다 이와 같은 면  구조에서는 각 조직이 독립 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

행하여야 심주의가 본래의 취지 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방통 의 경

우 소추기 과 단기 이 방통 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규제 원회에 함께 소속

되어 있다 즉 사건의 조사  소추기능과 최종 인 단기능을 방통 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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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기통신사업법상 지행 의 경우 이용자보호국장이 원회의 

최종 인 단을 제외한 조사  소추와 심결 차 진행 등과 같은 부분의 

차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 의 특성과 행에 비추어 하나의 국에 

소속되어 같은 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 하부의 과 는  단 가 서로 

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을 기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는 방통  원회 상정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도 심결 차가 이원화되어 있

다 즉 기통신사업법상 지행 의 경우 그 조사  시정조치안 작성을 책임지

는 이용자보호국에 방통  심결 차  심결지원을 담당하는 심결지원 이 소속

되어 사실상 이용자보호국장이 지행  사건조사와 심결보좌를 담하도록 되

어 있다 이는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이 결합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실

상 심결보좌의 공정성을 기 하기 어려운 구조로 비출 수 있다 지행  외의 

제재사건의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각 실 국이 안건을 마련한 다음 기획조정실 소

속의 의안조정 을 통해 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

행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은 사실상 결합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방통  내부 으로 기능 으로나마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을 분리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분리는 완 히 다른 조직이 두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  분리에 비하여 소추기 과 단기 이 혼동될 수 있다고 하는 

본질 인 약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직 면에서는 완 한 구조  분리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추기 과 단기 을 구분하는 제도  장치를 갖추는 

한편 실제 심결 차 과정에서도 이러한 분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두 

기능 간에 장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건조사와 련하여 조사 시정

조치안 작성 등 소추기능을 수행하는 이용자보호국  각 실 국이 원들을 단

독으로 하는 것을 지 편면   지 필요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하

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방통 의 재 기본조직을 유지하면서 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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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보다 단기 에 해당하는 방통 의 원회  그 보좌기구와 소추기

에 해당하는 이용자보호국  각 실 국을 최 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하나의 원회 조직 내에서나마 국 단 의 조직이라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심결지원 국장 을 신설하여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실 국 이용자보

호국 포함 으로부터 독립 으로 심의 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심결총 과

다른 과 단  조직으로 하여 개 심결지원과 원회 심결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방송통신 원회 행 조직도

출처 방송통신 원회 홈페이지 년 월 재: (2011 12 )

287) 행 의안조정 의 기능  사건심의 련 차를 심결총 과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나머지 정책 련 차 만을 별도로 의안조정 이 맡도록 할 필요가 크지 않

다는 에서 의안조정 을 총 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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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송통신 원회 조직 개선방안

와 같은 개선안은 공정 에서 상당기간 검증된 모델이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고 비교  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만

공정 의 행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  장치 역시 실질 으로는 분리효과

가 미흡하다는 비 을 받고 있다는 에서 그 모델에 따른 개선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 와 우리나라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상황에서는 와 같

은 진 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와 같은 개선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근본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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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추기 과 심결기 을 국 단 를 넘어 본격 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방통 를 원회와 사무처로 구별하고 사무처는 사무총장 차

이 독립 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로 만든 다음 사무처에 지행 를 비롯한 

모든 제재사건의 조사 등 소추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인사권 분리까지 고려 을 말

한다 사무총장이 조사 등 시정조치안 작성단계까지 모든 차를 책임지고 각 

실 국은 이용자보호국 포함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소 업무에 한 조사  소

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원회 소속 하에는 심 리 실을 두어 심결

차 심결보좌  의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에서 제시한 국 단 의 분리조치에 비하여 더욱 분명한 소추기능과 심결기능

의 구조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방통 설치법 면개정

이 불가피한 작업이므로 이 보고서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장기 과제로

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의 소추기 과 단기 의 분리방안조차도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궁극 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면 재의 실 국 구성을 유지하면서 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과 단 의 개선을 말한다 즉 과도기 으로 행 심결지원 을 심결지원담

당 으로 확 하여 실질 으로  심결지원 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심결지원담당 실에는 의안조정 차 담당 과 심결지원 심결보좌 담당

을 두고 심결지원 실에 비하여 부족하게 되는 심결보좌 기능은 심결 비자문회

의 등을 통해 외부 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결지원담당 실을 어

느 국에 배치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일 재와 같이 이용자보호국에 존

치시킨다면 원회의 심결 차와 심결보좌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사  

소추기 인 이용자보호국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본질  한계를 벗어나는데 한계

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심결지원담당 실은 이용자보호국 외에 독립

시키거나 만일 이용자보호국에 존치하더라도 실질 으로는 이용자보호국장의 지

휘를 벗어나도록 인력배치와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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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안은 직제 개정의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방법에 따라서는 직제를 개정하

지 않고도 방통  내부 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장 이 있다

나 방통  원회 심결권한의 실질  보장

방통 가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를 하여 심결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어디

까지나 원장을 포함한 인의 원으로 구성되는 원회이다 그러나 정치  

립성을 우선 고려하여 임명되는 인의 원들이 모두 방통  안건에 문성을 

충분히 가질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 설사 충분한 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

도 방통 의 업무량에 비추어 보아 모든 원들이 모든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이다 한 안건의 성격과 심결 차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는 인으로 구성된 원회가 직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 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방통  원회가 본래

의 권한을 실질 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  심결의 권 와 독립성을 제

고하는데 필수 일 것이다

심결 차 일원화 방안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원회에서의 심결 차와 심결지원을 담당하는 심결

지원 국장 이 신설되는 경우 모든 원회 안건에 한 차는 심결지원 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통신사업법상 지행 를 포함한 모든 

제재사건은 각 실 국 이용자보호국 포함이 조사보고서  시정조치안 작성을 

맡고 원회 차 진행  심결보좌는 모두 심결지원 실이 주 하도록 하는 것

이다 재정  정책안건도 심결지원 실이 맡도록 하되 성격상 필요하지 않은 

차는 생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결 차 일원화는 방통 가 심결하는 모든 사건을 심주의에 입

각하여 처리하여 차의 공정성과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의 모든 차  배려 

288) 재는 지행  외의 제재사건과 정책안건을 의안조정 이 원회 차를 담당 

하여 이용자보호국내 심결지원 과 이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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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통일성과 일 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제재  처

분이 내려지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조사  시정조치안 작성자가 다르다는 이유

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심결 차를 용하는 것은 

합리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와 같이 

지행  외의 제재사건에 하여 이용자보호국 외의 실 국이 의안조정 을 통

해 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결하는 행은 어도 새로이 개선되는 차 

하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  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생

각된다

심결보좌기능의 확충

신설되는 심결지원 에는 심결 차를 담당하는 심결총 과 외에 심결지원을 담

당하는 심결지원과를 두게 된다 심결지원과는 방통  조직과 업무의 유형에 따

라 개를 설치하는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

와 같은 규모의 조직 신설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안으로 개 과심결지원과 를 

신설하되 그 안에 개 을 두고 각 당 인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규모로 설치되건 심결지원과는 사건 별로 주심 원을 

심으로 안건 검토 심의 비 의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결지원

과의 직원들은 원들을 직  보좌하여 방통  심결의 문성과 권 를 실질

으로 책임진다는 에서 문성 등의 면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통  내에서 기술 경제 법률 등 분야 문가를 우선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 문가가 부족할 것으로 상되므로 년부

터 량으로 배출되는 법학 문 학원 출신의 변호사들을 매년 명 내외로 특채

하는 방법으로 충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변호사시장의 상황에 비추

289) 심결지원과를 기능별이 아닌 원별로 설치하는 경우 개 과가 필요하나 원장  5 (

포함 원 인당 개 과 문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는 기능  설치가 바람직하다1 1 ), .

290) 다만 외부 문가로 충원방안은 책임성을 고려하여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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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때 방통 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충원되는 변호사들은 학교에서부터 문 인 심을 갖고 교육받을 수 있도

록 법학 문 학원 학생들을 재학 에 인턴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이와 같은 심결보좌기능의 확충은 첫 번째 개선안과 같이 소추기능과 심결기

능을 분리할 경우 재와 달리 원들이 각 실 국 사건담당자의 의견을 직  

듣기 어렵게 되어 사건의 내용 악과 문  단에 지장이 래될 수 있다는 

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 방통  원회 심의  의결기능을 활성화하게 되

면 재에 비하여 원들이 각 실 국의 보고서  시정조치안을 재검토하고 비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차 으로도 주심 원과 문 원회 등 새

로 마련되는 각종 차를 진행하는 부담이 커지게 될텐데 이를 으로 원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실무 이고 문 인 업무를 

담하는 보좌기구를 둠으로써 원들이 보좌진의 의견을 듣고 객 인 단에 

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방통  처분의 외  설득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심 원 제도의 도입

방통  원회가 각 실 국의 향에서 벗어나 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인의 원들이 다같이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비효율 이

기도 하다 따라서 원회 상정 사건 별로 주심 원 인을 지정하여 담당 안건의 

검토를 주 하고 검토보고서를 원회에 제출하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의결서 

작성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주심 원별 사건배정은 

291) 사 비 차는 원회 심의 차와 복될 소지가 많고 운 에도 어려움이 상 

되므로 장기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제도 으로 이를 이미 도입한 공정 도 비효. 

율성의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있게 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사 비 차가 의도하는 효과의 상당부분은 뒤에서 보는 문소 원회를 통

하여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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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하지만 원칙 으로는 원의 선임 등 사 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계

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사건배정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

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이를 감안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심 원 제도는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의 분리 시 원들에게 가 될 업무를 효

율 으로 처리하고 문성까지 도모하기 하여 필요한 장치이다 이와 같은 장

치는 원회 내지 담당 재 부가 다수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일반 으로 이용되

고 있다 법원 합의부나 공정 가 그러하다 이는 이 제도가 효율 일 뿐 아니라 

각 사건 검토의 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 법원 공정  모델 이기도 하

기 때문이다 다만 자칫 사건별로 주심 원에 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커져서 

인의 원회 체 으로는 다소나마 소홀한 단이 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운용단계에서 유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주심 원 외 원의 심결보좌진들이 주심 원이 제출하는 검토보고서

를 세 하게 재검토하여 자신이 보좌하는 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

토보고서에 한 견제를 하는 것이다 만일 주심 원의 검토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다 면 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문 원회 제도의 활성화

292)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행정 차법에 근거하여 연방통신 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행정법 사 제도의 도입이 많이 거론되었(Administrative Law Judge) 

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례가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고 륙법 체계에 입각한 우리나라 행정 차법과 소송법 차와 

복 내지 부조화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 당장,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이 보고서에서 제외하 다. 

293) 문 원회와 별도로 방통  원회의와 구별되는 소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이 개 

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었다 이를테면 법원의 각 소부 법  인으로 구. ( 4

성나 공정 의 소회의상임 원 인과 비상임 원 인으로 구성를 본딴 것이다) ( 1 2 ) . 

그러나 방통 의 경우 원 원이 상임으로서 총원이 인에 불과하여 원회의와 5

별도로 소회의를 구성하기가 물리 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비상임 원을 선임하거나 소회의 구성원에 원 외의 인원을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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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제도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방 한 방통  업무와 그 문성을 

감안할 때 방통  원들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방통  원들은 임명과정에서 정치  표성이 으로 고

려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심주의를 도입하면서 피심인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게 될 경우 자칫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방통  원회가 직  맡아야 할 업무의 양을 이고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하여 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다고 본다 즉 방통  원회가 아닌 다른 기 이 사건을 사 에 충실하게 검토

하여 그 결과를 주심 원이 자신의 검토보고서에 반 하고 동시에 다른 원들

도 그 기 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게 된다면 원회의 심결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취지에서 방통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 원회를 활성화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문 원회는 명 이내의 분야별 외부 문가로 하되 기능

별로 각각 명의 문 원으로 구성되는 개 문소 원회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로 세분화할 수 있다 문 원회는 원칙 으로 각 소 원회 별로 

활동하게 된다 련규정에 따르면 문 원회는 고유의 법  권한을 갖지 못한

다 따라서 그 업무는 주심 원을 심으로 원회가 심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치게 된다 실제 운용방법으로는 사건의 주심 원이 각 

문소 원회의 원장이 되어 각 실 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시정조치안을 사

이 있는데 모두 방통 설치법 개정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회의 구성의 효. 

율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방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294) 방통 설치법 제 조  시행령 제 조의 해석상 문 원회는 개여야 할 것으 15 5 1

로 보인다 따라서 문 원회 문소 원회 식의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 

다 다만 문소 원회 구성  운 은 방송통신 원회 회의운 에 한 규칙 등 . ‘ ’ 

하 규정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심결지원과를 기능별로 개를 . 4

둔다는 것을 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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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원과 원들에게 제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심 원은 문소 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심 원 검토보고서와 문소 원회 검토보고서는 함께 

원들에게 보내 심결에 참고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운 한다면

문 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문 원들은 사실상 안건검토 과정에서 공정  소회

의에 참여하는 비상임 원에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다만 

외부 문 원이 방통 의 심결 등의 업무에 하여 어떠한 공식 인 권한을 갖

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 원회에서의 차는 원칙 으로 방통  원회의 차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피심인의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을 이 단계에서 충분히 

실 할 필요가 있다 피심인이 문소 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 

 구두변론을 펼치고 증거조사도 원칙 으로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도록 운용한

다면 동일한 차가 원회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어 원회 심의의 효율성이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원회가 효과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방통  원회가 문소 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신뢰하는 행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 원회의 검토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통  

원회가 사건의 요도나 시 성 등을 감안하여 문 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

로 심의하기로 정하는 안건은 직  원회로 직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

295)  각주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문 원회는 원회의 소 사무에 하여 실무 , “

인 자문이나 심의 의결사항에 한 사 검토 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무 “ , 

부여에 법 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296) 공정 의 경우 문가들로 구성된 약 심사자문 원회가 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

쌓은 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약 심사 련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 이를 

공정  원회에 상정하는데 공정 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 심사자문 원회의 , 

결정을 존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정 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약 심사의 . 

문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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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증거조사나 의견진술 등 모든 차는 방통  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심 원의 문  검토와 다른 원들의 자문 등

을 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소 원회도 병행하여 작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

다

심결 차의 개선 심주의 원리 도입 확

방통  심결 차 개선은 지 까지 방통  심결에서 피심인이 되어 온 방송  

통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방통 의 조사  심결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하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이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심주의 원리를 확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방통  원회 내지 이에 하는 차에서 피심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도록 하되 그 정도가 조사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방통  각 실 국과 등한 수 에 이르도록 한다면

와 같은 불만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주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원회 심결의 효율성을 크게 해하는 

부작용을 래할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에 한 사 비가 필요하다 앞의 구조

 개선방안에서 문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는데 문소 원회를 거치는 

부분 사건의 경우에는 문소 원회 단계에서  차에 따라 충분한 구두변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게 된다면 문소 원회에서 이루어

진 의견진술은 원칙 으로 원회에서 복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원회에서

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은 심결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  원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래야만 진정한 방어권 보장에 해당한다는 이다 즉 단순

한 자문역할만을 수행하는 문 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은 원칙 으로는 방어권 

행사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문 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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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했다고 인정하 다 하더라도 정작 원회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거

나 문 원회에서 다투지 않은 쟁 을 다시 제기하거나 는 문소 원회에서

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이를 지할 방법은 없다 피심인이 아닌 방통  원

회가 실체  진실 발견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방통  원회를 제외한 다른 차는 문 원회를 포함한다 실제

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에서 문 원회와 같은 보완  차의 실효

성을 높이기 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는 결국은 주심 원과 원장의 

효과 인 차지휘와 행의 축 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구체 으로 도입할 심주의  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 서면의견진술 기회의 실질화

피심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 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은 문제된 

사안의 내용과 쟁 을 피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달하고 그에 하여 변

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에 바탕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의 핵심은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통하

여 실 하고자 하는 것이 국내외 사법 내지 사법 차의 기본이다

따라서 안건이 원회에 상정되면 조사보고서와 시정조치안 그리고 증거자료 

등을 모두 사 에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원회를 거치는 사

건인 경우에는 문 원회 상정 에 같은 송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피심

인은 조사보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주 이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심 원에게 기한연장을 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서를 심결총

과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회 는 문 원회의 심의는 피심인 의견

297) 재는 피심인에게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증거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 

아 시정조치의 사실 법  근거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에 따를 경. 

우 각 실국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피심인에게 송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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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받고 주심 원과 그 심결보좌진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열리게 될 것이다

한편 조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송부하지 않은 증거자료

가 있을 경우 피심인이 주심 원을 상 로 해당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면에 의한 방어권 보장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서면진술 기

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원회 심 정에서의 구두변론을 효율화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면진술 기회의 보장이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의견서가 

실무 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서면의견 과정

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문 원회의 검토와 주심 원의 보고

서 작성 등은 원회 심결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피심인에 한 설득력을 제고

하는데에도 필요한 것이다

나 피심인의 구두변론 기회 보장 

서면 의견진술 이후에는 피심인이 원회 앞에서 충분한 구두변론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정권한을 갖는 원회 심

정에서 직  의견을 진술하여 원들이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객 이고 공정

하게 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구두 의견진술에 엄격한 시간

 제약을 가하거나 지나친 통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두

변론을 진행하면 하나의 안건에 하여 회의 심의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원회가 심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두변론 기회의 보장을 해서는 원

칙 으로 피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일부 외 인정

할 필요가 있다

식을 재와 달리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검찰 기소장 내지 공정  심사보고(

서에 상응하도록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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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복하여 제기되는 것은 피심인의 구두변론기회 보장과 원회 운

의 효율성이라는 제약조건과의 조화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차 으로는 문

소 원회 단계에서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원회 단계에서는 원

칙 으로 복되지 않는 범  내에서만 진술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내용상 복되거나 무의미한 의견을 계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원

장의 효과 인 차지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원회  문 원회에서의 구두변론 외에 각 실 국의 사건조사 단계에서의 

구두 의견진술 역시 단히 요하다 소추기 의 조사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이 이루어지고 그에 바탕하여 객 이고 공정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은 

심결 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요한 토 가 된다 사업자들 역시 

방통  원회 상정 이  단계에서 조사 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단계에서의 의견진술과 반 이 원활하

게 이루어진다면 원회  문 원회 단계에서의 의견진술 부담을 일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그 다고 하여도 각 실 국 조사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이 원회에서의 의견

진술을 공식 으로 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는 독임제 행정 청

의 보조기 직원이 수행하는 직권주의에 입각한 사 청문에 불과하여 방통 를 

298) 재의 경우 방통  제재처분의 부분이 불복되지 않고 확정되고 있다 그 이유 . 

가 어디에 있건 이런 사정에서는 방통  단계에서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이 단히 

요한데 앞에서 지 하 듯이 원회 심 정에서의 의견진술은 크게 제한되어 ,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의견을 진술하여 방어권을 극 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 

사실상 각 실국의 조사단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실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단· . 

계에서의 의견진술을 실무 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 이고도 효과

인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원회 심결 나아가 법원소송에 의한 잠재  . 

제약을 의식하지 않고 공식 차에 의하여 요구되지도 않은 선의의 의견청취가 얼

마나 효과 일지는 미지수인데 그 다고 조사단계에서의 의견청취를 규정화하는 , 

것도 마땅치 않다 그 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공식 인 개선방안이 더욱 .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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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법  기 으로 설계한 방통 설치법의 취지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

다 방통  처분의 권한이 궁극 으로 원회에 있다는 도 당연한 요인이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이 요한 것과는 별도로 그 법  효과는 원

회에서의 의견진술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증거  증인의 탄핵  교차신문 차의 마련

서면의견진술과 구두변론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각 실 국이 조사보고서에 이용

하는 모든 증거는 피심인이 공유하여야 한다 이는 피심인이 증거  증인을 탄

핵하고 교차신문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이는 심주의 원칙 하에서 무

기 등의 원칙을 구 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 문 원회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문소 원회 단계에서 이 차를 모두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회 단

계에서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심결 차의 개선 원회 심결의 투명성 확

가 회의의 원칙  공개  의결과정의 비공개

방통  원회의 회의는 원칙 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원회 역

시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차  공정성을 과시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업비  설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는 직권으

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각 회의의 의결과정은 심의 차

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의결의 독립성과 비 수를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나 의결서 충실화

방통  원회의 결정은 의결서 형태로 작성되고 피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피심인이 방통  처분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거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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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의결의 경우를 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회의 처분의 근거인 의결서에는 원칙 으로 행정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구

체 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실무 으로는 주심 원과 담당 심결지원과가 안을 

작성하고 원들이 서명하여 처분서의 기능을 실질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피심인이 방통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소송에서 방통 가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의결서의 질을 높일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의결서 작성

을 담당하는 심결지원과에는 법률 문가를 포함시키고 주심 원을 심으로 충

분한 사   사후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심결 차 규정의 투명성 제고

방통  원회의 차는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피심인의 권리보장에 단히 

요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회 의사 차  심의 의결 운 에 한 규정은 최소

한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도 원회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재에 비하여 규정형식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와 같이 운 규칙 

내지 훈령의 형식으로 정한 것은 피심인의 권리 의무에 직  향을 미치는 

차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  효력을 갖도록 

법령에 직  임근거를 만들고 형식을 갖추는 것은 원회 업무에 의외의 부담

을  수 있으므로 장기 과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결 차의 개선 효율성 증  등 

가 행정업무의 임 결 확

방통  권한의 임 결 제도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재 원회가 심의

299) 공정 의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주 . 

로 의결서 작성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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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는 안건 에는 일상 이고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공

정성과 객 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법  차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합의제 의결기구인 원회 시스템에 의하여 신 하게 처리하

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사안과 그 지 않은 사안은 구별

되어야 한다는 고려를 실 하여야 한다 재는 그 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지나치게 신 하고 복잡한 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간과 비용을 

가 시키는 비효율이 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 원회가 맡고 있는 사안들의 내용과 성격을 세 하게 분석하여 

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사안과 원장 결로 처리할 사항 그리고 각 실 국

장에게 임하여 처리할 사항 등으로 구별하고 각각 다른 차에 의해 처리함으

로써 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

방통  심결 차를 심주의로 환하고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을 한 많은 

제도  장치를 도입할 경우 재에 비하여 심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방통 와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공정 에서도 이러한 우려에 따른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상황에 맞는 

시의 시정조치 등의 필요에 따라 동의의결제가 거론되던  미국과의 체

결에 따른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난 년 월부

터 시행되었다 동의의결제도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에서 체  

분쟁해결제도 의 하나로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원회 형태에 따른 

사법 차가 용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의 효율성 효과가 

리 인정되어 이를 법행  시정과 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세계

으로도 일반화된 추세라 할 수 있다

방통 에서도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결의 권 를 높이기 한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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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이의 보완  장치로서 동의의결제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동의의결제 자체가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제

도라는 에서 그 도입의 요건이나 범  등에 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이

지만 어도 공정 의 시행경험을 참고하여 극 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다 기타 개선사항

그 밖에 기타 차  개선사항으로는 상임 원  문 원 등에 한 기

피 회피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성 시비를 사 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

치 등에 한 조서작성을 의무화하여 증거주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증인 감정인 이해 계인 등의 자격 능력 차 등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여 심결 차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계산 

등 세부  사항을 차규칙에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의 차

지 까지 제안한 개선방안은 모두 제재처분을 한 심결 차에 한 것들이다

그런데 방통 가 담당하는 업무   다른 요한 것이 재정사건이다 기통신

사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신이용자의 민원이 사업

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등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방통 가 그에 

한 제 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재정사건에서 방통 는 객 증립 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해 도입되는 심주

300) 검토 상  정식조사에 앞선 비조사는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식 , 

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 비조사를 포함한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의 .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은 이를 규정화하기가 당하지 않도고 보이므로 규정보

다는 실무 으로 심결 차 개선의 취지를 반 하여 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조사단계에서의 이러한 행이 축 되는 것은 심결 차의 효율성. 

과 공정성을 높이기 한 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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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는 원칙 으로 하지 않게 된다 일반 인 민사 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이해 계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와 의견진술 등을 거친 다음 공정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 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하여 마련되

는 차의 상당부분은 재정사건에는 용될 여지가 다고 할 수 있다 컨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의 분리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성격상 차의 합리성과 객 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한 개선

방안의 경우에는 재정사건에도 그 취지가 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컨

 방통  원회 심결을 충실하게 만들기 하여 도입되는 주심 원 제도 문

원회 제도 심결보좌 확충 그리고 심결 차 일원화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재정

사건이라 하여 굳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 심주의 원리를 도

입 확 하기 한 개선방안들도 그 부분은 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건에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테면 당사자의 서면의견진술과 구두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  

증인의 탄핵  교차신문 차를 마련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원

회 심결의 투명성을 확 하거나 기타 차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선방

안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와 같이 재정사건에 개선방안들을 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 인 구

속력이 없는 재정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차규정을 용할 필요는 없

다고 보인다 즉 차의 합리성과 객 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여 분쟁 당사

자들이 원하는 간편 신속하고도 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는 차원

에서 개선방안의 취지를 살리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원회 운 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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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건의 경우

방통  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상당수는 직  당사자가 없는 정책안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안건들은 방어권 보장과 같은 쟁 이 포함되어 있지 않

고 신 원들 간의 충실한 논의와 합의가 요하다 따라서 원회가 심결하

는데 있어서 특별히 용되어야 할 차를 규정화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본다

제  결론

방통 의 제재  처분은 방송  통신업계에 하여 직  큰 향을 미침은 물

론 국민 일반에 하여도 커다란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요한 

처분을 정하는 심결 차에 한 심은 지 까지 상 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련 업계 역시 정책 내지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통 와의 력  계정립 등의 차원에서 방통 의 제재  처분에 불복

하는 것을 삼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방통  내부 으로도 심결 차를 강화하여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를 자유롭게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거나 방통 의 

업무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제개방 등에 따라 이 분야에

서의 법행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업계의 권리의식도 격하게 증

되는 실에서 방통  권한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처분의 권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보다 합리 이고 피심인이 처분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심결 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방통  내외를 막론하

고 이미 범 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 에서 극 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상된다

그럼에도 과감한 차개선은 불가피하게 법집행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의 불만을 

래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내부  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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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통  지도부의 결단과 꾸 한 설득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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